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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과 여러 선생님의 노력으로 교원양성대학 예비교사용 연구윤리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는 지속 상승하고 있지만 연구윤리 교육은 여전히 교수, 연구원 등 전문 

연구자에 국한되어 실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학생, 고등학생의 연구윤리 의식은 여전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윤리 교육의 대상을 학생들에게 확대하여 연구윤리 의식을 일찍부터 

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 역시 학업 수행 과정에서 실제 다양한 층위의 연구를 

수행하며 그러한 연구의 결과는 학점 이수, 성적 획득, 대학 진학, 취업 등과 같은 다양한 성취의 형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성취가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연구 역시 윤리적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미래 학교에서는 학생의 연구를 수반하는 수업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성취평가제 확대로 인하여 학생의 과제물에 대한 교사의 정성평가 역시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향후 교과연구 과정에서의 연구윤리 준수역량뿐만 아니라 교과지도 과정에서의 연구윤리 지도역량을 

동시에 요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초·중·고교 현장에서 연구윤리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의 내실 있는 연구윤리 교육을 위해서는 예비교사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교원양성기관에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연구윤리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연구 과정에서의 특정 행동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할 수 있는 민감성을 지녀야 하며, 자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정의로운지 불공정한지에 대한 판단력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나 가치 갈등 상황에서 윤리적 가치가 포함된 행동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윤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기 위한 충분한 인내심과 용기, 수행기술을 지녀야 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연구윤리 지침 

이해, 연구윤리 위반 사례 분석 및 토론, 연구윤리 수행 실습 등을 통해 예비교사가 연구윤리에 대한 민감성, 

판단력, 동기화, 실행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함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의 연구윤리 수업을 

위한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제시하여 예비교사가 연구윤리 수업 역량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교원양성기관에서 예비교사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본 교재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재 집필을 위해 애써주신 공동 연구원들과 교재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교재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한국연구재단 담당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 5. 15.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교수 문 경 호



예비교사를 위한 연구윤리

< 연구진 >

연구책임자 문경호 성신여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공동연구원 강지영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방은수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신승기 서울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이두연 성신여자대학교 윤리교육과 강사 

한지희 인디애나대학교 박사과정



CONTENTS
01. 연구윤리 교육의 이론적 기초 	 004

02.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사의 역할과 역량 	 024

03. 연구 부정행위의 이해 1: 위조와 변조	 047

04. 연구 부정행위의 이해 2: 표절	 067

05. 연구 부정행위의 이해 3: 부당 저자 표시	 089

06. 연구 부정행위의 이해 4: 부당한 중복게재	 107

07. 인간 및 동물 대상 연구윤리 	 124

08.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연구윤리 	 146

09.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수업 콘텐츠	 167

10. 연구부정행위 제보와 대처	 190





1
연구윤리 교육의 
이론적 기초

1. 	연구윤리 교육의 필요성	 006
2.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도덕 심리학적 토대	 008
3. 연구윤리 교육의 방법	 016
‧참고문헌	 023



6

01. 연구윤리 교육의 이론적 기초

학습목표

• 연구윤리 교육의 이론적 기초를 도덕성 4요소 모델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 도덕성 4요소에 따른 연구윤리 교육 방법을 구상할 수 있다.

PART 01  연구윤리 교육의 이론적 기초

1.  연구윤리 교육의 필요성

> 생각열기
부실한 국제 학술지에 국내 고교생 논문 등재 비율이 늘고 있다. 고교생이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싣는 이유는 무엇일까. 2020년까지 10년간 고교 
3학년 담임을 했던 자사고의 한 현직교사는 “해외 대학 입학을 위한 스펙 쌓기 
일환으로 심사 없이 받아주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 있는' 고교생 논문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그는 “논문의 독창성이나 
질적 수준이 의심스러워도 학생이 담당교사에게 '논문 실적을 추천서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면 거절하기가 어렵다”며 “학생들은 학술지 등재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 대학 입학 때 장학금 등 혜택을 노리고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싣기도 한다”고 전했다.

별다른 제재가 없다 보니 고교생이 부실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비율은 
계속 늘고 있다. 최근 20년간 국제 학술지에 등재된 고교생 논문 중 부실 
학술지·학회에 등재된 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전엔 
10% 미만에서 2020년 들어 20%대로 높아졌다.

* 출처: 한국일보, 2022. 5. 16.

   
연구(research)란 학문적이거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누구나가 인정하는 

과학적 방법에 의해 얻어 제시한 후 그 해답의 진위를 검증하는 과정과 절차를 

의미한다. 이렇게 수행한 연구의 결과는 개인적인 성과로 인정받아 명예, 취직, 

승진, 특허 취득이나 새로운 사업의 시작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모든 연구는 

정직하고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하며(엄창섭, 2020, p. 5), 윤리적 토대 위에서 

연구윤리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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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연구윤리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이나 규범을 의미한다. 지난 2005년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추출했다는 내용으로 '사이언스'지에 실린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여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고위 공직자 후보자나 일부 연예인의 논문 표절 

논란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는 지속하여 

상승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윤리 교육은 여전히 교수, 연구원 등 전문 연구자에 국한되어 

실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 집단에 국한된 이러한 연구윤리 교육은 그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연구자의 길로 들어선 이들에게 동일한 

질의 연구윤리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등의 비효율을 양산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윤리 

교육의 대상을 학생들에게까지 연구윤리 의식을 일찍부터 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은 전문 연구자는 아니지만 학업 수행 과정에서 실제 다양한 

층위의 연구를 수행하며 그러한 연구의 결과는 학점 이수, 성적 획득, 대학 진학, 취업 

등과 같은 다양한 성취의 형태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대학생과 고등학생 역시 연구를 

수행하는 일원으로서 연구윤리 준수자이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대학생이자 미래에 초‧중‧고등학생을 가르치게 될 예비교사는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역량과 연구윤리 지도를 위한 역량을 동시에 요구받는다.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이 결정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수업 개설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며, 그 결과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의존하여 행해지던 학교 

교육이 교사 수준 교육과정으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사는 현재보다 다과목을 지도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교재 개발 및 재구성, 

학습지 제작, 평가 문항 제작 등 수업 연구의 폭이 현재 보다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과정에서 연구윤리의 중요성도 아울러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에는 학생 

중심 수업이 지금보다 더욱 강조되고 확대되면서 초‧중‧고교에서 프로젝트 수업, 

수행평가 등을 통한 학생의 연구수행 및 연구보고서 작성이 늘어날 것이며, 교사는 

학생들의 연구수행 과정을 지도하고 연구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이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윤리 지침에 맞게 연구가 

진행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이 연구윤리를 체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연구윤리 지도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교사들의 연구윤리 

소양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은 향후 수업연구 과정에서 요구되는 

연구윤리 역량 강화, 교과지도 과정에서 요구되는 연구윤리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윤리에 대한 지식과 가치, 태도를 함양할 필요가 있다. 

교사에게 요구되는 

연구윤리 역량 
1. 연구윤리 준수 역량
  : 수업연구 과정에서 요구
2. 연구윤리 지도 역량
 : 교과지도 과정에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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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도덕 심리학적 토대

> 생각열기
지영씨는 대학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박사 과정 중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학술지에 논문을 싣고자 한다. 지영씨는 논문 초안을 완성한 후 자신의 
지도교수에게 논문 지도를 받기 위해 논문을 지도교수에게 보여주었다. 논문을 
살펴 본 지도교수는 몇 가지 수정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지영씨에게 건낸 후 
해당 논문에 자신을 공동 저자로 표기하여 학술지에 투고할 것을 요구했다. 
물론 지도교수가 지영이의 논문에 몇 가지 피드백을 주면서 논문 지도를 
하였지만, 지영씨는 논문 작성 대부분을 자신이 스스로 했기 때문에 지도교수의 
그러한 요구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지도교수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자신의 학위 취득이 늦어지거나 힘들어지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도 들었다. 이러한 경우에 지영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어떤 사람이 특정 상황에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그는 적어도 

네 가지의 심리적 절차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특정 상황을 도덕적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였을 것이고, 둘째, 그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도덕적인지 

판단하였을 것이며, 셋째, 여러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도덕적 가치를 채택하였을 

것이고, 넷째, 판단한 결과를 실행으로 옮기고자 하는 의지와 수행기술을 지니고 

행동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레스트(J. R. Rest)에 의하면 도덕적 행동의 이면에는 

위와 같은 네 가지 심리적 절차가 자리하고 있다(J. Rest, 1980, p. 24). 이러한 심리적 

절차를 연구윤리 상황에 적용해보자.

첫째,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상황을 윤리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행동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은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윤리 민감성에 기반한다. 둘째,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정의로운지 불공정한지, 연구윤리 지침에 부합하는지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윤리 판단력에 기반한다. 셋째,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나 가치 갈등 상황에서 윤리적 가치가 포함된 행동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가치, 인간 관계적 가치, 효율성을 앞세운 가치들보다 

윤리적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이는 연구윤리 동기화에 기반한다. 넷째,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 그것에 저항하는 나약한 의지를 

극복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에 뒤따르는 충분한 인내심과 용기 

그리고 수행기술을 지녀야 한다. 이는 연구윤리 실행력에 기반한다.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4요소  
○ 	연구윤리 민감성:  연구 

상황을 도덕적인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는 능력

○ 	연구윤리 판단력: 연구 
행위의 연구윤리 부합·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

○ 	연구윤리 동기화: 
가치갈등 상황에서 
연구윤리 가치를 우선 
채택하는 능력

○ 	연구윤리 실행력: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하는 자기 규제력, 용기, 
수행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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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하는 심리과정은 연구윤리 판단을 위한 인지과정과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의욕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서는 

연구윤리에 대한 판단과정과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욕과정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도덕성 4구성요소 모형(J. Rest)

더 알아보기

도덕적 민감성
(moral sensitivity)

도덕적 판단력
(moral judgment)

도덕적 품성 및 실행력
(moral character)

도덕적 동기화
(moral motivation)

직면한 상황을 도덕적인 문제 
상황으로 감지하는 기능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기능

실천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인내(자기조절), 

자아강도(용기, 자기효능감), 
수행기술(사회적 기술, 
의사소통 능력)로 구성

여러 가치가 갈등하는 
상황에서도덕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채택하는 기능

연구윤리에 대한 

심리과정 
○ 		도덕적 인지과정: 

연구윤리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과정

○ 	도덕적 의욕과정: 
연구윤리 가치를 우선시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

한나(S. T. Hannah)와 동료들은 레스트의 주장을 토대로, 도덕적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도덕적 인지과정(moral cognition processes)과 도덕적 의욕과정(moral 

conation processes)으로 재조직한다(S. T. Hannah & B. J. Avolio & D. R. May, 

2011,  p. 663-685). 도덕적 인지과정은 어떠한 문제 상황을 도덕적 상황으로 

민감하게 인식하고 문제 상황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처리하여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다. 도덕적 의욕과정은 앞선 도덕적 인지과정에서 도출된 판단을 

동기화하여 도덕적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Moral cognition processes Moral conation processes

Moral sensitivity Moral motivationMoral judgment Moral action

1
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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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4구성요소 모형을 통해 도덕적 행동을 분석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경우를 설명하고, 도덕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D. Narvaez & J. Rest, 1995; 문용린 역, 2007, p. 487). 다시 말해서,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 연구윤리 소양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강점을 갖기 때문이다.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도덕적 인지과정에 해당하는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판단력에 대해 

살펴보자.

특정 문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그 상황에 담겨 있는 도덕적 측면을 재빠르게 

인식하고 그 상황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통제를 위해서는 도덕적 민감성을 지녀야 

한다. 이는 화재를 재빠르게 감지하고 경고음을 울리는 화재경보기의 역할과 

유사하다. 화재경보기가 민감하게 작동할수록 조그만 위험에도 주위를 살필 수 

있으며 여러 대안 행동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자각 능력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는데 

범죄가 발생하는 장면에서 어떤 사람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목격한 이후에야 그 상황에 대한 경계와 문제의식을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세심하게 타인의 얼굴 표정이나 작은 표현에도 반응을 하면서 목격하는 모든 

행동에 담겨 있는 순간적인 도덕적 함의까지 발견한다. 이처럼 도덕적 민감성은 

도덕적인 것을 지향하는 본능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타인이나 특정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공감 또는 반감을 느낀다. 이러한 원초적인 인지 반응은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암묵적이고 자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D. 

Narvaez & J. Rest, 1995; 문용린 역, 2007, p. 491). 따라서 도덕적 민감성은 일회성 

학습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성격 내지 성향의 차이 혹은 반복 훈련에 의한 

습관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윤리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와 교육, 그리고 연구과정에서의 반복적인 자기 

점검의 결과로 인하여 전문 연구자의 연구윤리 민감성은 지속 상승해 왔다. 그러나 

아직 전문 연구자로 평가되지 않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의 연구윤리 민감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낮은 연구윤리 민감성은 학생들이 레포트를 

작성하거나 여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윤리 위반의 유혹을 느끼는 상황에서 위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정도가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둔감성은 연구과정에서의 

표절이나 위‧변조 행위 등에 담겨 있는 윤리적 심각성을 자각하는 데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인지과정  

>  연구윤리 민감성    

도덕적 민감성

특정 상황에 내포된 도덕적 
측면을 인식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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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민감성에 의해 연구 과정에서의 특정 행위가 도덕적 문제라는 인식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자신의 행위가 연구윤리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두 번째 요소인 도덕적 판단력의 기능은 특정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판별하는 것이다. 도덕적 판단은 다른 요소들보다 현대 도덕 

심리학에서 매우 포괄적으로 연구되었다. 대표적으로 콜버그는 도덕적 판단이 도덕적 

행동을 산출한다고 보았는데(L. Kohlberg, 1969, pp. 347-480), 그만큼 도덕적 

판단은 도덕적 행동을 산출하기 위한 핵심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이 잘 이루어질수록 도덕적 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도덕적 판단이 

미흡할수록 도덕적 행동의 실패 가능성이 커진다. 라이언(J. J. Ryan)의 연구에서는 

올바른 도덕 판단이 타인을 돕는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J. 

J. Ryan, 2001, pp. 233-244), 발렌타인과 플레이슈만(S. Valentines & G. 

Fleischman)의 연구에서도 도덕 판단과 도덕 행동은 서로 정(+)의 상관을 보였다(S. 

Valentines & G. Fleischman, 2003, pp. 325-339). 

도덕성 발달 이론(L. Kohlberg)

더 알아보기

인습 이전 수준
(10세 이전)

인습 수준
(11~15세)

인습 이후 수준
(16세 이후)

벌과 복종
지향

개인적
보상 지향

대인 관계
지향

법과 질서
지향

사회계약과
권리 지향

보편적 
도덕원리

지향

>  연구윤리 판단력    

도덕적 판단력 
특정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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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기

이처럼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동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도덕적 판단이 항상 도덕적 행동을 산출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윤리 지침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때문에 

단순히 특정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아는 것은 어떤 이유에 의해 그 행동이 

옳고 그른지 아는 것과 다르다는 관점이 존재한다. 이를 도덕성 발달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가 콜버그인데, 그는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정당화하는 수준을 통해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도덕성 발달 수준을 차별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어떠한 

이유로 도덕적 추론을 하는지에 따라 도덕 판단의 질이 달라지며, 이는 도덕성 발달의 

정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린과 베버(Green & Weber)의 연구에서도 도덕적 

판단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도덕적 행동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 

Green & J. Weber, 1997, pp. 777-790). 즉, 높은 단계의 판단능력을 갖출수록 

도덕적 판단을 실천으로 옮기는 빈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를 연구윤리에 

적용해보면, 높은 수준에서 도덕 판단이 이루어질수록 연구윤리에 대한 파지력과 

신념화가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연구윤리를 실천하는 정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를 넘어 ‘연구윤리를 왜 준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연구윤리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1단계: 처벌 회피 지향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연구윤리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2단계: 개인적 보상 지향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연구윤리를 준수할 때 나에게 궁극적인 
이익이나 보상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3단계: 대인관계 및 평판 지향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연구윤리를 위반하면 나의 이미지나 
사회적 평판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 4단계: 법과 질서 지향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연구윤리를 준수하는 것이 법질서 
유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 5단계: 타인의 권리 지향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것은 지적 
재산권이나 저작권과 같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6단계: 보편적 의무 지향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연구윤리는 연구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자 정의로운 연구 환경을 구축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콜버그

(L. Kohlberg, 1927-1987)

도덕성 발달 이론으로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인간의 도덕
성을 3수준, 6단계로 구분했다.
1수준은 인습 이전 수준, 2수
준은 인습 수준, 3수준은 인습
이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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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의욕(moral conation) 과정은 “역경과 도전에 직면하여 선택된 도덕적 행위를 

보존하고 실행하는 역량”이다(S. T. Hannah & B. J. Avolio & D. R. May, 2011, pp. 

667). 그 동안 도덕적 판단, 의도, 태도 등이 인간의 도덕적 행동을 온전히 예측하지 

못한 이유는 도덕적 행동에 대한 인간 심리 통찰에서 의욕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 

이다(R. Bagozzi, 1992, pp. 178-204). 즉, 도덕적 지식이 도덕적 행동으로 변환되는 

과정은 도덕적 의욕과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의욕이 동기화, 의지, 

자기 조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R. Baumeister, E. Bratslavsky, M. Muraven, & 

D. Tice, 1998, pp. 1252-1265). 즉, 도덕적 의욕은 도덕적 행동을 위한 분투이자 

적극적 노력인 것이다. 그렇다면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의욕과정에 해당하는 도덕적 

동기화와 도덕적 실행력에 대해 살펴보자.

직면한 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가장 도덕적인 행동으로 판단했을 때 그러한 행동이 

다른 가치들과 충돌하거나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의 목록에 도덕적 가치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금전, 쾌락, 지위, 승진, 관계 등의 가치 역시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 이러한 가치들이 

도덕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기부 

행위는 경제적 가치를 포기하면서 도덕적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다. 반면, 조직의 

비리를 목격하였을 때 내부고발을 통한 정의 실현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선택하는 

대신 관계, 지위 등의 가치를 선택하여 그러한 비리에 눈을 감을 수도 있다. 도덕성을 

구성하는 세 번째 요소인 도덕적 동기화(moral motivation)는 이처럼 여러 가치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도덕적 가치를 채택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여러 가치가 갈등하는 상황은 연구 과정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사실 대다수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도덕적 가치 대신 도덕의 범주를 벗어난 다른 가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학점 취득을 위해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물을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 표절하는 경우,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스펙을 갖추기 위해 부모 찬스를 활용하여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 

연구 결과의 독창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실험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경우 모두 

연구윤리의 가치와 경쟁하는 여타의 가치가 지닌 강력한 유혹에 굴복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위의 경우 모두 연구윤리 측면에서 혹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임을 알면서도, 즉, 도덕적 판단은 올바르게 내렸으면서도 그러한 위반 행동을 

강행할 수 있다. 이는 그 사람의 가치 체계에서 도덕적 가치가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덕적 동기화에 실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의욕과정  

>  연구윤리 동기화    

도덕적 동기화

여러 가치가 갈등하거나 충돌
하는 상황에서 도덕적 가치를
채택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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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연구윤리 교육은 사람들이 미처 몰랐던 것을 알려주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연구윤리 지침을 소개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데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그 결과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이해도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졌다. 따라서 

향후에는 아는 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둔 연구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연구윤리 실천 동기화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다른 가치 대신 도덕적 가치를 선택하는 이유

더 알아보기

1. 			사람들이 도덕적인 가치들을 선택하는 이유는 선천적인 이타심을 가지고 
있는 종들이 진화상 유리하기 때문이다. 서로를 돕는 사람들은 생존에 
유리하다. 양육에의 본능과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 행동은 동물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며 이것은 또한 인간의 유전적인 형질의 일부이다. 

2. 			위반에 대한 수치, 공포, 죄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일을 행하게 만든다. 
코치와 선수, 장교와 사병,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의 상호작용을 생각해 보라.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들은 강력한 통제 수단들이 될 수 있다. 

3. 			사람들은 사회적 모델링과 강화라고 하는 강력한 기제들을 통해서 옳은 
일을 행하도록 배우게 된다. 행동주의자들은 도덕적인 행동은 단지 학습된 
행동이라고 믿는다. ‘도덕적이기’ 위한 특별한 동기란 없다. 

4. 			사람들은 보다 높은 권력에 대한 충성을 통해서 도덕적 행동을 선택한다. 
도덕적 동기화는 신에 대한 경외심, 자신의 나라, 십자군 등과 같은 것에 대한 
감정으로부터 이끌린다. 

5. 			사람들은 정의로운 공동체와 서로 돌보아 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경험에 의해 다른 가치들보다 도덕적인 가치들을 선택하도록 동기화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다른 가치들에 비해서 이러한 관계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만든다. 

6.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자아 개념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도덕적인 방법으로 행동하기를 원할 것이다. 나는 나의 도덕적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7.	 		사람들은 사회적 이해를 통해 도덕적 가치가 깃든 행동을 선택한다. 교육은 
사회적 책임감을 배양시키고 편견과 인색함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이다.

* 출처: D. Narvaez & J. Rest, 2004, p.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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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정을 도덕적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어떠한 행동이 도덕적 행동인지를 

올바르게 판단하며, 그러한 도덕적 판단과 갈등하는 여타의 다른 가치를 배격하여 

도덕적 행동으로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도,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나 도덕에 

저항하는 끈질긴 유혹에 직면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도덕성의 4번째 

요소인 실행력이다. 도덕적 실행력은 인내, 용기, 수행기술 등 ‘인격(character)' 혹은 

‘자아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하는 자기규제적 행동에 

실패하는 것은 의지의 나약함, 용기의 부족, 수행기술(skill)의 미비와 같은 요인에 

기인한다. 예컨대, 나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용기나 기술이 

요구되는 일인데, 사과하고자 마음의 결정을 했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그러한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거나 사과하는 기술이 부족하다면 진정한 사과라는 목표 행동에 도달할 

수 없다.

연구 과정에서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 의해 부당한 압력이 가해질 때 연구자는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연구 성과를 

내야한다는 압박감을 이겨내고 인내를 발휘해야 한다. 또한 연구윤리와 관련한 

여러 지침을 연구의 구체적 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수행기술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실행력은 연구윤리 준수라는 도덕적 과정을 올바르게 마무리할 수 있는 토대가 되며, 

의도치 않게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우를 범하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연구자를 이끌어줄 

수 있다. 

>  연구윤리 실행력 

도덕적 실행력

도덕적 실천을 가로막은 장애
물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내,
자아강도, 수행기술

연구윤리와 학습윤리

더 알아보기

교수, 연구원과 같은 전문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연구윤리’라고 한다. 한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과 같은 전문 연구자가 
아닌 학생이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학습윤리’라고 한다. 
연구윤리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라면, 학습윤리는 학습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라 할 수 있다. 과제 수행, 과제물 제출, 시험 등과 같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에서 지켜야 할 윤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면 학습 그 자체도 연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구윤리와 학습윤리의 내용은 유사한 점이 많다. 예컨대, 표절, 위•변조, 
중복 게재(중복 제출), 부당 저자(대리 과제 수행, 무임 승차) 등 내용의 성격과 
본질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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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윤리 교육의 방법

>    연구윤리 민감성을 
기르기 위한 성찰적 
글쓰기

도덕성 4구성요소 모형은 도덕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이다. 개인에게서 도덕적 

행동이 나타나기까지 행위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실제의 심리과정을 고려하여 도덕적 

행동이 상황적 압력을 견디어내고 실제로 산출되도록 하는 복합적 요인을 설명하고 

인간의 실제 삶의 특성을 반영한다. 특히 도덕적 행동을 산출하는 4가지 요소가 

독립적으로 구별된다고 전제함으로써 개인이 도덕적 행동을 하는 이유와 도덕적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여 개인에게 부족한 요소를 발달시키기 위한 

방안을 수업 설계와 실행에 반영할 것을 강조한다(김국현, 2019, p. 231). 연구윤리 

민감성을 제고하고, 판단력을 증진하며, 동기화를 촉진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는 교육 

방법을 살펴보자.

도덕적 민감성은 개인이 무비판적으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을 도덕적인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자각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연구윤리에 대해 평소 큰 관심이 

없었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은 연구윤리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할 수 

있다. 혹은 연구윤리를 전문 연구자의 영역으로 한정지으면서 자신과는 크게 

상관없는 영역이라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의 의미를 보다 광의로 해석한다면 

고등학생이 수행평가로 제출하는 과제, 대학생이 과제로 제출하는 기말 레포트, 

교사가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학습지나 편집 교재 모두 연구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하는 대상이 전문 연구자에 한정된다는 생각은 

연구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인식하거나 저작물, 권리, 정의 등의 개념에 대한 

몰이해에 근거하는 것이다. 결국, 연구윤리는 교육 현장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성찰적 글쓰기는 과거의 나를 객관화하고, 과거 삶의 특정 경험을 되돌아보고 

재구성하여 이를 다시 쓰게 하는 과정이다(박호관, 2014, p. 63). 성찰적 글쓰기는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좀 더 나은 자신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고 깨달음을 위한 자기 숙고의 기회를 제공한다(박지윤, 2021, p. 77). 성찰적 

글쓰기는 최근 들어 대학 교양 과목인 인문학 글쓰기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대학의 글쓰기 교육에서 학문적 글쓰기와 함께 중요한 축을 형성해 가고 

있다. 또한 치유의 글쓰기, 글쓰기 치료, 인문 치료 글쓰기 등 치유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정성미, 2016, p. 261). 

연구윤리에 관한 주제로 성찰적 글쓰기를 한다면 과거 자신이 행했던 연구윤리 

위반 경험을 떠올려보고, 그러한 행위가 어떤 유형의 연구 부정행위가 될 수 

있는지를 성찰해 볼 수 있다. 성찰 이후에는 자신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에 

대한 파지력을 높이고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태도를 다짐할 수 있다. 이러한 성찰적 

성찰적 글쓰기  
과거 삶의 특정한 경험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자신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반성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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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찰적 글쓰기

글쓰기는 학생들이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노출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미래의 행동 수정에 주안점을 두어 성찰에 임한 

학생들에게 긍정적이고 격려가 담긴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과거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험이 있다면 솔직하게 써봅시다.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 행동은 어느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할까요?

향후 동일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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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윤리 교육의 이론적 기초

>     연구윤리 판단력을 
기르기 위한 도덕 
딜레마 토론

도덕 딜레마 토론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토대로 학생의 도덕적 추론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학교 도덕수업에서 많이 활용되어온 수업모형이다. 이 모형은 도덕성 

발달 단계가 충돌하는 딜레마를 학생에게 제시한 후 주인공의 행동에 대한 도덕 

판단을 내리고 그러한 판단의 이유를 탐구함으로써 도덕적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고안되었다. 교사는 딜레마를 야기하는 두 가지 의사결정의 국면에서 보다 상위 

단계의 추론 형태를 학생에게 노출하여 학생의 추론 능력이 한 단계 진보하도록 +1 

전략을 활용한다. 연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음의 딜레마를 살펴보자.

연구자A는 연구 수행 결과를 논문으로 완성하여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한다. 그런데 

친한 친구인 동료 연구자B가 해당 논문에 자신의 고등학생 자녀를 공동 저자로 

올려달라고 부탁한다. B는 자신의 자녀가 올해 대학 입시를 치르는데 해당 연구 

실적이 대학 입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A에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소연한다. 

A는 이미 연구 실적을 채운 상황이라 이번에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이 단독 저자 

논문이 아니더라도 실적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A는 평소 친한 친구인 B의 

부탁을 거절하자니 그와의 친구 관계에 금이 갈 것 같고, 그의 부탁을 들어주자니 

부당 저자를 등재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의 부탁을 들어주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위 딜레마에서 연구자A는 친구B와의 인간관계와 연구윤리 위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B의 부탁을 들어주면 연구윤리를 위반하게 되고, B의 부탁을 

거절하면 친구관계가 훼손될까 걱정하고 있다. 이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중 

3단계(대인관계 지향)와 4단계(법질서 지향)가 충돌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딜레마를 제시한 후 A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물어야 한다. 이유의 질이 도덕성의 단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학생이 3단계의 이유를 들어 답변을 한다면 교사는 4단계의 관점에서 

학생과 문답식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이 4단계 발달 단계로 

진입하도록 교사는 촉진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만약 학생이 4단계의 관점에서 

답변을 했다면 교사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학생을 5단계의 관점(사회계약 및 권리 

지향)에 노출시켜 추론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도덕적 딜레마 토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당하고 효과적인 딜레마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브레이스와 존스(Galbraith & Jones)는 도덕적 

딜레마 제작을 위한 다섯 가지 필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딜레마 상황은 대상자들의 삶과 오늘날의 사회생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딜레마 상황은 실제 상황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주인공이나 

중심인물이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주인공이나 중심인물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주인공의 선택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딜레마 속의 주인공은 갈등적인 두 가지 행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블랫 효과  
+1 전략을 사용하여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고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는 학생들의 사고에 인지적 
비평형을 유도하여 윗 단계로의 
도덕적 추론 능력의 도약을 
유도하기 위함.

딜레마(dilemma) 
어원은 그리스어의 di와 
lemma의 합성어로, 
진퇴양난이나 궁지라는 뜻. 
두 개의 판단 사이에 끼어 
어느 쪽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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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갈등에 직면해야 한다. 넷째, 도덕적 주제를 포함해야 한다. 사회적 규범, 

재산권, 자유, 사회적 인정, 생명, 권위, 개인의 양심, 처벌, 계약, 보편적 진리 등 

딜레마를 접한 학생들은 위의 주제 중 하나에 초점을 두고자 할 것이다. 이때 교사는 

딜레마에 포함된 각각의 도덕적 주제들과 관련 있는 인물을 준비해야 한다. 다섯째, 

주인공이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묻는 당위적 질문을 포함해야 한다. 

“해야 하는가”로 묻는 이유는 학생들이 도덕적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R. 

E. Galbraith & T. E. Jones, 1976, pp. 38-39; 김항인, 2010, pp. 302-303 재인용).

더 알아보기

1단계: 

딜레마 제시/확인

•	 교사가 학생들에게 딜레마에 직면할 기회를 주는 단계
•	 				교사는 딜레마 이야기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그 이야기에 
나오는 상황을 진술하게 함.

•	 					모든 관련 용어들을 확인하고, 주인공이 직면한 문제를 
학생들이 이해하게 함.

2단계: 

잠정적 입장의 진술

•	 				교사가 학생들에게 딜레마에 대해 잠정적 입장 진술할 
기회 제공

•	 				학생들에게 딜레마의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 부여

•	 				교사는 학생들이 딜레마에 대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확인

3단계: 

추론의 검토

•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들의 상이한 입장과 추론 근거 확인 
기회 부여

•	 		소집단 토의 후 전체 토의를 통해 심층 검토
•	 				교사는 딜레마의 쟁점, 결과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이유 
검토하도록 안내

4단계: 

자신의 입장 정리

•	 				교사는 딜레마에 대해 학생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 
재고하도록 조력

•	 					교사는 학생들에게 토의과정에서의 추론내용에 대해 
요약하도록 안내

•	 				반대 입장의 학생들이 제시한 견해들을 경청한 후 그들의 
입장 진술 요구

•	 		반대 입장 경청 후에도 자신의 입장 변함없는지 확인

* 출처: Galbraith & Jones, 1976, 김항인, 2010, pp. 302-303 재인용

도덕적 딜레마 토론 수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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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 준수 
   동기화를 위한 
   가치갈등해결 수업

도덕성을 구성하는 3요소인 동기화는 여러 가치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도덕적 

가치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여러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가치가 

충돌하여 갈등하는 상황을 종종 겪는다. 이때 어떠한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상황에서 직면한 문제 상황 속에 주어진 

가치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수업모형이 

가치갈등해결 수업모형이다(정창우, 2020, p. 121). 올리버와 쉐이버(D. Oliver & 

J. Shaver)가 고안한 가치갈등해결 수업모형은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도덕적 문제 상황 또는 가치갈등 상황에서 갈등의 원인과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상황에 맞는 가치판단을 통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정창우, 2020, pp. 122-123). 학생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여러 가치가 

갈등하는 도덕적 문제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 올바른 가치판단 연습, 도덕적 

판단에 깃든 가치의 내면화 과정을 거쳐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행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 가치갈등해결 수업모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이때 제시하는 

문제 상황은 도덕적 가치와 다른 가치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상황이어야 하며, 

학생들의 일상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학생의 흥미와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문제 상황 속에서 갈등을 이루고 있는 규범은 어떤 

것인가를 밝히는 단계로서 학생들이 확인한 규범을 교사가 정확한 언어로 다시 

진술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모한다. 갈등 사태에 관련된 개념 및 가치 용어의 의미를 

명료하게 해야 당사자들의 문제 해결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서강식, 2021, p. 9). 

세 번째 단계는 문제 사태가 지니고 있는 여러 사실 관계와 상황적 특성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를 통해 도덕 판단의 근거를 모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강구할 

가치갈등해결 모형

두 가지 이상의 가치가 
충돌하는 갈등 상황에서 
주어진 가치요소들을 
파악하고 자신의 입장을 
선정 및 정당화하여 문제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고안된 
수업모형

가치갈등해결 수업모형

단계 내용 특징

1 도덕적 문제 사태의 제시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을 예화로 제시

2 관련된 규범의 확인 및 
의미 파악

문제 상황에서 갈등을 이루고 있는 규범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파악

3 문제 사태의 성격 분석 문제 사태가 지닌 여러 가지 사실 관계와 상황적 
특성을 분석

4 자기 입장의 선택과 정당화 자신이 선택한 입장과 태도가 타당한 근거에 
입각했음을 정당화

5 자기 입장의 수정 및 대안 
숙고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제3의 대안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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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네 번째 단계는 특정 규범이나 가치를 선택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단계이다. 이때 자기 입장의 정당화는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닌 타당한 근거에 입각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입장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제3의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이다. 여러 입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다보면 자신의 입장 

보다 타당한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수정하거나 

제3의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다.

가치갈등해결 모형은 다양한 가치에 대한 개념화를 도와주고, 도덕적 문제 상황 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가치의 우선 순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도덕적 판단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유용하다(정창우, 2020, p. 123). 따라서 연구윤리 준수와 위반의 

갈림길에서 갈등하는 여러 가치에 대한 숙고를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데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치갈등해결 모형 활용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

1. 			교사는 학생들이 갈등 양상의 다양한 측면을 생각해보고, 이를 종합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교사는 학생들이 특정한 한 쪽의 입장을 선택하도록 결론을 내어 진행하지 
않고, 학생들이 가치갈등을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고와 추론의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3. 			교사는 학생들 스스로 가치의 개념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탐구가 진행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4. 			교사는 학생들이 가치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입장을 
취하게 하고, 그 입장의 부적절함도 깨달을 수 있는 과정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 관용, 개방적 탐구와 토론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 출처: 정창우, 2020, pp. 128-129.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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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윤리 교육의 이론적 기초

>  연구윤리 준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실습수업 

연구윤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문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며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동기화가 이루어져도 마지막까지 행동을 제약하는 여러 장애물이 존재할 

수 있다. 시간과 같은 물리적 압박이나 잘못된 풍토나 관행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하는 최초의 도덕 판단을 흔들 수 있으며, 혹은 연구윤리 지침에 부합하는 수행기술이 

부족하여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도덕성을 구성하는 4요소인 실행력은 인내심, 자아 강도, 수행기술 등을 필요로 

한다. 인내심은 시간과 같은 물리적 압박을 이겨낼 수 있게 하며, 자아 강도는 잘못된 

관행이나 풍토, 외부의 압력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게 하며, 

수행기술은 의도치 않거나 부주의에 의한 연구윤리 위반을 막을 수 있게 한다.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인 경우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도, 관심 부족에서 연유하는 

수행기술 미비로 인한 연구윤리 위반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연구윤리 지침에 

맞는 표기법, 인용 방법, 과제 수행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한 실습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연구(학습)윤리 위반과 관련하여 실습이 요구되는 수행기술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실습수업은 학생들이 연구 과정에서의 바람직한 행동 또는 올바른 대처를 

실행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연구윤리 소양을 강화해줄 수 있다.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교사가 학생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모범 

행동을 같이 보여주어 학생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수행기술이나 행동 양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업 마무리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낀점 등을 스스로 작성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신념화와 수행기술에 

대한 파지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연구윤리와 학습윤리

• 			연구윤리: 전문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

• 			학습윤리: 고등학생이나 
대학생과 같은 전문 
연구자가 아닌 학생이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

연구(학습)윤리에 따른 수행기술 실습

연구(학습) 부정행위 수행기술 실습

표절 출처 표기, 인용 및 재인용, 사사표기, 참고문헌 작성법  

위·변조 데이터 관리 및 연구노트 작성법, 이미지 조작 방지

과제 수행 및 제출 과제 구매, 대리 과제 수행, 무임승차, 과제 중복 제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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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사의 역할과 역량을 이해할 수 있다. 

•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기초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PART 02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사의 역할과 역량

1.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사 역량

> 생각열기

>    교사의 역할별 
연구윤리 역량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 재영이는 졸업 학기를 맞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주까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세 개나 있는 상황에서 조별 과제의 
발표도 앞두고 있어서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조별 과제를 
함께하는 조원들 중 몇몇은 무임승차를 할 양으로 불성실하게 참여하여 
재영이가 해야 할 일들은 더욱 늘어났다. 재영이는 자신의 힘든 상황을 친구인 
현세에게 이야기 했고, 현세는 자기가 예전에 썼던 연구보고서를 주면서 이 
보고서에 이름만 바꿔서 제출하라고 말했다. 자신은 작년에 이미 수강한 
수업이고 담당 교수님도 바뀌었기 때문에 절대 들키지 않을 것이라면서 말이다. 
재영이는 너무도 달콤한 현세의 제안에 귀가 솔깃했지만, 내년부터 학생들을 
가르칠 예비교사로서의 양심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다.

   

주로 전문연구자에게 요구되어 오던 연구윤리 역량이 이제는 대학생 및 초‧중등 

학생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교원양성대학의 

예비교사들은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초‧중등 학생들에게 연구 수행을 지도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윤리 준수자이자 지도자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지니게 

된다. 

첫 번째로, 교사에게 요구되는 연구윤리 준수 역량은 교사 본인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휘된다. 교원양성기관에서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교사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게 될 뿐 아니라,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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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역량: 
    연구 진실성

학교교육에서 교육과정 개발 및 수업연구 등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인 고교학점제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업을 개설하는 환경이 마련되는 바, 연구자로서의 교사 

역할은 더욱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부터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지와 평가 문항들을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교사는 연구 수행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들을 마주하게 된다. 

또한,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연구 수행을 지도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연구윤리 지도 역량이 교사에게 요구된다. 최근 대학입시전형이 

다양화되고 학습자 중심 교육이 강조되면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프로젝트 수업 

및 토론 등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중점을 두는 교수‧학습 방법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도해야 할 연구윤리의 

중요성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이처럼 교사는 연구윤리 준수자 및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바, 

교사가 연구윤리를 실천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아래의 표는 교사의 역할에 따라 필요한 연구윤리 역량의 종류와 의미, 맥락,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교사가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된 역량으로는 ‘연구 진실성 

(Research Integrity)’이 있다. 연구 진실성이란 연구를 수행하는 전체 과정에서 

연구의 핵심가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진실성의 기반이 되는 연구의 

핵심가치는 객관성, 정직성, 개방성, 공정성, 책무성, 관리성 등이다. 교사는 각각의 

핵심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습득하여 연구 진실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교사의 역할별 연구윤리 역량

연구윤리 역량 연구윤리 준수 역량 연구윤리 지도 역량

의미 교사 자신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연구윤리

맥락 수업연구 과정 교과지도 과정

범위 교재 개발 및 재구성, 학습관련 
활동지 제작, 평가 문항 제작

프로젝트 수업 등에서 학생의 연구 
수행 및 연구보고서 작성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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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연구 수행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이란 
연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약속된 
전문적인 규정과 윤리적 
원칙에 따르는 진실성 있는 
연구 수행을 말한다.
* 출처: 연구윤리정보포털
(http://www.cre.re.kr)

연구의 핵심 가치 6가지

･객관성(Objectivity)
･정직성(Honesty)
･개방성(Openness)
･공정성(Fairness)
･책무성(Accountability)
･관리성(Stewardship)

첫째로, 객관성(Objectivity)이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때 특정한 의도나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뜻한다. 특정 이론이나 가설에 대한 편견이 연구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면 연구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연구의 객관성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로, 정직성(Honesty)이란 다른 가치들의 기반이 되는 가치로서 정직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나머지 가치들을 실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처럼 정직성은 

연구 수행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과정에서 정직성을 

위반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곤 한다. 연구 자료를 위조 및 변조하거나 연구 

결과를 표절하는 것을 포함하여 연구자의 임의에 따라 자료를 취사선택하는 등의 

모든 행위들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로, 개방성(Openness)이란 정직성과 긴밀히 연계된 가치로서, 연구 결과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방성은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특정한 기대가 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나 비판 등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포함한다. 이렇게 볼 때 개방성은 연구의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한 가치가 된다. 

넷째로, 공정성(Fairness)이란 연구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적절하고 공인된 기준에 

기반을 두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자 자신의 연구에 대한 

공정성 뿐 아니라 타인의 연구에 대한 공정성 모두를 포함한다. 전자는 자신의 연구에 

기여한 연구들을 적절히 인용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으며, 후자는 타인의 연구가 지닌 

학술적 가치를 판단할 때 저자의 유명세나 지위 등에 치우치지 않음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다섯째로, 책무성(Accountability)이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때 자신의 행위와 

진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정당화할 의무를 뜻한다. 연구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해낼 수 있기 때문에, 책무성은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반이 되는 가치이다. 연구자를 포함하여 연구와 

관련된 모든 참여자들은 각자에게 기대되는 일관적이고 정직한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상호 간의 책무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 

개방성 공정성

정직성 책무성

객관성 관리성
연구 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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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로, 관리성(Stewardship)이란 연구 수행과 관련된 체제 내에서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구 산업의 지속적 

기능과 발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까지도 포함하는 가치이다. 개별 연구자는 

그가 속한 기관이나 연구 산업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함으로써 관리성의 

가치를 수행할 수 있다. 더 넓은 의미에서 관리성이란 연구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공적 요구들에 대해 주의 깊게 인지하고 결정하는 일을 포함한다. 특히 후세대 

연구자들을 위한 교육에 헌신하는 것은 좋은 관리성을 지니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2017).

따라서 연구자로서의 교사는 위에 제시된 핵심가치들에 입각하여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함으로써 연구 진실성을 실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가치들은 개별적인 

연구자나 연구자 그룹 뿐 아니라 연구 기관이나 학회 등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연구 진실성 
신장 방안

연구 진실성을 신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는 다음과 같다.

지식 기술 태도

‧연구 수행 규칙 및 원리
‧부정 연구 대처 과정
‧부정 연구 관련 이슈

‧윤리적 의사결정 기술
‧비판적 사고 능력
‧중재 및 조정 기술
‧스트레스 관리 기술
‧의사소통 기술

‧연구 윤리에 대한 민감성
‧도덕적 의무감 및 책임감
‧	학습에 대한 지속적 흥미 

및 긍정적 태도

지식

기술 태도

연구 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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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특정한
주장이나 신념, 정보의 출처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사고 과정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연구자는 연구 활동 및 
결과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연구수행 과정에서 전문성, 
안전성, 공공성을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함.
1. 	전문성: 연구는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인들이 연구자들의 
전문성을 믿고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함.

2. 	안정성: 연구결과로 
얻어진 결과물 활용에 있어 
안전해야 할 뿐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 환경 보전에 기여해야 
함.

3. 		공공성: 연구비는 
공공부문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개인이 연구를 
수행하더라도 그 과정이나 
결과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함.

*	 출처: 한국연구재단(2019),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 
걸음, p. 16.

1) 지식

첫 번째로, 교사가 연구 진실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칙과 원리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부당한 연구에 

대처하는 과정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이는 어떤 연구가 부당한 연구인지를 

알아내거나 부당한 연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들을 포함한다.

또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용인되는 행위들과 용인되지 않는 행위들을 

구분하는 데서 발생하는 모호함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윤리적 문제들이 명료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회색 지대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책임 있는 연구와 부당한 연구를 둘러싼 여러 이슈들에 대한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2) 기술

다음으로, 연구 진실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차원의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 

교사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갈등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해야 한다. 첫 번째로 요구되는 기술로는 윤리적 

의사결정 기술을 들 수 있다. 이는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그 문제에 내재한 가정들을 

검토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적인 기술과 전략을 사용하여 다양한 행위들이 

갖는 함의들을 탐색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두 번째로 필요한 기술로는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인데, 이는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는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판적 사고는 윤리적인 이슈가 

발생한 상황에서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특정한 주장이나 신념, 정보의 출처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사고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에 기반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연구 진실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대립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중재와 조정의 기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등이 요구된다.  

3) 태도

세 번째로, 교사는 연구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에 합당한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연구윤리 확립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나 도덕적인 의무감이나 개인적인 책임감과 같은 도덕적인 태도,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흥미와 긍정적인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도덕성은 

연구 진실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태도로서 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능력으로 논의되곤 한다. 도덕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도덕성에는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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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성, 도덕적 헌신, 도덕적 인내와 실천력 등이 포함된다. 

먼저 도덕적 민감성이란 특정 행위가 가져 올 결과와 그로 인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나 집단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도덕적 헌신은 도덕적 가치를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순위에 놓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인내와 실천력이란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는 의지를 따를 수 있는 

충분한 인내, 자아력, 실행력 등을 뜻한다 

* 출처: http://research-ethics.org/introduction/why/

연구 진실성의 개념

연구 진실성(Research Integrity)은 연구윤리의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서, 
연구의 계획, 제안, 수행, 보고, 평가 등 연구의 전 과정에서 객관성, 정직성, 
개방성, 공정성, 책무성 등의 핵심 가치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계획 
단계에서부터 연구자는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연구수행 과정에서 정확한 데이터와 면밀한 방법론을 토대로 
매우 높은 수준의 증거 및 과학적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연구 결과의 
확산 단계에서 연구자는 해당 연구에 기여한 모든 연구자의 공적을 밝히고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하며 연구 결과를 입증하는 데 사용된 모든 실험 방법과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진실성 확보를 위한 핵심 가치는 연구자 
개인뿐 아니라 연구기관, 연구비 지원기관, 학회 및 지식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하며,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범과 실천 방안은 기술과 연구 환경의 변화, 
연구 분야의 특성에 따라 함께 공진화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 

*	 출처: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2017), Fostering integrity 
in research, p. 38.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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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기초 지식

> 생각열기

> 연구윤리 
    체크리스트

대학교 4학년인 수진이는 이번 학기에 ○○고등학교로 교생실습을 나가게 
되었다. ‘환경’에 관한 수업을 하게 된 수진이는 학생들에게 각자 관심이 있는 
환경 관련 주제를 선택하여 그에 대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과제를 내 
주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읽어보던 수진이는 당황하고 말았다. 
많은 학생들의 보고서에서 인용한 내용에 대한 출처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진이는 학생들이 연구를 수행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할 기초적인 연구윤리에 대해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담당 
교사와의 상의 끝에 수진이는 고등학생들에게 필요한 연구윤리를 위한 수업을 
한 차시 동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교사는 연구자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습득해야 할 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윤리를 가르쳐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수진이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예비교사로서의 교육을 받고 있는 동시에 고등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두 가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를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역할과 

연구를 지도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윤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먼저 연구자는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모두 이행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아래 표는 위조,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포함된 체크리스트이다. 각 항목에 

대해 연구자는 ‘예’라고 답변해야 한다.  

연구 수행 과정

연구 수행의 과정은 크게 네 
가지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 
진다. 가장 먼저, 연구의 
목적을 수립하는 단계가 있다. 
두번째는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계획하는 단계이다. 세번째는 
자료조사 방법을 정하여 이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이다. 마지막으로는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연구부정행위 자가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예 아니오

위조 연구 수행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한 사실이 없는가?

변조 연구 수행 과정에서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임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형, 삭제, 왜곡하여 기록한 사실이 없는가?

표절 이미 발표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연구성과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였는가?

부당
저자 표시

연구에 지적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지적 기여를 하지 않은 연구자에게는 저자의 자격을 제외하였는가?

부당
중복 게재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적절한 출처 표기를 하였는가?

연구 부정행위
조사방해

본인 또는 타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일이 
없었는가?

* 출처: 한국연구재단, 2019,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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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인용법 다음으로 연구자는 학술적 글쓰기를 위해 필요한 올바른 인용법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인용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가져와서 이용하는 것을 뜻하며, 학술적 글쓰기에 

있어서 올바른 방법과 규칙에 따라 인용을 하는 것은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다. 올바른 

인용은 학문 정직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초등학교 시기부터 올바르게 출처를 

표기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인용의 방법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은 서로 다른 인용법을 따른다. 

1) 직접 인용

첫 번째로, 직접 인용이란 다른 저작물을 가져올 때 원문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용문의 길이에 따라서 인용 방식이 달라지는데, 인용문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붙여 글 속에 포함시키는 반면 인용문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새로운 문단으로 들여쓰기 하여 표기한다. 직접 인용과 관련된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혜영 & 남태우, 2010, p. 181). 

①    한 문장을 통째로 인용할 때에는 문장 전체에 인용부호(“ ”)를 표시하고, 문장의 

끝에 주석을 달아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②    한 문장의 일부를 인용할 때에는 인용한 부분에만 인용부호(“ ”)를 표시하고, 

문장의 끝에 주석을 달아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③    원문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인용할 때에는 각각 나누어 인용부호(“ ”)를 

표시하고, 문장의 끝에 주석을 달아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④    필요한 부분만을 인용하기 위해서 어느 문장의 첫머리나 중간 또는 뒷부분만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은, 원문의 뜻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략되어야 하며 생략된 부분은 반드시 생략부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⑤    인용하고자 하는 원문의 문장 가운데 분명히 생략된 부분이 있거나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가필할 수도 

있는데, 가필한 부분은 반드시 각괄호([ ])를 사용해야 한다. 

⑥    인용문 안에 다시 인용문이 들어 있는 경우, 인용문 안의 따옴표를 작은따옴표(‘ ’)로 

바꾼다. 

 2) 간접 인용

두 번째로, 간접 인용이란 다른 저작물을 인용할 때, 그 원문을 연구자의 언어로 

바꾸어 인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간접 인용을 하는 경우에는 원문에서 핵심적인 

일부 만을 그대로 인용하고(6단어 이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문의 의미를 

연구자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원문의 의미를 

학문 정직성

학문 정직성이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나 타인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임하는 
것을 뜻한다. 학문 정직성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사례에는 
위조 및 변조, 표절, 부당 저자
표시 등이 있다.
(김항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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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인용하는 원문이 가진 핵심적인 

의미를 정확히 밝히되 이를 자신의 언어로 풀어쓰는 능력이 요구된다. 

본문에서 간접 인용을 통해 출처를 표시할 때는 문장을 마치는 부분에서 (저자, 

출판연도)를 붙여주도록 한다. 

[예시]  오늘 날 한국 사회가 다양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이 내려 온 ‘한국식 인종주의’를 이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회옥, 2022). 

참고문헌을 표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참고문헌 작성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는 문헌의 종류에 따라 공통적으로 공유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각각의 종류에 따라 문헌의 출처를 표기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무엇인지 익혀두어야 

한다. 문헌의 종류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면, 각 문헌의 출처를 표기할 때 필요한 

서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단행본: 저자, 제목, 출판사, 출판 연도

2) 논문‧보고서: 저자, 제목, 학술지명, 권(호), 출판 연도, 쪽수

3) 신문기사: 필자, 제목, 신문사명, 게시일

4) 인터넷 매체: 사이트명, 자료명, 사이트 주소, 접속일자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 저자 표시, 부당 중복게재로서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3장에서 6장에 걸쳐 다루어질 

것이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 자료 또는 연구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 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 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참고문헌 표기

>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는 ‘고의성’이 
개입되었다는 점에서 
‘비의도적이거나 부주의로 
발생한 왜곡과 부조리’와는 
구분된다 .
* 출처: 배기수(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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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 저자 표시: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부당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출처: 한국연구재단(2022), 연구윤리: 방해꾼인가, 친구인가?, pp. 7-8.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고등학생인 은수는 사회 과목 수행평가를 위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다가 
고민에 빠졌다. 주제를 정하고 관련된 책과 논문, 신문 기사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보고서에 포함된 대부분의 내용이 다른 
저작물들에서 인용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낯설고 새로운 주제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었던 은수는 다른 저작물의 인용을 통해 보고서를 완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독자적인 자신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이 연구보고서가 
과연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출처를 제대로 
표기함으로써 인용법을 올바르게 따랐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독창적인 
목소리가 포함되지 않았기에 이 연구보고서가 과연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과연 은수는 연구윤리를 잘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까?   

토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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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습하기

1. 국내 단행본  

실습해봅시다 

다음의 자료에서 인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 써 봅시다 (1)

저자 제목 출판사 출판 연도

김명식 연구윤리와 학습윤리 연암서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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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단행본

실습해봅시다 

다음의 자료에서 인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 써 봅시다 (2)

저자 제목 출판사 출판지 출판 연도

Beauchamp, T. 
L., & DeGrazia, D.

 Principles of 
animal research 

ethic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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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 · 보고서

실습해봅시다

다음의 자료에서 인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 써 봅시다 (3)

저자 제목 학술지명 권(호) 출판 연도 쪽수

안지영 ‘유아’ 대상 질적연구의 
연구윤리와 진정성 교육인류학연구 18(1) 2015 6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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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문기사

실습해봅시다

다음의 자료에서 인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 써 봅시다 (4)

필자 제목 신문사명 게시일

장덕진 표절 기준? 예전에도 분명했어요 경향신문 20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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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 매체

https://www.kird.re.kr/introduce/summary/purpose

실습해봅시다

다음의 자료에서 인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 써 봅시다 (5)

사이트명 자료명 사이트 주소 접속 일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KIRD의 역할 및 
기능

https://www.kird.re.kr/
introduce/summary/

purpose
202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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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해봅시다

다음을 참고하여 직접 인용을 해 봅시다 

(가) ‘	인용’과 ‘표절’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지만 학술적인 글쓰기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적절한 인용은 학문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표절은 연구윤리를 치명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로서 학문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을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인용과 표절의 
개념을 비교해보자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곽동철. (2007). 학술논문에서 표절의 유형과 올바른 인용 방식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3), pp. 103-126.

2. 학술논문에서 표절의 유형과 문제점

   2.1 표절에 대한 다양한 정의

(……) 이처럼 학술논문에서 인용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임을 표시하면서 그것을 학술논문 
작성자가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라면,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사용정보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학술논문 작성자가 원래의 저작자인 것처럼 
도용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용과 표절을 구별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는 
사용정보의 출처 및 저작자 표기에 대한 고의적 누락 여부이다. 이러한 학술논문 작성에 
있어서의 표절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 자세는 국가에 따라, 학문 분야마다 서로 달리 
나타나고 있다.

p. 107.

(나)에 제시된 연구 내용을 직접 인용하여 (가)의 뒷부분을 써 봅시다.

인용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임을 표시하면서 그것을 학술논문 작성자가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인 반면,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사용정보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학술논문 작성자가 원래의 저작자인 것처럼 도용하는 개념”이다(곽동철, 2007, p. 
107). 이렇게 볼 때 인용과 표절은 저작자와 사용정보의 출처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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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사의 역할과 역량

실습해봅시다

다음을 참고하여 간접 인용을 해 봅시다

(가)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대학 차원에서 학부생들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연구윤리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이혜영, & 남태우. (2010). 대학생들의 인용 및 표절에 관한 인식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3), pp. 175-198.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인용 및 표절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법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대학생들은 인용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고 과제 작성 시 인용법을 
일부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인용 관련 문제를 통해 대학생들의 인용 지식을 조사해 
본 결과, 올바른 인용법을 알고 있는 대학생들은 극소수로 나타났다. 인용하는 자료로는 
인쇄자료와 인터넷 및 웹자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자료인 경우 단행본을, 
인터넷 및 웹 자료인 경우 학술기관에서 제공하는 웹자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 교육 기관으로는 대학 당국에서 인용 및 표절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대학 당국에서의 인용 및 표절 프로그램 개설뿐만 아니라 도서관 이용 교육을 
통해서도 인용 및 표절, 인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에 제시된 연구 내용을 간접 인용하여 (가)의 뒷부분을 써 봅시다.

이혜영과 남태우(2010)는 대학생들의 인용과 표절에 대한 인식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용법 및 표절에 관한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연구자들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생들에게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대학생들은 인용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올바른 인용법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대학 당국에서 인용 및 표절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대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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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를 위한 연구윤리

실습해봅시다

다음 글을 읽고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

(가) �철수는 방학 탐구과제 보고서를 쓰느라 고민에 빠져 있다. 철수는 식물이 자라는데 
햇빛이 주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준비하여 열심히 탐구활동을 
수행하였다. 싹이 튼 강낭콩 중에서 크기가 비슷한 것 두 개를 골라 각각 화분에 옮겨 
심은 후, 하나는 햇빛이 잘 드는 거실 베란다에 나머지 하나는 햇빛이 들지 않는 부엌에 
두고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햇빛이 식물에 주는 영향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물을 주는 횟수와 같은 햇빛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은 모두 같게 해주면서 
탐구과제를 열심히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햇빛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엌에 
있는 강낭콩이 더 크게 자라는 것이었다. 그래도 철수는 햇빛이 식물의 자람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배웠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베란다에 있는 강낭콩의 
자라는 속도가 빨라지기는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부엌에 있는 강낭콩보다는 크기가 
작았다. 아마도 베란다에 있는 강낭콩이 선천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였다. 그런 결과를 
생각해서 여러 개의 강낭콩으로 실험을 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철수는 
방학 내내 열심히 한 실험이 원하는 결과와는 다르게 나오자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대로 
탐구과제 보고서를 쓰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게 여겨졌다. 결과를 조금 
고쳐서 베란다에 있던 강낭콩이 더 잘 자랐고 그 이유가 햇빛에 있었다며 자랑스럽게 
보고서를 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조금 불편했지만 철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결과를 고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나) 	현우는 과학 탐구대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자 마음이 다급해졌다. 
탐구 주제에 관한 계획서는 제출하였는데, 너무 거창한 주제를 정해서인지 계획서에 
따라 탐구 활동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우의 주제는 여름철 밤하늘을 직접 
관찰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름철 별자리들의 종류를 알아보고, 별자리들이 날짜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처음 며칠 동안은 매일 
밤하늘을 관찰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관찰의 횟수가 줄어들다가 최근에는 
거의 밤하늘을 관찰한 일이 없었다. 탐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시간이 다가와 그간의 
관찰일지와 자료들을 정리해보았는데 그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우는 고민을 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여름철 밤하늘의 별자리에 관한 자료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다. 어차피 지금 준비한 자료만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 중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의 것을 조금만 가져다 쓴다면 
완벽한 보고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수는 순간 남의 것을 함부로 
베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떠올랐지만 급한 마음에 복사를 하여 자신의 탐구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 출처: 김성덕(2015), 초등학교 과학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pp. 210-211. 

(1) (가)와 (나)를 통해 드러나는 문제 현상은 무엇인가요? 

(2) (1)에서 작성한 문제 현상이 지속되었을 때 어떤 폐해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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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2)

(가) �지난 6월, 한 20년차 고교 교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이 청원에 한달 동안 
9만2000여명이 찬성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수행평가가 엄마숙제이지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과제냐"는 지적부터 "부모의 지인, 
학원 선생님까지 동원돼 집에서 해 오는 과제물로 점수를 매겨 평가하는 건 부당하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경기도 분당의 한 학부모는 "영상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UCC 
만들기 과제는 아마 교사도 해 본 적 없을 것"이라며 "제발 한두명만 고생하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도 않은 채 동일한 점수를 받아가는 모둠 수행평가도 없애 달라"고 당부했다. 

* 출처: 아시아경제, 2019.12.21.

(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2014. 3. 24. 교육부 훈령 제60호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1) (나)를 참고하여 (가)에서 드러나는 문제 현상에 대해 써 보세요.  

(2) (1)에서 작성한 문제 현상이 지속되었을 때 어떤 폐해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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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를 위한 연구윤리

실습해봅시다

다음 글을 읽고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3)

72건 해외논문 고교생 저자들, 수상하다
[국내 213개 고교생 전수조사] ‘돈 주면 되는’ 약탈적 학술지 게재...자율고·외고·일반고 
22.4%
지난 20여 년간 고등학생이 쓴 '해외 논문' 중 13%는 게재료만 지불하면 특별한 심사 없이 
논문을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predatory journal)' 등 질적 수준이 낮은 학술지에 실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논문을 오로지 입시를 위한 '스펙'으로 쓰기 위한 '꼼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학술 지식 큐레이팅 미디어인 언더스코어의 강태영 대표와 시카고대 사회학 박사과정에 
있는 강동현씨(이하 연구진)가 2001년부터 2021년 사이에 국내 213개 고등학교 소속으로 
작성된 해외 논문 558건(980명 작성)을 전수 조사한 뒤 지난 1일 협업 툴인 '노션'에 발표한 
2차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1차 보고서는 해외에 논문을 투고한 학생 중 67%가 논문 출간 이력이 1회뿐이며, 2014년 
학생생활기록부에 논문 등재를 금지하자 급격히 감소하는 등 고교생의 해외 논문 투고가 
오로지 '탁월한 학생들의 연구'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가늠케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논문 558건 중 72건이 비용만 지불하면 특별한 심사 없이 게재를 
허용(약탈적)하거나 질적 수준이 매우 낮아서 의심스러운 학술지 및 학술대회에 발표됐다. 
이런 '문제적 논문'의 비율은 영재고 5.9%, 과학고 10%지만, 자율고•외국어고•일반고는 
22.4%나 됐다.
이와 같은 논문의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했으며, 2014년 논문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 2020년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됐으나 이마저도 별 영향을 안 끼쳤다. 심지어 
2020년 논문 16건 중 6건(37.5%)이 '문제적 논문'이었다. 연구진은 정황상 해외 학부 유학을 
준비하는 '국제반 고등학생'이 게재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교생 전체 논문 중 1/5 가량은 학술지 등급이 Q1~Q4(스키마고 저널 및 국가순위 기준) 
중 어디에 속하는지 등급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며, 등급과 무관하게 질적 수준이 의심되는 
학술지도 존재했다. 이중 연구진이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으로 꼽은 것은 게재료만 지불하면 
특별한 심사 없이 논문을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다. 
논문을 작성하면 동료들의 피드백을 받고 여러차례 수정을 거쳐 심사자와 학습지 편집위원회 
승인 과정이 필요하고, 유명 학술지나 학회의 경우 승인율이 매우 낮아 경쟁도 심하다고 
연구진은 지적한다. 하지만 약탈적 학술지들은 심사 과정을 최소화하고 많게는 300~400만 
원까지의 게재료를 받는 데 집중하는 소위 '논문 장사'를 한다. (…) 

* 출처: 오마이뉴스, 2022.5.3. 

(1) 위의 기사에 드러난 문제 현상은 무엇인가요?

(2) (1)에서 작성한 문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3) (1)에서 작성한 문제 현상이 지속되었을 때 어떤 폐해가 발생할 수 있나요?

(4) (1)에서 작성한 문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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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연구결과 및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조와 변조의 정의를 이해한다.

•  위조와 변조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 일반화 되었을 때 발생가능한 위험성을 

설명할 수 있다.

PART 03  연구 부정행위의 이해 1: 
위조와 변조

1. 위조와 변조의 이해

> 생각열기
박사H는 2005년 185개의 난자에서 11개의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하며 난치병 
환자들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제기한 난자 채취 윤리성 논란에서 시작된 의혹은 줄기세포 논문 조작 
폭로로 이어졌고 12월 박사H 연구팀이 맞춤형 배아줄기세포를 거짓으로 
만들어냈다는 S대 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박사H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기까지 연구 부정 관련 법정 다툼으로만 
장장 8년을 보냈으며 ‘희대의 연구부정’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10년이 지나는 
동안 과학계를 넘어 언론, 생명윤리, 정부, 여성 등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논란과 변화를 몰고 왔다.

* 출처: 에너지경제, 2015. 12. 6.

   

이러한 사건은 지극히 예외적인 일일까? 영국 에딘버러 대학의 다니엘 
파넬리 교수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자의 10%는 직감적으로 실험 
데이터 일부를 제외시키거나 기존 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는 발표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자의 14%는 동료들이 실험결과를 
위조하고 바꿔치기하는 모습을 봤다고 응답했으며, 틀린 방법으로 실험하거나 
실험결과를 잘못 해석하는 수준의 실수를 본 적이 있다는 과학자는 무려 
46%에 달했다고 한다. 

* 출처: 세계일보, 2009. 6. 5.

| 질문 |  위조와 변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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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는 무엇일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듦”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위조를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라고 제시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국내‧외 연구부정행위 판정 사례집」에서는 위조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한 것을 의미함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실제 실험을 하지 않고 가상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분석을 

실시하거나, 연구수행과정에서 수집되지 않은 데이터를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것으로 

가정하여 거짓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조작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에서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거나 
있는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행위 모두 데이터 조작이다. 
데이터 조작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연구윤리가 
위배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데이터 조작

2022년 2월 6500만년 전 소행성 충돌로 공룡이 멸종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스웨덴 
U대 연구팀이 그보다 앞서 두 달 전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영국 연구팀의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2월 6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U대 박사과정 
연구원A는 2021년 6월 소행성 충돌로 공룡이 멸종했다는 분석 결과를 담은 논문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제출했다. 물고기 화석에서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6500만년 전 
소행성이 북반구를 강타해 공룡의 시대가 끝났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2021년 12월 연구원A의 논문이 검토중일 때 그 논문의 두 번째 저자이자 동료였던 
영국 M대 연구원B가 같은 내용의 논문을 네이처의 자매지인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했다. 논문에 활용된 데이터는 달랐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연구원A의 논문은 이보다 두 달이 지난 올해 2월에서야 출판됐다.
연구원A는 자신의 지도교수인 U대 교수P와 함께 지난 3일 논문 피드백 사이트인 
펍피어(PubPeer)에 "B의 논문이 이미 알려진 결론에 맞게 조작됐다"는 성명을 냈다. 
연구원B의 논문에 있는 선 그래프와 그림은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니라 수동으로 만들어진 조작된 데이터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연구원B가 
데이터 분석에 기초가 되는 미가공 데이터(raw data)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삼았다.
연구원B는 모든 상황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이다. 연구원B는 사이언스에 보낸 
e메일을 통해 "절대로 다른 팀의 결과에 맞게 데이터와 샘플을 조작하지 않았다"며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논문은 오래 전에 시작했고 공동 출판하려던 논문에 대한 
논의가 무의미해진 뒤에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주 이내에 발표된 두 
논문은 상호보완적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미가공 데이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연구원B는 "분석 작업을 실시한 과학자가 
논문이 출판되기 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고 사망한 작업자의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어 미가공 데이터가 누락됐다"고 말했다.

* 출처: 동아사이언스, 2022. 12. 7.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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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탐구하기

학생C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구강 건강과 사회‧경제적 삶의 질의 
연관성을 분석한 논문을 제출했으나 표절 검색 프로그램으로 확인해본 결과 
논문 간의 표절률이 75%로 밝혀졌다. 학생이 표절한 논문은 브라질 학자가 
브라질인의 구강 건강과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관련한 삶의 질을 연구한 
논문이다. 학생C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한 방법을 
논문에서 상세히 설명했으나 해당 논문의 결론에는 ‘브라질’이 자주 언급된다. 
실제로는 설문이나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서 스스로 조사를 한 것처럼 데이터를 
꾸민 정황이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민 7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득 수준 
통계를 제시했으나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웹사이트의 데이터와는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브라질 학자가 만든 소득 분포 구간을 베껴 오는 과정에서 
브라질의 화폐 단위를 미국 달러로 수정하며 구간별 퍼센티지(%) 수치를 조금 
바꿔 놓은 것으로 보인다.

                                                                                                         * 출처: 뉴스타파, 2022. 7. 7.

   

> 생각열기

위조와 변조는 연구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연구부정행위라기 보다는 함께 

총체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실제 수집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상으로 

생성하여 활용하거나 수집된 데이터를 연구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변형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함께 일어나게 된다. 아래에 제시된 사례는 위조와 변조의 사례를 

비교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왜곡하고 잘못된 성과를 얻기 위한 행위이다.

위조와 변조

위조와 변조는 구분된 용어로 
설명하고 있지만 연구윤리는 
하나라도 위배되었을 때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게 된다는 점에서 함께 
고려해야하는 분야이다.

* 출처: 국내‧외 연구부정행위 판정 사례집, 한국연구재단, 2021, p. 24.

위조의 예
Original data

Fabrication of data at 
1 and 3 hours

➡

Data published

Repetitons
Measured values

Repetitons
Measured values

1hour 3hours 5hours 1hour 3hours 5hours

#1 Not
measured

Not
measured 17 #1 4 10 17

#2 Not
measured

Not
measured 20 #2 6 11 20

출처: 	Hwang, Eun Seong et al,.(2016), Manual for Research and Pubilcation Ethics in Science and Engineering, 
Korea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ology Socienties, Seoul, Korea, P. 25.

변조의 예
Original data

Fabrication of data at 
1 and 3 hours

➡

Data published

Repetitons Measured values Repetitons Measured values
1hour 3hours 5hours 1hour 3hours 5hours

#1 5 3 17 #1 5 10 17
#2 7 2 20 #2 7 11 20

출처: 	Hwang, Eun Seong et al,.(2016), Manual for Research and Pubilcation Ethics in Science and Engineering, 
Korea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ology Socienties, Seoul, Korea,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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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의 사례는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5시간이 되는 

순간에서만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으며, 1시간과 3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는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연구자가 상상하여 대략의 시간을 

입력하여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생성하였다. 실제로 시간에 따른 측정을 하였을 

때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 실험결과는 

특정순간에 나타나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시간대별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생성한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결과와 과정 모두 거짓으로 

제공함으로써 임의로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잘못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변조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기존의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되기도 하며 증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변조된 데이터에서는 시간에 따라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만약 이 사례를 의학분야에서 

신약의 효과를 나타내는 상황으로 가정해보자. 환자가 약을 먹고 3시간이 지난 후 

약효가 없다고 생각되어 추가로 약을 복용하면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실험연구에서 과정은 결과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조는 결과의 해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연구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A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하여 A가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성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사후검사를 통해 사전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변화된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95%의 신뢰도 구간에서 
t-test를 수행하였더니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는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결과를 변조하여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성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도록 데이터를 조작하였다. 만약 여러분이 A라면 데이터를 조작하여 
내가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이 성과가 있음을 제시할 것인가? 아니면,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상태 그대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과정을 설명할 
것인가?

토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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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연구원A는 연구책임자B가 넘겨준 자료를 분석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B의 자료로부터는 미리 들은, 예상되는 연구 결과가 얻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A는 B에게 이 점을 보고했고, B는 그럴 리가 없다면서 원자료 파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다시 분석했다. 다음 날 B가 A에게 보여준 분석 결과는 예상과 
일치하였고 B의 분석 결과에는 원래 A가 보았던 원자료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의문을 가지게 된 A는 계속해서 B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B는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면서 A의 문제 제기를 묵살했다. A는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학회장에서 우연히 만난 B의 옛 박사후연구원으로부터 
이와 비슷한 일이 예전에도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B의 연구에 대한 A의 
의심은 더욱 커져갔고 결국 A는 근거 자료를 정리하여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 출처: 좋은 연구 실천하기 연구윤리 사례집, 한국연구재단, 2011.

사례 2

A의 연구실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B는 A가 발표한 여러 논문에 실린 
결과를 재현할 수 없어 애를 먹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고자 
원자료를 찾던 중 원자료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거나 연구노트의 기입사항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 등을 발견하였다. A는 B로부터 납득할만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고 결국 B의 소속학과 학과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 출처: 좋은 연구 실천하기 연구윤리 사례집, 한국연구재단, 2011.

사례 3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이 일반화되면서 누구나 실험 결과로 얻은 사진 
파일을 원하는 형식으로 변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어디까지가 실험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허용되는 “사진 처리”이고, 어디부터가 허용될 수 없는 “사진 
조작”에 해당되는지를 명백하게 규정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렇다면 자료의 
해석이나 논문의 결론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좀 더 예쁜 그림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떨까?
박사과정 A학생은 여러 장의 사진에서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일부 두드러지게 
부각하고 원하지 않는 배경은 연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변형을 가했다. 이를 
알아낸 지도교수는 발견 즉시 학술지에 조작하기 전 상태의 원본 사진으로 바꾸어 
정정 보도를 냈다. 이후 해당 학생의 연구에 대해 연구기관에서 진실성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위의 박사과정 학생이 발표한 논문 여러 편에서 유사한 형태로 
사진이 조금씩 변형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결국 연구진과 편집진은 이들 
논문에서 보여주는 결과와 결론, 해석 등이 모두 여전히 유효하지만,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진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논문 두 편을 모두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그대로 제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진을 조금 더 예쁘게, 깔끔하게 
만들어 보려는 욕심으로 인해 <네이처셀 바이올로지(Nature Cell Biology)> 논문 
두 편이 철회되었다는 이야기다. 

* 출처: 좋은 연구 실천하기 연구윤리 사례집, 한국연구재단, 2011, p. 52.

>    위조·변조의 연구
윤리 위반 사례

연구윤리 위반의 대처

연구윤리 위반은 연구가 
수행된 모든 과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점에서 작은 데이터라도 
조작하여 변형시켜서는 절대 
안되며, 이와 같은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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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A는 출판된 논문 3편과 미출판 논문 2편, 그리고 한 편의 총설 논문에 포함된 
원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가 조작한 것으로 판명된 원자료는 심리적 
처치에 대한 피시험자의 반응을 측정한 코티솔(호르몬) 수치 등이었다. 
조사가 시작되자 A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는데 A를 지도했던 B에 따르면 A가 
순순히 원자료 조작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원자료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A가 연구했던 실험실에는 따로 원자료와 
실험노트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었고 원자료는 복수로 각기 다른 장소에 
보관되었다. 거기에 더해 원자료와 실험노트를 보관하는 방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신상정보와 출입 시각은 보안시스템에 의해 관리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진 원자료 관리도 A가 원자료를 조작하려는 마음을 먹지 못하게 
막지는 못했다.

* 출처: 좋은 연구 실천하기 연구윤리 사례집, 한국연구재단, 2011.

사례 5

교수A가 교신저자이자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위‧변조 되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2편의 논문에 제보자의 실험결과가 사용되었는데, 실험결과와 
전혀 다른 위‧변조된 그림이 수록되었다는 것이다. 교수A의 소속대학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논문에 포함된 그림이 위‧변조 되었다고 
판정하였으며, 위‧변조된 논문을 게재한 책임이 있는 교수A를 해임 처분하였다. 
교수A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연구책임자로서 해당 논문 중 1편을 
연구업적으로 등록함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은 연구비 일부 환수와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확정하였다.

 * 출처: 대학 연구부정 징계 사례집, 한국연구재단, 2021, p. 11.

사례 6

정부 부처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논문의 자료조작 의혹이 있다는 제보가 
익명으로 접수되어 제보 내용을 해당 저자의 소속 대학으로 통보하였다.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국제학술지에 투고한 해당 논문의 제1저자인 
대학원생A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미지 파일에 복사하여 재사용, 좌우상하 전환 
등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변조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해당 실험내용이 연구노트에 
기록은 되어 있으나, 논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원본 필름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연구부정행위 중 ‘변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데이터 변조에 관여한 A는 미처분에 그쳤으나 교신저자인 C는 교신저자로서의 
데이터 관리지도 및 연구노트 작성 지도에 소홀한 책임을 물어 경고, 성과급 및 
보수 반영, 논문 철회 요청의 처분을 받았다. 

 * 출처: 대학 연구부정 징계 사례집, 한국연구재단, 2021,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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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

post publication peer review site인 PubPeer에서 □□대학 및 ○○병원 소속 
교원들이 출판한 다수의 학술논문에 수록한 그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었다. 의과대학에서 □□대학으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심의 요청에 
따라 피조사자 교수들 대상으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실시했다. ○○병원에서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술논문에 포함된 그림에서 부주의한 
재사용을 했다고 확인하였으며, 피조사자인 전임교원 8명을 ‘위조’•‘변조’로 
판정하고 경고 처분하였다.

* 출처: 대학 연구부정 징계 사례집, 한국연구재단, 2021, p. 22.

사례 8

연구부정행위 등 이유로 철회된 학술논문의 제1저자의 학위논문에 수록된 
연구데이터에서 ‘변조’ 등이 확인되었다. 연구부정행위 판정에 따라 해당 
대학원생의 학위가 취소처분 되었으며 대학원생의 지도교수는 피조사자인 
대학원생의 논문지도 미흡으로 경고 처분되었다. 

  * 출처: 대학 연구부정 징계 사례집, 한국연구재단, 2021, p. 22.

사례 9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조작하여 검증되지 않은 결과를 검증된 결과인 것처럼 
논문을 작성하여 투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제보가 접수되었다. 제보논문과 
비교논문의 테이블 데이터 내용상 상이하여야 하지만, 비교논문의 테이블 내용을 
그대로 제보 논문에 맞추어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변조’로 판정하였으며 해당 전임교원은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다. 

  * 출처: 대학 연구부정 징계 사례집, 한국연구재단, 2021, p. 23.

사례 10

교수A의 지도학생이었던 대학원 졸업생B는 논문컨설팅 업체에 컨설팅을 의뢰 
하였고, 해당 업체는 다른 의뢰 고객인 C의 석사학위 논문 초안과 유사한 논문을 
B에게 전달하였다. 해당 논문은 교수A가 제1저자로, 졸업생B는 교신저자로 등재 
되어 게재되었다. 제보자C는 석사학위 취득 후 동일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 KCI 문헌유사도 검색을 실시하던 중 본인의 논문이 B의 학술논문과 유사한 
것을 확인하여 논문컨설팅 업체에 항의하였고, B와 논문컨설팅 업체는 C에게 
사과하며 논문을 철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B가 논문을 철회하지 않자 C는 
해당 내용을 한국연구재단에 제보하였고, 제보가 해당대학으로 이관되어 조사가 
실시되었다. 교수A의 소속 대학의 조사 결과 학술논문이 C의 석사학위 논문과 
상당부분 유사하고(‘표절’), 실제로 수집하지 않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서술하였으며(‘위조’), 일부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한(‘변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판정결과를 학술지에 통보하였다. B는 졸업생이어서 미처분을, 전임교원인 
교수A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다. 

  * 출처: 대학 연구부정 징계 사례집, 한국연구재단, 2021, p. 23.

그림의 재사용

연구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는 
논문에서 그림은 연구의 
흐름과 내용을 설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 
그림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도 
연구윤리를 철저하게 지켜야 
하며, 부주의한 재사용의 
경우에도 연구윤리 위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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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

교수K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연구비를 받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를 
수행하며 논문 14편을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했다. 그러나 제보를 통해 그 
논문들이 위조와 변조 등 연구부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해외의 논문 철회 사이트 ‘RetractionWatch’에도 교수K의 논문 철회 사실이 
게시되었다. 소속 대학은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연구비 지원기관에 
통보해 상황을 공유했다.

교수K는 주저자 및 공동저자로 10개 저널에 게재한 14편의 논문을 편집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위조와 변조를 했으며 이미 게재한 논문의 그림을 재사용하거나 
없는 사실을 조작해 게재했다. 제보자는 교수K의 대학원생으로, 상세한 증거까지 
제출할 정도로 해당 사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피조사자 교수K는 ‘논문을 고의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게 아니라 논문 편집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였다. 연구노트와 원자료를 분실해 일어난 실수가 많았다. 
조작이 의심되는 논문의 일부는 학생들이 실험한 것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나는 
이 일과 무관하다. 또한 이전에 연구부적절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어 조심하고 
있었고, 학생들의 연구윤리 인식이 부족해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일 뿐이다.’ 라며 
소명하였다.

대학의 조사위원회 분석 결과 14편 논문 전부 위조 또는 변조를 포함해 
의도적으로 연구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논문의 최종 편집자인 
교수K는 연구결과의 조작을 주도했고, 같은 이미지를 재사용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했다. 그뿐 아니라 예비조사와 본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하여 연구부정행위의 하나인 조사방해행위도 저질렀다. 자신이 저지른 위조와 
변조를 특정인에게 전가하거나 변조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이다. 

조치 결과 대학은 연구 조작을 주도한 교수K를 해임하였으며 학회는 해당되는 
교수K의 논문을 모두 철회했다. 논문 14편 중 11편은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연구비 지원기관은 학생인건비를 제외한 연구비를 환수 조치하며 연구 참여제한 
5년을 결정했다.

* 출처: 국내‧외 연구부정행위 판정 사례집,  한국연구재단, 2021, p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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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2

자신의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교수V는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원받아 저명한 학술지에 논문 7편을 게재했다. 하지만 그 논문들이 데이터 조작 
및 데이터 반복 사용 등이 의심된다고 PubPeer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저자가 같은 그림을 여러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자신의 논문 가설을 
지지하기 위해 데이터 변조나 위조도 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소속 대학은 
그 논문들에 대해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피조사자 교수V는 ‘대학은 단지 PubPeer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기반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나의 논문을 
심각한 위‧변조로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7편의 논문 중 
주저자인 논문은 3편이며, 나머지 4편은 공저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PubPeer에 
제기된 논문의 오류는 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또한 주저자로 이름을 
올린 3편의 논문에 대해 데이터 원본(raw data) 뿐 아니라 관련 모든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 것은 
불만이다.’ 라고 소명하였다. 

대학의 조사위원회는 논문 7편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검증을 실시했다.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모든 논문에서 데이터를 재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위조와 변조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한 실험 데이터를 각각 다른 논문에 반복사용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진을 일부 변조해 다른 논문에도 사용했다. 뿐만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위‧변조를 지속했는데, 무려 5년여에 걸쳐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따라서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는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조치 결과 대학은 연구를 수행하고 조작을 주도한 교수V에 대해 해임 결정을 
하였으며 학회는 교수V의 논문을 철회했다. 연구비 지원기관은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비를 환수 조치하며 연구 참여제한 5년을 결정했다.

 * 출처: 국내‧외 연구부정행위 판정 사례집, 한국연구재단, 2021, pp. 46-50.

데이터의 재사용

연구윤리에 따르면 동일한 
실험 데이터를 반복하여 
사용하여 결과를 얻는 행위는 
연구윤리 위배로 정의하고 
있다. 물론 연구에 따라 이전의 
실험 데이터가 다시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사용의 허락을 득하고 이전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음을 
연구에서 분명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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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3

호르몬의 핵내 수용체 연구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자로 평가받았던 교수M의 연구실 
구성원들은 총 165편이라는 경이로운 논문 편수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의 제보로 165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검증이 진행되었다. 교수M의 
과도한 압박에 견디지 못한 학생 하나가 과도한 경쟁이 가져온 연구부정행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자신이 가담한 연구부정행위는 물론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연구부정행위도 모두 제보한 것이다. 교수M은 연구팀을 3개 그룹으로 구성한 뒤 그 
그룹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학생들을 압박했다. 학생들은 지도교수M을 
만족시키기 위해 데이터와 이미지의 위‧변조를 하며 논문 편수를 늘렸다. 
제보자는 교수M의 지도 스타일이 매우 강압적이어서 학생들 대부분이 순종할 수 
밖에 없고, 무리를 해서라도 지도교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조사 결과 조교수B와 강사C, 부교수D는 논문 편수를 끌어내기 위해 학생들의 
경쟁을 부추겼다. 학생들이 수행한 연구 데이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실험 
데이터의 취급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도하지 않아 연구부정행위를 방조하거나 
조장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연구 스케줄을 설정하였고, 강제로 연구를 
수행하게 하는 등 강압적인 지도를 장기간에 걸쳐 일상화하였다.

교수M의 연구실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과도하게 
중시하여 그에 맞는 실험결과를 끊임없이 요구했다. 교수M과 공저한 공저자 
193명을 대상으로 165편의 논문을 조사한 결과 51편의 논문에 이미지 위조와 
변조가 있었고, 대학원생을 포함해 7명이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했다. 모든 논문에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린 교수M은 직접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아 위조와 변조에 대한 연구부정행위는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부당한 저자표시 등으로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내렸다.

* 출처: 국내‧외 연구부정행위 판정 사례집, 한국연구재단, 2021, pp. 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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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관리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팀은 많은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다른 연구원이 부정하게 
연구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위조 
혹은 변조를 하게 되는 경우,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고 다른 
연구자들이 책임있게 관리하고 
검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례 14

독일 출신 물리학자A는 □□연구소에 입사해 8일에 하나 꼴로 <네이처>와 
<사이언스> 등 세계적인 학술지에 25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분자 규모의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다는 논문은 반도체가 현재의 실리콘 기반에서 향후 유기물 
기반으로 교체될 거라고 예견하는 내용이어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대학의 교수B는 그의 논문에서 온도가 상이한 조건에서 실시한 2가지 
실험이 정확히 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의문을 제기했다. 
◇◇대학의  교수C는 상이한 조건에서 실시한 각기 다른 실험에서 같은 데이터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A의 논문 25편 중 20편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소속 기관인 □□연구소가 ○○대학에 조사를 의뢰해 A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A는 실수로 다른 두 논문에 같은 그래프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가 A에게 원본 데이터의 복사본을 요구했을 때 A는 연구노트를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 원본 데이터 파일도 그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상태였으며, 
복원할 수 없도록 모두 훼손되거나 버려진 상태였다. 이에 대해 A는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해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데이터를 변조했음을 
인정하면서 결과를 좀 더 믿음직스럽게 하려고했을 뿐이며, 가장 중요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실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사위원회는 A의 논문에서 24개의 의심사례를 발견하고, 최소한 16개의 
연구부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한 가지 데이터를 여러 실험의 결과로 
재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몇몇 그래프에는 실제 데이터가 아닌 수학적으로 
만들어낸 데이터를 사용하는 등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위조 또는 변조한 흔적이 
있었다. 연구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다른 연구자들은 이 부정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정이 났다. 그러나 연구 데이터를 책임 있게 검토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 출처: 국내‧외 연구부정행위 판정 사례집, 한국연구재단, 2021, pp. 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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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5

E초등학교의 교사E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과목의 흥미 유발과 관련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고 진술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2년 전 같은 기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포함된 인터뷰 내용과 동일하였다. 
2년여의 시차를 둔 인터뷰 내용이 비유법과 문장 구성 등에서 모두 동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는 해당 연구가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저작물의 연구 결과를 출처표기 없이 본 연구의 결과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 위조 사례로 판별되었다.  

* 출처: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사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p. 71.

사례 16

변수 X와 Y간에 양(+)의 선형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하기 위해 원래의 관찰치 6과 
8의 X의 값을 고의로 부호를 바꾸어서 X로 만들었다. 변조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당초의 목적대로 변수 X와 Y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선형 
관계를 갖는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호도하였다. 이는 본래의 연구자료를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으므로 변조 사례에 해당된다. 

* 출처: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사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pp. 73-74.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등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있고 
‘학술진흥법’에서는 구체화 되지 않았던 연구부정행위가 시행령을 통해 
명시됐다.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규정이 적법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가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된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포함했다. 중복게재에 대해 시행령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연구비를 수주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조사방해행위는 “자신이나 다른 
연구자‧대학 등에 대한 검증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정했다.                        

 * 출처: 교수신문, 2022. 11. 1.

정보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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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복제‧변조 막는 핵심 기술 ‘채굴‧체인’으로 ‘비트코인’ 탄생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는 특정 데이터의 
소유권의 유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그런데 데이터는 늘 
누군가에 의해 쉽게 바뀔 수 있다. 과거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바꾸게 되면 
그 이전의 데이터는 쉽게 사라지게 된다. 또한 데이터를 보관한 장치를 
분실하거나 그 장치가 망가질 경우에도 데이터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우리는 보통 데이터를 복제하여 별도로 보관을 하게 된다. 이 
경우에 2개의 데이터가 존재한다. 그런데 그 중 하나의 데이터 내용을 바꾸게 
되면 2개의 데이터가 서로 다른 데이터가 된다. 이때 2개의 데이터 중에서 어떤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인지를 즉 진본인지를 구분해 내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중략)

이 같은 데이터의 변경은 디지털 세상에서는 쉽게 생긴다. 종이 문서에 비해 
매우 쉽게 이뤄진다. 거래에서는 곧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두 당사자 간의 어느 일방이 의도적인 변경을 할 수 있다. 
양쪽 당사자 모두가 자신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바꿀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제3자가 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유도하기 위해 해킹을 통해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나 양쪽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모두 바꾸어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 거래를 하는데 큰 장애 요소가 
된다. (중략)

그런데 이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개입을 배제하고 문제를 해결한 
것이 블록체인이다. 즉 인터넷상에서 존재하는 데이터가 변조가 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변조된 데이터가 이용되는 것을 막게 한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 중의 하나가 된다. 블록체인 
스스로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역할을 하는 체계를 갖게 된 것이다. (중략)

블록체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법을 만들어 냈다. 투표 대상을 정하고 
일종의 다수결 투표와 같은 방식을 통해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한 것이다. 
복제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먼저 자기 데이터가 진본임을 선언한다. 
이때 그 데이터가 진본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나머지는 그 
증거가 맞는지만을 확인하고 맞으면 그 데이터를 진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강제적이다.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다르더라도 진본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제시되면 자기 것을 버리고 그 데이터를 무조건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런데 누구나 자기 데이터가 진본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서로 
혼란이 오게 된다. 다른 사람이 주장한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 다른 데이터를 
진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진본임을 주장하는 
방식을 특별하게 고안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이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 된다.

* 출처: 주간한국,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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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와 연구윤리

챗GPT가 구글까지 넘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IT업계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AI가 만든 저작물이 사람이 만든 것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해지면서 저작권이나 표절 이슈, AI의 편향성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챗GPT는 AI연구소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다. 질문에 대한 단순 답변은 물론, 에세이나 노래 가사 등 창작물도 몇 
초 만에 완성할 뿐더러 수학문제를 풀고 코드까지 짜주는 등 한 단계 진일보한 
대화형 AI다. 일주일 만에 100만 명 이상 이용자를 모으면서 대화형 AI챗봇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구글이 최근 챗GPT에 대해 심각한 
위기 경고를 뜻하는 '코드 레드(code red)'를 발령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AI 전략 회의에 
여러차례 참석해 챗GPT가 검색 엔진 사업에 줄 수 있는 위협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로운 AI제품 개발에 주력함은 물론 
오픈AI가 개발한 그림을 그려주는 AI달리(DALL-E)와 유사한 생성 AI제품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인간과 상당한 수준의 대화가 가능한 챗GPT가 구글 
검색 엔진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챗GPT가 대화체로 구성돼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는데다 그 
답변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구체적이어서 구글의 검색 서비스를 위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챗GPT는 1천750억개 이상의 매개 변수를 가진 초거대 언어모델 GPT-
3의 개선판인 GPT-3.5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지도 학습과 강화 학습을 
모두 사용해 파인튜닝 과정을 거쳤다. 초거대 언어모델은 인간의 뇌에서 
정보를 학습‧기억하는 신경망을 모사한 ‘셀프 어텐션(Self-Attention)’ 
모델을 기반으로 학습하고 추론한다. 매개변수와 데이터 양이 많을수록 AI의 
지능은 높아지는 구조다. 다만 챗GPT가 어느 영역에서는 사람보다 뛰어난 
역량을 갖췄지만 불완전성도 높은 만큼 여러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팩트에 기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AI가 사실과 
허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챗GPT 실행화면에는 부정확한 정보를 생성할 수 있고, 해가 되는 
지시나 편견 있는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21년 이후 
이벤트의 경우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했다.(하략)

* 출처: 아이뉴스 24,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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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습하기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다. 인공지능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인간의 사고로는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분석하며, 이를 통해 기존에는 알기 
어려웠던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인간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물론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정확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아무런 학습을 거치지 않은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백지’ 
상태며, 인간이 원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없다.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원하는 값을 낼 
수 있도록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은 인공지능이라는 아이의 인격과 지식을 형성하는 것과 
맥락이 같다. 이 때문에 단순히 많은 데이터가 아닌, 올바르게 정제된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해야 더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모델 형성 과정에 올바르지 못한 정보를 배우게 된다면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다. 즉,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쓰여야할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유해하고 위험한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 관여해 모델을 공격하는 기법을 ‘데이터 포이즈닝(Data 
Poisoning)’이라고 부른다. 인공지능에 대한 적대적 공격 유형은 다양하다. 가령, 완성된 
모델에 입력하는 데이터 자체를 위조해 잘못된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 모델에 
수많은 데이터를 입력한 뒤 결과를 보면서 모델 자체를 추출해내는 공격 유형도 있다.

이러한 공격과는 조금 다르게, 데이터 포이즈닝은 모델 자체를 공격하는 방식이다. 모델 
구축 과정에서 악의적인 학습 데이터를 주입해 모델 자체를 망가뜨리며, 이를 통해 완성된 
인공지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결과를 내보내게 된다.

* 출처: 보안뉴스, 2021. 5. 20.

실습해봅시다

데이터 포이즈닝의 정의와 사례

데이터 포이즈닝의 사례로 발생가능한 데이터의 위조 및 변조의 사례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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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동량이 늘어날수록 거래의 투명성과 품질 관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신선식품과 의약품은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가 필수. 국내외 물류업계가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원천기술로 유명한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중앙 서버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암호화해 여러 컴퓨터에 분산 저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 내역이 블록에 담겨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되며, 거래의 타당성이 확인된 블록만 

기존의 블록들과 체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데이터 위조나 변조가 안 된다. 보안이 뛰어나 

금융업계에서 주로 쓰였으나 모든 분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백신접종증명서비스 '쿠브(COOV)'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됐다.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세계 각국의 제조업체와 공급업체, 운송업체 등과 거래하는 만큼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계약에서부터 운송, 통관, 보관을 

거쳐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까지의 복잡한 단계를 블록체인으로 추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 2017년 창립한 블록체인운송연합(BiTA, Blockchain in 

Transport Alliance)은 페덱스, UPS, 화물철도운송회사BNSF 레일웨이 등 세계 25개국 

500여 단체가 참여하는 거대 연맹으로 성장했다. 글로벌 선사 머스크는 IBM과 손잡고 무역 

화물의 해상 이동 정보를 공유하는 블록체인 기반 물류 플랫폼 트레이드렌즈(TradeLens)를 

만들었다. 월마트, 네슬레, 까르푸 등 식료품을 취급하는 기업들도 IBM의 블록체인 

솔루션으로 상품 이력을 추적한다. 원산지 정보는 물론 공장 및 가공 데이터, 운송 상태 등 

생산지에서부터 소매점 진열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이를 소비자와도 

공유한다.

* 출처: 매일경제, 2022. 1. 19.

실습해봅시다

블록체인으로 의약물류 … 데이터 위변조 ‘멈춰!’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신의 기술이 데이터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한 사례를 찾아 
설명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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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비대면(Un-tact) 서비스가 우리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 추세에 따라 네트워크상의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이버 
위협이나 디지털 데이터의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디지털 데이터 위‧변조 방지 관련 기술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출원 동향은 지난 2012년 42건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까지 58건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다 지난 2018년 88건, 지난해 99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세부 기술 분야별 출원 동향(2015년~지난해)을 살펴보면, 전체 350건 중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 인증 관련 출원이 191건(5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결성 검증‧익명화 관련 
출원 74건(21.1%), 블록체인 기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출원이 59건(16.8%), 메타데이터 
기반 암호화 출원 13건(3.7%), 생체인식 기반 사용자 인증 출원 7건(2%), 대칭키 기반 
암호화 관련 출원 6건(1.7%) 순이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위‧변조 방지 보안‧인증, 블록체인 기반 보안 시스템 관련 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는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는 특허출원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원인별 출원 분포를 살펴보면 대학‧연구기관 157건(45%), 중소기업 123건(35%), 
외국기업 46건(13%), 대기업 14건(4%), 개인 10건(3%) 순이었다. 다출원인 현황은 
한국조폐공사가 22건, 마크애니, 인포뱅크 각 15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13건, 한국전력공사 10건,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8건, 삼성전자 
7건의 순서로 출원이 많았다.

박제현 컴퓨터심사과장은 “비대면(Un-tact) 비즈니스가 활성화 될수록 개인정보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취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시장 수요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지털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의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당 산업 분야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출처: 금강일보, 2020. 6. 23.

실습해봅시다

디지털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 ‘관심 폭발’

디지털 데이터의 특징과 위‧변조의 사례를 찾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해 봅시다.



65

예비교사를 위한 연구윤리

실습해봅시다

아래의 내용을 읽고 데이터 변조의 문제를 설명하시오

변조된 자료가 일반화 되었을 때 발생가능한 문제를 써봅시다.

* 출처: 좋은 연구 실천하기 연구윤리 사례집, 한국연구재단, 2011,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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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표절의 의미를 이해한다.

• 올바른 인용 방법을 이해한다.

• (사례를 통해) 표절과 인용의 경계를 구분한다.

PART 04  연구 부정행위의 이해 2: 
표절

1. 표절의 이해

> 생각열기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A씨는 
최근 과제 제출 과정에서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과제용 
리포트를 제출했는데 20여명의 학생 중 A씨 홀로 ‘0점’을 맞았다. 당황한 A씨가 
교수에게 확인해보니 ‘0점’의 이유는 과제 내용이 아니었다. 리포트에서 인용한 
논문의 인용표기가 적절하지 않았던 탓에 ‘표절 과제’로 분류된 것이었다. 
A씨는 “단순 인용이 표절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 했다. 
한국에서는 그런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 출처: 서울경제, 2018. 7. 5.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학교 현장의 표절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대학 입시에 활용된 자기소개서 3,137건과 
교사 추천서 1만7,660건이 표절로 의심을 받았으며, 자기소개서 표절로 인해 
대학 입시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이 무려 3,580명에 달했다고 한다. 

| 질문 |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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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의 개념과 유형 표절은 연구 부정행위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시행 2018. 7. 17.] [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에는 표절을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주요 기관의 표절에 대한 개념 정의를 보면 국가마다 또한 기관마다 

표절을 바라보는 관점에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국가와 

기관들이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한 사실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속이거나 오해하게 만든 경우를 표절로 보고 있다는 것은 동일하다. 

이처럼 표절이 누구에게나 심각한 연구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적절한 인용 방법을 몰랐거나 작성한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 지식(common knowledge)으로 착각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자신도 모르게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가 표절에 해당할까? 먼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보면 

다음의 네 가지를 표절로 규정하고 있다.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국외 주요 기관의 표절 정의

･	미국 ORI: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절차, 
연구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영국 연구혁신기구(UKRI): 
승인이나 허가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지적 재산 또는 
저작물을 사용

･	호주 연구진실성위원회(ARIC): 
타인의 연구(이론, 개념, 연구 
데이터 및 원자료 등 포함) 표절. 
출처를 밝히지 않은 이중게재

･	일본 문부과학성: 연구자의 
허가를 받거나 적절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아이디어, 분석, 
분석 방법, 데이터, 연구 결과, 
연구 논문 또는 다른 연구자의 
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 표절에 대한 초･중･고등학생의 인식 조사 결과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우 나쁘다고 
생각한다. 365 44.46 230 41.97 338 41.42

나쁘다고 생각한다. 275 33.5 234 42.7 306 37.5

괜찮다고 생각한다. 67 8.16 34 6.2 81 9.93

잘 모르겠다. 114 13.89 50 9.12 91 11.15

계 822 100 548 100 816 100

* 출처: 이인재 외 (2018),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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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연구재단에서 발간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에는 위의 네 

가지를 보다 세분하여 표절의 유형을 7가지로 구분해 놓았다.

유형 내용

내용 표절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아이디어 
표절

이미 발표된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사고의 방식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번역 표절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2차 문헌 
표절

재인용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

말 바꿔 쓰기 
표절

타인의 저작물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거나 단어의 추가 또는 동의어 
대체 등을 통하여 사용하면서도 출처표시를 하지 않거나 일부에만 하는 
경우

짜깁기 표절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조합하여 
활용하거나, 자신과 타인의 문장을 결합하는 경우

논증 구조 
표절

구체적인 연구 대상이나 문장은 다를지라도, 결론의 도출 방식 등 논리 전개 
구조를 타인의 저작물에서 응용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 출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한국연구재단, 2015, p. 11.

최근에는 자신의 기존 연구 성과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새로운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자기표절’도 표절의 한 유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자기표절 역시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자기표절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 학문이나 사상의 심화ㆍ발전 과정에서 저자 자신의 선행 연구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은 학문의 속성상 당연하고, 저자가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출처로 표시할 때는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수준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자신의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계, 독자 등이 그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 저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기만당하게 되어 후행 저술의 연구업적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후행 
저술에 대한 적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저자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일정한 출처표시를 통하여 밝혔더라도 후행 
저술에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는 후행 저술을 새로운 저작물로 인식한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모두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 

※ 특수한 유형의 인용

･	패러디(parody): 원작을 
이용하여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해 비평하거나 
해학을 이끌어내는 인용의 
방법

･	오마쥬(homage): 영화에서 
존경의 표시로 다른 작품의 
주요 장면이나 대사를 
인용하는 것을 이르는 용어로, 
영화뿐 아니라 음악을 비롯한 
여타 여러 장르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음. 

이러한 패러디와 오마쥬는 
별도의 출처를 명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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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 판단의 기준 표절은 처음부터 타인의 것을 몰래 가져다가 자신의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속이는 

경우든,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적절한 인용법을 몰라서 또는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을 혼동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의 것이 마치 자신의 것으로 된 경우든 모두 

해당된다. 그러면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다음의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표절 판단 기준, 즉 현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면 이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 지침에 나타난 표절 판단 기준

■ 다음의 경우는 표절로 볼 수 있다.
①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 경우
②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고찰),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

③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 단 연속 
논문은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은 표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 타인의 표현 또는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경우
② 			여러 개의 타인 저작물의 내용을 편집하였더라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출처 표시를 한 편집저작물의 경우
③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표절이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나타난 표절 판단 기준

① 			연구자는 연구문헌ㆍ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또는 자신의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문헌ㆍ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미 발표(연구계획서, 학술지게재 
심사용 논문 등과 같이 출간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자는 연구문헌ㆍ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의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및 연구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술방식을 달리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2. 	타인의 저술 문장을 복사하여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결정은 전공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학계의 판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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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어의 첨삭, 동의어 대체 등의 변형을 통하여 타인의 저술을 발췌하고 조합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다만, 발췌ㆍ조합에 있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한 경우에도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타인의 
연구 성과 또는 그 재구성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리뷰논문(review article)과 
같이 학계의 연구동향을 소개, 정리 또는 평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성과가 이미 
교과서, 그에 준하는 서적,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 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표절 예방법 표절로부터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새로운 창작물이 아닌 자료를 활용할 경우 그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건전한 인용 

문화를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인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 원작자의 기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독창적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중요한데, 학계에서는 그 아이디어나 

창작물이 기존의 아이디어나 창작물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는 판례에 

근거하여 매우 낮은 수준인 ‘최소한의 창작성 기준’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인 경우 타인의 연구 성과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독자에게 인용된 부분이 나의 성과가 아닌 타인의 연구 성과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인용 시 적절히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활용하는 경우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일반적 

지식은 표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일반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지식을 설명하는 표현과 방식에 있어서는 개인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 개론서나 백과사전 등에서 일반적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인용의 범위가 상당하거나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표절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이나 방식을 그대로 

또는 유사하게 사용했다면 일반적 지식에 해당 유무와는 관계없이 자신이 활용한 

원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표절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 인용의 의미와 방법

인용이란 자기의 창작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타인의 창작물 중 일부를 

이용하면서 그 출처를 명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하지만 출처를 밝히더라도 인용의 

범위가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차용일 경우 인용이 아닌 표절이 될 수 있다.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할 때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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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인용의 요건

･ 공표된 저작물일 것
  - 			연구 성과를 공개할 권리는 연구자에게 있으므로 미공표 저작물은 인용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의 목적일 것
  - 	타인의 연구 성과를 사전 동의 없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함.

･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할 것
  - 			아무리 출처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학문분야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표절로 간주될 수 있음. 통상적으로 ‘정당한 범위’란 자신이 쓴 글이 주(主)된 
부분이고, 인용된 부분이 자신이 글을 위해 쓰는 재료와 같이 종(從)이 되어야 함.

･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
  - 출처 표시가 적절히 되어 있는 경우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으로 평가함. 

※ 공정한 관행이란?

공정한 관행은 목적, 
방법, 이용형태 등에 있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저작물 창작 
분야에 따른 특수한 관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용인지 
표절인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 저작물이 속한 분야에서 
어떠한 특수 관행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바람직한 출처 표시 방법은 무엇일까? 출처 표시는 연구윤리의 관점에서 

본인의 창작이 타인의 업적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관점에서 원 

창작물의 출처 표시를 통해 원 창작물을 검색하여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표시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 저술한 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이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지 않은가를 확인해야 하고, 만약 제3의 기관이나 단체에 귀속되어 있다면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타인이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올바른 인용 방식으로 

관행에 합치되는 공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타인의 아이디어나 생각, 

공표되지 않은 글을 인용할 때에도 그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저작권이 소멸한 

타인의 저작물이나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출처 표시를 하는 것이 좋으며, 

인터넷에 공개된 문서나 사진, 그림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URL과 접속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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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법

공동연구
(collaboration)

- 공동으로 집필한 원문에 공저자를 모두 게재
- 			학문적 동료 혹은 심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얻은 중요한 아이디어나 공헌 

역시 밝혀야 함.

인용
(citation)

- 			축약적으로 인용한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붙이고 출처를 본문 혹은 
각주(혹은 미주)와 참고문헌에 제시함.

- 			인용구 주위 혹은 특정 구/술어 주변에 인용부호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각주, 미주, 주석, 참고문헌에 인용문 원본을 제시

- 			인용하되 축약적이지 않는 경우에는, 말바꾸기에서 같이, “X에 따르면”, 
혹은 “X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의 방식으로 원저자를 인정하고 출처를 
본문 혹은 각주(혹은 미주)와 참고문헌에 제시함.

- 			4줄 이상 인용할 경우 별행 들여쓰기(block quotations)를 사용(MLA 
방식), 8개 이상의 줄로 이루어진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할 경우 구역 
인용구를 사용(CMS 방식)

받아 적기
(note-taking)

- 그대로 인용한 경우 인용부호를 사용
- 출처를 제시
- 인용문장에서 삭제된 단어를 표시하기 위해 ‘···’을 사용
- 추가되거나 변화시킨 단어를 표시하기 위해 괄호 ‘[ ]’를 사용
- 			본래 원문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을 표시하기 위해 오류 다음에 [sic] 또는 

[원문대로]를 사용

전자자료
(electronic
sources)

- 			전자적 [문헌에 대한] 출처를 인용(올바른 인용방식을 모른다고 해서 
표절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

- 인터넷에서 자료의 무단복사(cutting and pasting) 금지

* 출처: 대학 연구윤리 교육과정 및 강의자료 개발연구, 교육부･한국연구재단･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 p. 79.

구분 출처 표시 요소

학위논문 저자, 논문 제목, 발행연도, 페이지 수

학술지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명, 권(호)수, 학회명, 출판연도, 페이지 수

국내 서적 저자, 도서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번역서 저자, 도서 제목, 옮긴이,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 페이지

정기간행물 저자(발행연도), 논문 제목, 간행물명, 권(호)수, 인용 페이지

강의 자료 이름, 강의 제목, 대학명, 날짜

신문 기사 기자, 기사 제목, 신문사, 발행연월일, 게재면

인터넷 기사 기자, 기사 제목, 신문사, 작성일자, 링크주소

사진 및 이미지 ‘저작권자 및 원 출처명 + © copyright’ 방식으로 표기

또한, 타인이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가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 출처 표시에 제시해야 할 요소가 달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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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관계

주지하듯이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인 것처럼 전용하는 

행위로, ① 타인의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였지만 인용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② 타인의 저작물 또는 저작물 일부를 인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자신이 

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③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창작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저작물을 새로운 창작물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표절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침해저작물이 

피침해저작물을 보고 베꼈다는 의거성이 인정되고, 두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 성립되는 저작권 침해와는 그 성격이 

구분된다. 즉, 표절은 비교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이디어와 같이 구체적 저작물이 

아닌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가 표절이고, 어떠한 경우가 저작권 침해일까?

• 저작권 침해와 표절이 동시에 성립되는 경우

저작권자가 갖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 침해자가 자신의 것인 양 
한 경우

•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지만 표절이 되는 경우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1호)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져다 쓰면서 출처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 저작권 침해는 되지만 표절이 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속이는 기만적 요소가 없이 단순히 복제만 한 경우. 또한 사전 
동의 없이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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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표절 여부 확인에 유용한 유사도 검색 사이트 !

표절을 비롯한 각종 연구 윤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한 다수의 민간 기업들이 자신의 글을 대상으로 유사도 검사를 스스로 

실시함으로써 표절 여부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유사도 검색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 (http://check.kci.go.kr)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회원가입만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가 업로드 하는 문헌과 KCI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학술지 논문을 비교하여 

유사도 검색 결과를 보여줌.

○ Copy Killer 서비스(http://copykiller.com)

대표적인 민간 제공 유사도 검색 서비스로, 65억 건 이상의 콘텐츠와의 비교 검사 

결과를 제공한다고 함.

○ Turnitin 서비스(http://turnitin.com)

미국 대학에서 널리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민간 제공 유사도 검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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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 다양한 인용표기 스타일 알아두기!

대학생, 연구원, 그리고 심지어 대학교수들도 종종 학문적 글쓰기에서 각 스타일마다 

인용 방법을 구별하는 법이나 출처를 표기하는 방법에 공통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곤 

한다. 연구 문서, 학술 논문 또는 대학 과제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서지(bibliography) 또는 참조(references)이다. 다양한 주제 영역, 대학 부서 및 학술 

저널에는 텍스트 내 인용 및 참조에 대한 특정한 인용 스타일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학계 및 인기 학술 저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 가지 인용 스타일(APA, 

MLA, Chicago)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PA 스타일

-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

- 인용 부분 뒤에 내주(글쓴이, 발행연도)로 표시 후 정확한 정보는 참고문헌에 표기

-     글쓴이가 5명 이상일 때 쉼표로 구분 후 마지막 글쓴이는 ‘&’으로 표시하며, 6명 

이상일 경우는 제1저자만 표시 후 ‘~ 외’ 또는 ‘et al.’ 표시

- 참고문헌 표기 방법: 성명. (출판연도). 출판지: 출판사

○ MLA 스타일

- 인문학 분야(언어학, 문학, 문화학 등)에서 주로 사용

- 인용 부분을 내주(글쓴이, 인용 페이지)로 표시 후 정확한 정보는 참고문헌에 표기

-    글쓴이가 2명 이하일 때 쉼표(해외저자는 and)로 구분하고, 3명 이상일 경우는 

제1저자만 표시 후 ‘~ 외’ 또는 ‘~ et al.’ 표시

- 참고문헌 표기 방법: 성명.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 CHICAGO 스타일

-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

-    인용 부분 뒤에 내주(글쓴이, 발행연도, 인용 페이지)로 표시 후 정확한 정보는 

참고문헌에 표기

-    글쓴이가 3명 이하일 때 쉼표로 구분하고, 4명 이상일 경우는 제1저자만 표시 후 ‘~ 

외’ 또는 ‘~ et al.’ 표시

- 참고문헌 표기 방법: 성명. 출판연도. 제목. 출판지: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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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탐구하기

2013년 저작권의 날을 앞두고 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대 학 생  5 9 8 명 을  대 상 으 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학생 10명 
중 6명이 과제를 작성하면서 표절을 
해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표절을 경험한 대학생의 78.1%가 
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느낀다고 했다. 

 

| 질문 |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범할 수 있는 표절 사례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 생각열기

> 표절의 실제 표절을 비롯한 연구부정행위는 사후 검증이나 제재보다 사전 예방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표절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어떠한 경우가 표절로 판정되는지를 

사전에 숙지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럼 김정한의 소설 「모래톱 이야기」에 나오는 “황폐한 모래톱-

조마이섬을 군대가 정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김정한, 2004, p. 180)라는 

구절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 표절이 되는지를 살펴보자

[1] 황폐한 모래톱-조마이섬을 군대가 정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2] 황폐한 모래톱-조마이섬을 군대가 정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위의 [1], [2]는 김정한이 쓴 문장을 그대로 가져 온 경우로, [1]은 인용부호와 정확한 

출처표시 없으므로 표절이며, [2]는 자료의 출처는 제시했지만 [1]과 마찬가지로 

인용부호를 사용해서 인용문임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표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절이 아닌 올바른 인용이 되려면 

“황폐한 모래톱-조마이섬을 군대가 정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와 같이 표기해야 한다. 

* 출처: 대학신문, 200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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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폐한 모래톱인 조마이섬에서 군대가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3]은 [1], [2]와 달리 김정한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온 것은 아니지만, 원래 표현과 매우 

비슷한데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표절이라고 할 수 있다. 원저작자의 표현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았으나 원래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도록 말을 바꿔 표현한 

경우에도 

조마이섬이란 황폐한 모래톱에서 군대가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와 같이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4] 조마이섬에서 군대가 정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전해졌다.

[4]는 원저작의 일부 구절을 그대로 옮겨 쓰면서 정당한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출처 표시도 누락한 경우이다. 이 역시 

김정한에 따르면, “조마이섬을 군대가 정지를 하고 있다.”고 한다.*
작품 속 화자는 “조마이섬을 군대가 정지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와 같이 그대로 옮겨 쓴 부분은 인용부호 안에 넣어 인용문임을 표시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어야 올바른 인용이 될 수 있다.

[5] 황폐한 모래톱인 조마이섬!

[5]는 원저작자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부분은 인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출처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표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조마이섬이 황폐한 모래톱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일 수도 있으나 원저작자의 가치 판단이 개입된 것이므로, 

김정한은 조마이섬을 “황폐한 모래톱”이라고 표현했다.*
김정한에 따르면, 조마이섬은 처서 무렵 홍수로 인해 “황폐한 모래톱”이 되었다고 했다.*
와 같이 표현하여야 올바른 인용이라고 할 수 있다.



80

04. 연구 부정행위의 이해 2: 표절

참고자료 문학계에서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표절 의혹!

문학평론가 반경환씨는 2004년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고발한다’는 책을 

내고 1987년 나온 이 중편소설이 앞서 1972년 발표된 소설가 황석영씨의 단편소설 

‘아우를 위하여’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반씨는 두 작품은 주제와 등장인물의 성격, 

이야기의 구조와 전개방식이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아우를 위하여’에서 주인공은 

부산의 초등학교에서 서울 영등포의 초등학교로 전학한다. 전학 온 학급에서는 

한 악동이 담임이 묵인하는 가운데 학급 친구들을 억압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도 초등학생인 주인공이 전학해 들어간 학급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다.

한 작가는 최근 신경숙 표절 논란 소식을 듣고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다며 페이스북에 

2003년 한겨레문학상을 받은 ‘삼미 슈퍼스타스의 마지막 팬클럽’을 들었다. 그는 “한 때 

하드코어 야구팬이었던 나로서는 그 소설을 사 보고 나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며 

“한 두 문장 정도 베낀 게 아니라 그 소설은 조금씩 살만 붙였다 뿐이지 아예 5분의 4 

정도가 통으로 베낀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원본은 PC통신 천리안에 올라온 ‘거꾸로 

보는 한국야구사’였다.

* 출처: 아시아경제, 2015. 6. 18. 

•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위 사례의 학생B처럼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독서록 작성을 비롯한 여러 

과제를 수행하면서 타인의 자료를 특별한 자각 없이 무분별하게 가져다 자신의 것인 

양 쓰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아이디어 등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그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사례 1

교사A는 독서 연계 수업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도서를 선정하게 하고, 선정한 
책을 바탕으로 수업 관련 주제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사례를 학습지에 적기도 하는 
한편, 상호 간 토론 및 독서 성찰문을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생B는 선정한 책을 
읽지 않고 미리 인터넷을 검색하여 블로그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선정한 책에 
대한 타인의 서평을 무단으로 인용하여 독서 성찰문을 작성하고 제출했다.

>    학교에서 흔히 발생
하는 표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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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타인의 글이 아니라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것은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역시 출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엄연한 표절이다.

•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위 사례는 참고 자료 활용 시 정당한 인용과 표절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해 학교 

현장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료를 

참고할 때 정확한 인용 방법을 쓴다면 표절 논란을 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일반적으로 표절은 글이나 사진, 그림 등에 한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야기를 할 때도 그것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좋다.

사례 2

교사C는 글과 그림을 함께 이용해 정보 및 생각을 표현･기록하는 ‘비주얼 씽킹’을 
활용하여 배려, 관용, 성실 등의 가치 덕목을 실생활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표현해 보는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활동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생D는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검색되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 마치 
자신이 독창적으로 그린 것인 양 활동지에 포함시켜 제출하였다.

사례 3

교사E는 논술 수행평가 시 학생들의 답안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미리 준비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허용하였다. 활용되는 자료들은 답안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 
정도로만 사용하라고 미리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참고와 베끼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제출된 학생의 답안을 확인해 본 결과, 활용한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거나 일부 표현만을 조금 바꿔 서술한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동료가 쓴 내용을 그대로 따라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제법 있었다. 

사례 4

학생들은 입론서와 같은 논리적인 글을 작성하거나 토론과 같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야 할 때 표절을 범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토론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입론서를 보면 인터넷이나 책에 나온 내용을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발표하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는 학교에서 다루어지는 주제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찬반의 입장을 찾을 수 있는 논쟁거리이다 보니, 관련 서적이나 영상을 통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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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그림’ 단순 표절일까? 아니면 새로운 예술 도구일까?

  “인공지능(AI)이 이겼고, 인간이 패배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의 디지털아트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한 제이슨 M. 앨런(39)은 최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그가 미술대회에 출품한 작품이 AI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AI로 만든 작품의 미술대회 우승 소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지며 논란을 키웠다. 
게임기획자인 앨런은 미술대회 수상 소식을 SNS인 디스코드에 올렸고, 이 소식이 트위터로 
옮겨지며 예술가들은 물론 누리꾼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AI 작품은 표절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AI 프로그램이 예술가의 또다른 도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은 앨런이 ‘미드저니(Midjourney)’라는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작했다고 밝혔다. 미드저니는 텍스트로 된 설명문을 입력하면 몇 
초 만에 이미지로 변환시켜주는 AI 프로그램이다. 앨런은 미드저니로 만든 작품 중 3점을 
대회에 출품했고, 그 중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1등을 차지했다.
앨런이 대회 규정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다. 미술대회 디지털아트 부문의 규정을 보면 창작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이미지를 편집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앨런 또한 작품을 
제출할 때 미드저니를 사용했다고 명시했다면서 “아무도 속인 적이 없고 어떤 규정도 어기지 
않고 우승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AI가 만든 작품을 예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트위터 상에서는 앨런의 
AI 작품 수상 소식을 전하며 “AI로 만든 작품이 미술대회에서 수상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올린 트윗이 1만7000회 이상 리트윗됐고, 8만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기도 했다. “예술의 
죽음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로봇이 올림픽에 나가 우승한 꼴”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그러나 일부 예술가들은 AI 프로그램을 사용한 앨런을 옹호하고 있다.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은 포토샵과 같은 디지털 이미지 조작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AI에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고, 아이디어를 낸 ‘창의성’이 곧 예술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NYT는 새로운 예술 제작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논란이 이어져왔다고 설명했다. 19세기 
화가들은 카메라의 발명으로 예술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 우려했다. 당대 저명한 프랑스 
시인이자 예술평론가인 샤를 보들레르는 사진을 “예술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라고까지 
표현했다.
AI 작품이 예술의 또 다른 도구나 장르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한편에선 
윤리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 출처: 경향신문, 2022. 9. 10. 

토론 광장

토론 광장

AI가 만들어낸 예술은 새로운 창작 작품인지 표절인지 함께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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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습하기

[지문]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 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지식이 의사소통에 적합해야 한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지식에 대해 이미 그들이 알고 있으리라 간주하고 대하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결국 당황스럽게 된다. 반면, Grice에 따르면, 대화의 기본적인 규칙은 다른 

사람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정보에 대해서는 전달하지 않는 것이다(Grice, 

1975). 청중을 과대평가하는 연설자는 청중의 수준보다 높게 이야기할 것이고, 청중의 

지식을 과소평가하는 연설자는 청중의 수준보다 너무 낮다고 여겨질 것이다. 두 타입 모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과는 거리가 멀다(Nickerson, 1999, p. 737).

R. A. Harris, 2001

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청중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지식이 의사소통에 적합해야 한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지식에 대해 이미 그들이 알고 있으리라 간주하고 대하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결국 당황스럽게 된다. 반면, Grice의 견해에 따르면 대화의 기본적인 규칙은 다른 사람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정보에 대해서는 전달하지 않는 것이다(Grice, 1975). 청중을 

과대평가하는 연설자는 청중의 수준보다 높게 이야기 할 것이고, 청중의 지식을 과소평가하는 

연설자는 청중의 수준보다 너무 낮다고 여겨질 것이다. 두 가지 실수 모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과는 거리가 멀다(Nickerson,1999, p. 737).

실습해봅시다

주어진 지문에 대해 말바꿔쓰기를 한 네 가지 사례가 
표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봅시다

위의 ①과 같이 말바꿔쓰기를 한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요?
  □ 허용 가능하다		 	 □ 표절이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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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청중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지식이 의사소통에 적합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안다고 가정한다면, 명확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며 당황스러운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동시에, 대화의 기본적인 규칙은 다른 사람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정보에 대해서는 

전달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가정이 틀렸다면, 우리는 청중의 수준보다 너무 높게 혹은 너무 

낮게 이야기 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실수 모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과는 거리가 

멀다(Nickerson, 1999, p. 737).

③ 	Nickerson(1999)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일반적으로 청중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하고 

“의사소통에 적합한” 지식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연설자가 청중이 주제와 관련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청중은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당황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청중이 너무 적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청중은 연설자가 선심 쓰는 척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어느 경우든 의사소통은 본래의도보다 덜 효과적일 것이다(p. 737).

위의 ②와 같이 말바꿔쓰기를 한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요?
  □ 허용 가능하다		 	 □ 표절이다

이유:                                                                              

위의 ③과 같이 말바꿔쓰기를 한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요?
  □ 허용 가능하다		 	 □ 표절이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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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Raymond Nickerson(1999)가 우리에게 상기시킨 대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청중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지식이 

의사소통에 적합해야 한다(p. 737).”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에 대해 마치 

그들이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한다면, 그것은 부정확한 의사소통이 되며 아마도 

당황스러울 것이다. 반면, 다른 사람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정보에 대해서는 

전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청중이 알고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는 연설자는 청중의 수준보다 

높게 이야기할 것이고, 청중의 지식을 과소평가하는 연설자는 청중의 수준보다 너무 낮다고 

여겨질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잘못된 판단 모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위배된다.

①의 경우: 표절로 보아야 한다. ①은 원자료에서 몇몇 단어만 바꾼 채 거의 

그대로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부호나 인용했음을 알리는 어떠한 표시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무엇이든 인용한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인용되었음이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설령 단어를 몇 개 바꾼다고 하더라도 인용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②의 경우: 표절로 보아야 한다. ②는 많은 단어와 구절이 원본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말바꿔쓰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어디가 

원본의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단락 마지막의 인용 출처만을 

제시하는 것은 원본(출처)의 어느 부분이 어디에 인용되었는지를 충분히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③의 경우: 허용 가능한 사용으로 볼 수 있다. ③은 Nickerson의 저작에 대해 

요약하면서 그대로 인용한 부분에 인용부호를 정확히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를 인용할 때는 ③의 경우와 같이 인용한 부분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④의 경우: 표절로 보아야 한다. ④는 적절하게 인용된 문장으로 단락이 

시작되지만, 이후 서술은 원자료를 가공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용된 것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위의 ④와 같이 말바꿔쓰기를 한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요?
  □ 허용 가능하다		 	 □ 표절이다

이유:                                                                              

>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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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해봅시다 

각 사례에 대한 해결 방안을 토의해 보자!

사례 문제점 해결 방안

1 초록의 도입부, 결과 및 토론에서 문장의 일부분을 다른 
연구자의 논문에서 그대로 옮겨 옴.

2
서론, 연구방법, 결과 및 토론의 대부분 문장을 다른 연구자의 
논문에서 그대로 옮겨옴. 거의 연구 대상인 물질 이름만 바뀐 
형식.

3
초록, 서론, 방법, 결과, 그림 설명 대부분이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서 표절로 판정될 정도로 매우 유사함. 두 논문의 
저자가 서로 다름.

4 서론의 일부 문장을 다른 연구자의 논문에서 그대로 옮겨옴.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2011), 좋은 연구 실천하기,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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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해봅시다 

인용이나 출처 표시가 명확한 조사 보고서를 써 보자

주제 예)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K’ 열풍, 웰빙,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 변화 등

목적

조사 방법

인용 자료 출처

개요

처음

중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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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저자의 의미와 종류를 이해한다. 

• 저자의 연구 수행 단계별 역할을 이해한다.

• 부당한 저자 표시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PART 05  연구 부정행위의 이해 3: 
부당 저자 표시

1. 부당 저자 표시의 이해

> 생각열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연구재단의 과제를 수행한 대학교수 2천1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천114명(51.1%)이 "부당한 저자 표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는 다른 연구윤리 관련 부적절 행위인 '표절'(28.2%‧616명), '논문 
대필'(27.9%•608명)이 심각하다는 응답보다 높은 수치다. 

… (중략) … 
한편 2019년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 2007년 이후 10여년 
간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논문 139건에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발표한 논문 중에서도 연구자의 미성년 
자녀가 저자에 포함된 경우가 다수 발견돼 과기정통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2007~2018년 발간된 출연연‧4대 과기원 발표 
논문 중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154건 확인한 상태다.

* 출처: 한국경제, 2020.1.27.

   

“부당 저자 표시” 역시 연구자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연구 부정 행위 중 하나이다. 
“부당 저자 표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저자 표시에 대한 안이한 인식, 
연구자 간의 온정주의, 논문 실적에 대한 압박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 질문 |  올바른 저자 표시와 부당한 저자 표시의 차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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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의 의미 모든 연구물에는 연구의 방법이나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그리고 질적 수준에 

대해 책임을 가진 저자가 표시된다. 저자란 해당 연구물의 창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또는 학문적 기여를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다수의 사람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해당 연구물에 대하여 저자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는 

사람이 저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저자가 된다는 것은 연구결과물의 공헌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연구자의 실적 및 경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는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안이다. 저자는 자신의 이름이 

저자로 올라가는 데에 동의한 사람만 저자로 등록할 수 있다. 연구에 기여했더라도 

저자로 이름 올리기를 거부했다면 저자로 이름을 올려서는 안 되며 그 사람이 

기여한 부분도 연구 결과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저자로 표시될 수 있는 자격 

기준에 대한 판단은 학문 분야마다 다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요 학문단체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자의 자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영국의 연구진실성사무국(UK 

Research Integrity 

Office)에서 말하는 저자의 

중요성!

･	연구 출판에 있어서 저자가 
된다는 것은 저자에게 해당 
연구의 공적(credit)을 
부여하고, 연구 내용(결과)에 
대해 책임(responsibility)을 
지고 독자들로 하여금 누가 
연구를 하였는지 알리는 
것이므로 정확한 저자표시는 
매우 중요함.

･	연구 출판은 학문적 성과 
평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저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저자됨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부여해야 
할 인지(recognition) 및 
공적(credit)을 거부하는 
것이고, 연구에 기여한 
부분이 없는 자격 없는 
저자를 포함하는 것 역시 
불공평한 것이며, 독자들을 
호도(mislead)하는 것임.

주요 학문단체의 저자 자격에 대한 정의
구분 정의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ICMJE)

저자는 다음 네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①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연구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②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을 가한 자
③ 출판될 버전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자
④ 	연구의 어떤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과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

(CSE)

저자는 보고된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이러한 기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해당 연구진에 의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저자는 
자신이수행한 연구파트에 대해 책임지는 것 외에도 공저가가 연구의 다른 
특정 파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저자는 다른 공동저자들의 기여가 진실함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저자는 최종 원고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미국물리학회
(American Physical 

Society)

저자는 연구의 개념, 계획, 실행 혹은 해석에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개인은 저자로 등록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한다. 연구에 기여한 다른 개인들의 기여도도 인정되어야 
하지만 저자로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사회학회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

미국사회학회는 윤리 강령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① 	사회학자는 저자됨의 인정을 포함하여 실제로 수행했거나 기여한 작업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인정을 갖는다.
② 	사회학자는 주요 저자됨 및 기타 출판에서 기여도 인정이 지위와는 무관한 

과학적이거나 전문적 기여를 토대로 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저자의 
순서를 주장하거나 결정할 때, 사회학자들은 연구 및 저술 과정에 대한 주요 
연구자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③ 			학생의 졸업 논문이나 학위 논문에서 파생되었으나 저자가 여러 명일 때 
논문의 제1저자는 일반적으로 학생이 되어야 한다.

인문학 및 기타 분야

인문학, 법학과 신학에서 저자됨은 저술과정의 산물이고 대부분은 단독 저자의 
형태이다. 아이디어 고안, 초안에 대한 의견, 기술지원 등의 공헌은 감사문에 
표시된다. 인문학 전통은 대학원과정 연구에 대한 저자됨(authorship)의 구분에서 
지도교수와 학생간의 관계가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과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학생은 졸업논문의 단독 저자로 표시되며 지도교수나 논문심사위원의 지도와 
멘토링은 감사문에 표시된다.

* 출처: 한국연구재단･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2019),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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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수행 단계별 
저자의 역할

저자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저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해야 할 역할을 

단계별로 알아보자.

먼저 연구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는 연구에 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개념을 

제공하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여 구체적인 연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저자는 

연구의 설계, 연구 방법론의 결정, 개념 설정, 새로운 연구 자원(새로운 통계 자료를 

만든다거나, 새로운 가설을 세우거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것을 

개념화하는 등)을 통해 연구를 시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자인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연구비를 받아오거나, 연구비를 지원해주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연구자원을 제공한 자는 저자가 아니라 사사표기(acknowledgement)를 통해 

“기여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 수행 단계에서 저자는 문헌을 읽고 정리하고,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필드리서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전문적인 실험, 인터뷰, 조사를 수행하고 

연구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필요한 문헌을 찾아 정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접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조언이나 감독을 한 경우 역할 및 기여 정도에 따라 저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단순 번역인 경우도 저자가 아닌 “기여자”로 이름을 올려야 한다.

연구 결과 보고 단계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원고를 작성하고, 작성된 원고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저자로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고를 

작성하여야 하며, 원고를 읽고 단순히 조언을 제공한 자는 저자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모든 저자들은 각자가 기여한 부분에서 연구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다른 저자들의 연구에 대해서도 연구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연구 관리‧감독 단계에서의 저자는 연구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연구자를 훈련하고 

교육하며, 연구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 성과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연구 

과제와 관련이 있는 연구자를 훈련하고 교육하는 데 그쳤을 경우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자의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기여자란?!

･			저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연구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

･기여자의 범위
  *행정지원
 - 			연구비 획득에 도움을 준 인물 

또는 기관
 - 			IRB, IACUC 심의 승인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 인물 
또는 기관

*기술지원
 - 			연구자료, 연구장비, 연구대상 

및 자원 획득과 관리에 도움을 
준 인물 또는 기관

 - 			단순 실험이나 분석 업무를 
수행한 인물 또는 기관

 - 			시약, 실험동물 등 연구자원을 
제공한 인물 또는 기관

* 멘토링
 - 			원고를 읽고 퇴고와 조언을 

제공한 인물 또는 기관
* 재정지원
 - 			연구비를 제공한 인물 또는 

기관



93

예비교사를 위한 연구윤리

연구단계별 저자의 역할

연구단계 저자의 역할

연구계획 및 설계

연구에 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개념을 제공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

기타 연구설계에 지적 기여를 함

새로운 연구자원(예: 새로운 통계자료를 만듦, 새로운 가설을 세움, 
연구관련 물질 및 발명품 개발 등)을 제공함

연구수행

연구데이터를 분석 및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함

전문적인 실험 및 조사를 수행하고 연구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저자 
연구노트를 작성함(단, 단순반복 작업을 수행한 경우는 저자 자격에서 
제외됨)

연구결과 보고 및 
확산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원고를 작성함

작성된 원고를 검토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하여 수정함

연구결과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편집자와 독자의 질문에 대응함

연구관리 및 감독
연구과제와 직접관련이 있는 연구자를 훈련하고 교육하며, 연구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 성과를 이끌어 냄

연구 과제를 관리 감독하고 연구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함

연구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저자는 다음과 같이 그 특성에 따라 크게 

제1저자(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제1저자(주저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한 자(데이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연구자), 그 결과를 해석하고 원고 초안을 작성한 자를 의미함. 단, 제1저자는 
공동연구를 수행한 경우 여러 명이 될 수 있음.

•� �공동저자: 제1저자와 함께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여 데이터 수집, 분석, 해석, 결론 
도출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상당히 기여한 자.

•� �교신저자: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위해 원고를 제출하는 저자로서 출판 전, 출판 
과정 중, 그리고 출판 후 용이하게 출판사나 독자와 교신할 수 있어야 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상의 저자의 유형은 학문 분야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분야에서는 역할 및 기여도가 아니라 알파벳순으로 저자를 정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연구물의 저자 순서를 결정하는 일은 연구가 개시되기 전에 연구진이 충분히 협의하여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사항을 문서에 

기록해 두어야 저자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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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저자 표시 저자 표시에 관한 논란은 저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저자로 올리거나 저자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도 ‘부당한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와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 부당 저자 표시의 유형

부당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지적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지적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된다.

• 연구에 지적 또는 학문적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저자로 표시되는 경우

  - 			강요저자: 연구실의 선배나 학과의 중견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배 
연구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논문에 추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와 같이 
외부에서 작용하는 압력에 의해 당사자를 저자 명단에 포함시키는 경우를 의미함.

  - 			명예저자: 명예저자는 선물저자, 손님저자라고도 하는데, 강요저자와 달리 
논문을 작성한 저자가 자발적으로 논문의 투고를 원활히 하거나 논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저자를 넣는 경우를 의미함. 주로 주저자의 상급자 또는 감독자가 
명예저자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며, 논문의 책임 저자가 자발적으로 기재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저자로 기재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음.

  - 			상호지원저자: 두 사람 이상의 연구자들이 협약을 맺어 모든 협약자의 이름을 
논문의 기여와 상관없이 올리는 것으로 높은 연구 생산성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한 경우를 의미함.

  - 			중복저자: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여러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연구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자기 표절이나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될 수 있음.

• 연구에 지적 또는 학문적으로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

  - 			유령저자: 저자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자의 
명단에서 빠진 경우를 의미함.

  - 			저자됨의 거절: 유령 저자 중에서 매우 심각한 경우를 저자됨의 거절이라고 
하는데, 저자됨의 거절은 “표절”로 보고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로 판단함. 대표적 
예로는 과학적 공동연구로 생각하여 데이터 생산을 한 연구가 있을 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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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소위 ‘공동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생산한 사람을 저자에 포함하지도 않고, 
이 사람의 기여를 정확히 알리지도 않은 채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논문 대필과 같이 매우 심각한 사안도 여기에 포함됨.

• 부당 저자 표시를 방지하는 방법

앞서 언급했듯이 부당한 저자 표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자 또는 저자의 

순서를 연구 계획 단계에서 정해둘 필요가 있다. 즉, 저자의 순서를 정할 때에는 

연구가 시작되기 전 모든 저자가 모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모든 저자가 모여 각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그에 맞게 저자의 순서를 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 토론한 내용과 결정된 사항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의 순서와 그에 대한 동의는 학문 관행이나 출판사의 요구 사항과 일치해야하며, 

출판사와 소통하고 모든 저자들과 소통을 책임질 수 있는 한 명을 교신저자로 

정해두는 것이 좋다. 

연구가 완료된 이후에도 모든 저자들은 다시 한 번 연구물의 논문 저자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저자가 모여 처음 정한 저자의 순서가 맞게 진행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저자의 동의하에 저자의 순서를 변경해야 

한다.

이때 교신저자는 연구에 지적 또는 학문적으로 기여한 모든 저자가 이름을 올렸는지 

확인하고, 저자의 순서나 저자로 이름을 올릴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  저자 혹은 저자의 순서 

선정 시 고려해선 안 될 

사항!

･	연구비의 제공, 데이터 등 
인프라 제공을 하거나 도움

･	일반적인 충고 또는 언어적 
도움 등

･개인의 직업, 직위 등
･	보상을 하기 위한 저자의 자격 
부여

･	개인적인 친분이나 사적인 
관계 등

･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적인 직위의 이용 등

저자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

연구물의 저자 순서 배정은 저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처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갖는 경우가 많아 어떤 단일한 기준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저자의 순서를 정할 
때 참고가 될 만한 하나의 기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저자의 순서에 대하여 합의된 원칙이나 문헌은 없다. 그러나 연구 책임자는 제일 
뒤로 배열하고, 연구의 주요 기여자인 제1저자는 제일 앞으로 온다.

 나. 저자 순서 결정은 연구 시작 전 전원 일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저자들의 기여도나 기여 부분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한다.

 라. 저자 순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각주에 기록한다.
* 출처: 영어과학논문100% 쉽게 쓰기, 김형순, 2009, p. 128.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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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저자 여부 점검하기 !

미국의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과 관련된 연구에서 저자 여부에 

대한 점검 시 활용되는 체크리스트를 소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기여한 내용 저자 여부

연구의 디자인과 
결과의 해석

독창적인 아이디어, 
연구계획, 조언 등

저자로 인정 (비독창적인 아이디어 
제공은 불인정)

그 외의 다른 지적 기여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저자로 인정

감독자의 역할

프로젝트 감독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저자로 인정

교육과 훈련 저자로 불인정

제1저자 멘토링 제1저자의 연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저자로 불인정

행정 및 기술 
지원

연구자금을 확보한 경우 저자로 불인정. 감사문에 포함 가능

연구자원(동물 및 시약)을 
제공한 경우

이전에 알려진 것이면 저자로 불인정 
(새로운(novel) 것이면 저자로 인정)

환자를 제공한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저자 인정은 
가변적임

데이터 확보

실험을 통해 독창적인 
데이터를 확보한 경우 저자에 해당됨

기술적 지원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한 경우

통상적인 기술지원은 저자로 불인정 
(새로운 방법이 추가되었거나 특별한 
역할이 있는 경우는 저자로 인정)

데이터를 분석한 경우
(assays: 실험 등을 통해)

저자로 인정(매우 기초적인 작업인 
경우는 불인정)

데이터를 분석한 경우
(statistics: 통계)

저자로 인정(t-test 등 기본적인 작업인 
경우는 불인정)

저술 및 기타

논문원고의 작성 제1 저자가 확실함

원고를 읽고 조언을 준 경우 저자로 불인정(중요한 피드백을 준 
경우에는 감사문에 포함)

기타 (Lab Chief 등) 저자가 될 수 없음

* 출처: 한국연구재단･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2019),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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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 올바른 저자 표시 관련 참고하면 유용할 사이트

○  ‘authorship’과 ‘contributionship’의 가이드라인과 저자분쟁을 다루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COPE 웹사이트

○ 미국 ORI의 저자와 출판에 대한 가이드라인 ○  CSE(Council of Science 

Editors)의 가이드라인

  * 출처: https://publicationethics.org/authorship

* 출처: https://ori.hhs.gov/publicationsauthorship * 		출처: 		https://www.councilscienceeditors.nt/
uploads/CSE-White-Paper_2018-
updaotreg-/w0p5-06co1n8t.ep 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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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3 국내 주요 연구 기관의 저자 표기 관련 규정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연구윤리규정>

제3장 저자 윤리 규정
제14조(연구 업적의 명기)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저자 표시의 순서는 저자의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하며 단순히 특정 직책 또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연구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 <고려대 교원연구윤리지침>

① 		저	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학술적, 기술적
     기여도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착상 및 설계, 2. 데이터 수집 및 해석, 3. 초고 작성, 4. 최종 원고의 승인 등
②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제10조 (저자 표시)
① 			연구자는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 정립, 수행, 결과 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현저하게 기여한 

연구자들을 반드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표시해야 한다.
③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의 표시 순서는 참여한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연구의 기여도 및 해당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합리적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④ 			연구 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공 분야에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⑤ 			연구의 계획, 수행, 개념 정립, 결과 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⑥ 			연구책임자 또는 교수는 소속 연구원 또는 지도학생에 대하여 기여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저자 자격 또는 순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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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연구윤리규정>

제3장 저자 윤리 규정
제14조(연구 업적의 명기)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저자 표시의 순서는 저자의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하며 단순히 특정 직책 또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연구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 <고려대 교원연구윤리지침>

① 		저	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학술적, 기술적
     기여도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착상 및 설계, 2. 데이터 수집 및 해석, 3. 초고 작성, 4. 최종 원고의 승인 등
②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제10조 (저자 표시)
① 			연구자는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 정립, 수행, 결과 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현저하게 기여한 

연구자들을 반드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표시해야 한다.
③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의 표시 순서는 참여한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연구의 기여도 및 해당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합리적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④ 			연구 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공 분야에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⑤ 			연구의 계획, 수행, 개념 정립, 결과 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⑥ 			연구책임자 또는 교수는 소속 연구원 또는 지도학생에 대하여 기여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저자 자격 또는 순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례 탐구하기

논문의 요약문 작성이나 참고문헌 조사에 참여한 미성년 자녀를 논문 저자로 
올린 행위가 연구부정에 해당된다. 영문 번역, 엑셀 정리 등을 담당한 것 역시 
공저자 등록 요건에 맞지 않는다. 즉, 이른바 단순작업이나 기초 작업만 시키고 
저자로 등록하는 행위는 연구윤리 위배로 판정될 수 있는 것이다. 

 
| 질문 |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저자 표기 사례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 생각열기

*출처: 국민일보, 2018.10.10.

사례 1

학생A는 ○○○ 개론 수업에서 같은 학과의 학생B, 학생C, 학생D와 함께 팀을 
이루어 협동학습을 통한 장기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학생A는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을 핑계로 과제 모임에 자주 빠질 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고자 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화조차 잘 받지 않았다. 어쩌다 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소극적 
태도로 과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심지어 학생A는 쉽고 편한 일만 맡아서 
하려고 했는데, 이 일조차 하는 시늉만 할 뿐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학생A의 모습에 화가 난 학생B, 학생C, 
학생D는 결국 학생A를 자신들의 과제에서 배제시켜 달라고 교수에게 요청했다.

•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대학에서는 여러 학생이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 협동학습이 자주 이루어진다. 팀과제 

수행에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위 

'자녀 끼워넣기' 연구부정 논문 유형

소속대학
(현직 기준) 교수 자녀 기여에 대한 교수 진술 연구진실성위원회 판단

청주대 A 실험 및 논문 작성에 참여, 
자녀의 기여도가 60% 이상

자녀의 기여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음

포항공대 B 자녀가 논문 초고 작성에 기여 진술이 사실이라고 해도 주저자 
기준에는 못 미침

우석대 C 요약문 작성, 영문 번역, 
참고문헌 조사를 담당

단순작업만으로는 공저자 자격 
인정할 수 없음 

건국대
D 데이터 정리 등 보조역할과 

영문 교정을 담당 객관적 증빙 자료 부족

E 실험에 직접 참여 객관적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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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학생A와 같이 협동학습 과제 수행에 참여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참여자가 다른 수행자와 함께 과제물에 이름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무임승차’라고 부르는데, ‘무임승차’는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노력하여 이룬 성과를 나누어 가지려는 행위로 

구성원들에게 부당한 짐을 지우고 구성원들의 학습의지를 손상시킨다. 따라서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동료를 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당한 

저자 표기의 하나로 자칫 동료를 무책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학생B, 학생C, 학생D가 취한 행동처럼 협동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팀원은 

과제 수행자로 이름을 올려서는 안 된다. 그런 학우가 있을 때는 먼저 그 학우가 함께 

협동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고, 그래도 참여하지 않을 때는 

교수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무임승차’를 막고 협동학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협동학습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사례2

○○병원에 재직하며 박사학위를 준비하던 B씨는 박사학위논문을 완성하고 
해외에 자리를 잡아 출국하게 되면서 자신의 박사학위논문 내용을 국내 학술지에 
투고하였다. 얼마 후 B씨는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박사학위논문 내용이 
해외 학술지에 발표됐으며, 논문 저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확인 
결과 해외 학술지 논문의 제1저자는 B씨가 재직하던 ○○병원의 A씨였으며, 
교신저자는 ○○병원 연구소의 C씨로 되어 있었다. 또한 이 논문은 국가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 성과로 보고되어 있었다. B씨는 논문 저자가 바뀐 경위 등에 대해 
항의하고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C씨와 A씨는 해당 연구 내용이 
○○병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신들의 업적이라고 맞대응했다. 이에 B씨는 
지적재산권 위반 혐의로 법정에 A씨와 C씨를 고소하고, 해당 해외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국가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에 해당 
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알렸다. 그 결과 법원은 논문 도용의 주요한 
책임자인 C씨에게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으며 
민사소송에서도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해당 해외 학술지에서는 
A씨와 C씨의 논문 게재를 취소했고, 연구 지원 기관은 C씨를 연구 책임자에서 
제외하고 향후 3년간 국가연구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계를 실시했다.

•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이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연구윤리로 인해 최초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사건에 

등장하는 A씨와 C씨가 벌인 행위는 단순 논문 표절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저작인격권 

전부를 부정하고 피해자의 논문을 타인의 논문으로 둔갑시킨 중요한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연구수행에서 실질적으로 지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저자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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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연구수행 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제시한 “세계적으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국내에도 과거 저작권 인식이 미비해 보호가 소홀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날의 학계와 문화계, 산업계 등 사회 전반에 세계적 저작권 보호기준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사례3

세계적 과학저널인 ‘네이처’에 표지 논문을 발표한 ○○여대 물리학과 연구진 
사이에 저자 등재 문제로 논란이 발생하였다. 논란은 ○○여대 물리학과 
박사과정에 다니는 A씨가 한 포털사이트에 “밤새워 실험하고 아이디어를 적용해 
좋은 결과를 냈음에도 공동 저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에 ○○여대는 곧바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네이처’ 표지에 게재한 ‘균열을 
이용한 미세 나노공정’ 논문과 관련하여 제보자 A씨와 피조사자 박사B를 
소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제보자 A씨의 연구노트, 실험수행기록, 연구실 
내 보고용 PPT 자료 및 반도체공정 연구 경험 등을 토대로 교신저자 박사B의 
소명서 등을 검토했다. ○○여대는 조사결과 A씨가 네이처 게재 논문에 보고된 
실험에 직접 참여해 주요 결과를 도출하고, 해당 논문 작성에 지적 기여를 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여 A씨가 공동 저자로 등재되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교신저자인 박사B는 “지난해 이미 A씨에게 저자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리고 연구에 참여시켰고 논문 기여도도 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여대의 
판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박사B는 법원에 
해당 사건을 고소했다. 몇 년 뒤 대법원에서는 박사B가 A씨에게 실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A씨의 연구노트에 박사B가 이야기한 점이 그대로 적혀 
있는 점, A씨가 독자적인 연구를 한 적이 없고 해당 논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은 박사B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판결했다.

•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이 사례는 어느 정도 연구에 참여하고 기여하여야 저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기여도 판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과학저널 ‘네이처’에서는 연구 단계별 수행 과제를 4가지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기여도가 10% 이상이고 총 기여도가 40%를 넘어야 저자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조건, 즉 ‘QUAD(Quantitative Uniform Authorship Declaration)’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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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Quantitative Uniform Authorship Declaration) 시스템
항목 저자A 저자B 저자C 저자D

연구 계획 및 설계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해석
원고 작성

합계

• 각 저자별로 위 항목에 대한 기여를 %로 기재하시오.
• 이 점수를 합하여 점수 순으로 저자명단 작성

* 출처: Verhagen JV, Wallace KJ, Collins SC, Scott TR(2003), QUAD system offers fair shares to all authors [letter], Nature, pp. 426-602.

부당한 ‘표지갈이’를 한 대학교수의 최후!

저작자가 아님에도 재발행 서적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학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는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사립대 
교수 A씨와 B씨에게 벌금 1200만~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출판사 직원 등의 권유를 받고 재발행된 '토목재료학' 서적의 저작자가 자신이 아님에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해당 서적을 연구업적으로 기재해 
교원 평가 자료로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 출처: 법률신문, 2020. 4. 27.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앞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출판사 담당자와 공모하여 공저자를 허위로 표시한 이른바 
표지갈이 교재를 발행하도록 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해당 교재가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므로 이후 자신들을 공저자로 표시한 서적을 다시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이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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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습하기 실습해봅시다

저자 여부 판단해 보기

※ 다음 내용을 읽고 각 내용이 누구의 역할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해 보자.

내용
구분

저자 교신저자 단순 
기여자

연구에 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개념을 제공 ○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 ○

기타 연구 설계에 지적 기여를 함 ○

새로운 통계자료를 만들거나 새로운 가설을 
세우는 등의 새로운 연구자원을 제공함 ○

연구데이터를 분석 및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함 ○

전문적인 실험 및 조사를 수행하고 
연구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연구노트를 작성함 ○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원고를 작성함 ○

작성된 원고를 검토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하여 수정함 ○

연구결과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편집자와 
독자의 질문에 대응함 ○

연구과제와 직접관련이 있는 연구자를 
훈련하고 교육함 ○

연구 과제를 관리 감독하고 연구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함 ○

연구비 획득에 도움을 줌 ○

IRB, IACUC 심의 승인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함 ○

연구자료, 연구 장비, 연구대상 및 자원 획득과 
관리에 도움을 줌 ○

단순 실험이나 분석 업무를 수행함 ○

시약, 실험동물 등 연구자원을 제공함 ○

원고를 읽고 퇴고와 조언을 제공함 ○

연구비를 지원함 ○



104

05. 연구 부정행위의 이해 3: 부당 저자 표시

실습해봅시다

다음 사례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기술해보자

【사례】

○○대학의 교수A는 대학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외고에 재학 중인 아들과 아들의 
친구를 논문에 공동 저자로 올리고자 했다. 하지만 교수A는 아버지인 자신이 
주저자인 논문에 자녀의 이름이 공동 저자로 등재되면 이해상충 문제에 저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교수A는 동료 교수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논문의 
주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아들과 아들의 친구를 공동 저자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동료 교수인 부교수B는 교수A의 부탁을 거절하고 싶었으나, 부교수B는 교수A의 
제자로서 최근 같은 학과의 교수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교수A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위 사례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내가 만약 동료
교수B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저자 표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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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해봅시다

부당 저자 표시의 사례 조사 및 올바른 저자 표시 실천 방안 수립하기

실습 목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 저자 표시의 사례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정리한 후, 올바른 저자 표시 실천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실습 방법 4명이 하나의 모둠을 구성하고, 모둠원 모두가 협업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모둠원별 역할

• ○○○:
• □□□:
• △△△:
• ☆☆☆:

조사 내용 및 결과

1. 부당 저자 표시 사례와 사례별 문제점

2. 올바른 저자 표시 실천 방안 수립하기

새로 알게 된 점

실습을 마친 소감

부당 저자 표시 사례 사례별 문제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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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부당한 중복게재의 의미와 종류를 이해한다. 

• 부당한 중복게재를 방지하기 위한 태도를 기른다. 

•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학습부정행위 사례를 찾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PART 06  연구 부정행위의 이해 4: 
부당한 중복게재

1. 부당한 중복게재의 이해

> 생각열기

>    부당한 중복게재의 
의미

최근 고위공직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 정황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후보자는 자신이 쓴 논문 한 편을 제목만 바꿔 여러 학회지에 
중복게재했다는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도이며,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은 2015년도"라며 "그 이전에는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당한 연구 행위 관련 교육부 지침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중복게재가 당시 학계의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 질문 |     과거의 연구 풍토에서 중복게재는 왜 관행으로 인식되었을까? 그리고 현재의 

시점에서 중복게재를 문제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부당한 중복게재를 살펴보기 전에 중복게재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복게재’는 이중게재 또는 자기표절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자신이 

이전에 출판했던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을 새로운 논문에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정부나 대학 및 학회의 연구윤리 관련 

지침에서는 대체로 중복게재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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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중복게재의 
문제점

부당한 중복게재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술지 편집자, 심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중복된 논문에 대해 심사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며,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논문들이 실릴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 또한 나중에 중복게재로 판명되었을 때, 이 사실에 대한 공지 등의 

번거로움이 생긴다. 

둘째, 독자는 중복게재 논문을 읽음으로써 시간을 낭비하고 해당 논문을 독창적인 

연구 성과로 간주하여 후속 연구를 할 수 있다. 또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새로운 

연구 성과로 믿은 독자를 속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동료 

연구자를 불신하게 된다. 

셋째, 중복게재는 학술단체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논문게재 

시에 연구진실성을 준수하는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다. 중복게재는 독자와 

편집위원회와의 약속을 속이려는 의도를 내포한 연구 부정 행위이다. 

넷째, 정보의 반복, 과학적 증거의 과장된 인식으로 과학적 증거를 왜곡시킨다. 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 메타분석 기법이 활용된 경우, 해당 연구에 과장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질적인 평가를 왜곡하게 된다. 

과거에는 중복게재가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않았다. 학문적 진보가 더디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접하기 어려울 시절에는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번역하여 

게재해줄 것을 요청받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국내에서도 여러 곳의 학술지에 다수 

투고하여 채택되는 경우도 있었다. 학회, 학술지 관리기관 등이 온라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환경이 아니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실적을 

인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는 종이 학술지의 시대를 지나 연구자가 인터넷을 통해 

학술 논문을 출판과 구독하기가 이전에 비해 훨씬 자유로워졌다. 지금은 자신이 

연구하지 않는 분야의 학술잡지라도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중복게재의 유용성이 거의 사라졌다. 따라서 2005년 이후 연구윤리 

기준이 강화되었고, 연구자가 중복게재로 인해 학문적 업적이나 연구비 수주 등과 

같은 이익 추구행위를 금지하였다. 국내 윤리 지침에서는 ‘부당한 중복게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부당한 중복게재] -교육부 훈령(2018.07.17.) 제12조 ①의 5항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논문 투고시 준수 사항

･	동시 투고 금지(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을 동시에 
투고하기)

･	이중 게재 금지(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논문 전체나 일부를 
사실을 밝히지 않고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

･	말바꿔 쓰기, 텍스트 재사용을 
통한 중복게재 금지

･	출판 논문의 번역물 금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미 
발표된 논문을 언어를 
달리하여 다시 출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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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연구자가 중복게재 논문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자 임용, 승진, 성과급 배분 등에 부당하게 중복게재 논문을 활용한다면, 건전한 

연구 풍토를 해칠 뿐만 아니라 경쟁하는 다른 연구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 중복게재의 종류

･	경미한 중복: 일부 중복이 
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한 
것(예: 하위 집단, 추적관찰 
기관 연장 등)

･	중대한 중복: 중복이 있고, 그 
정도가 심한 것(예: 전부, 일부 
자료가 동일, 제목, 저자 순서 
변경, 과거 논문 인용하지 않는 
등 저자가 중복게재를 숨기려 
한 증거가 있음)

>  중복게재의 종류 학문 분야에 따라 중복게재의 유형은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중복게재의 유형을 정리하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이전 논문을 동일하게 또는 거의 그대로 복사(copy)하는 경우이다. 복사 유형의 

경우 두 논문의 표본도 같고, 결과도 같은 경우로써 완전히 동일한 논문을 다른 

논문으로 투고하는 것이다. 

둘째, 쪼개기 출판(salami)이라고도 하며, 동일한 연구 성과물에서 학문적으로 같은 

범주의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나누어 쓰는 것을 의미한다. 쪼개기 출판은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논리적으로든 내용의 완성도로든 학문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데, 

업적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여러 논문으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 

셋째, 덧붙이기 출판(lmalas)의 경우, 이미 출판된 논문에 연구 대상자나 일부 경과를 

추가하여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다. 이는 쪼개기 출판과 반대되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작은 연구들을 묶어 다른 큰 한편의 논문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종류 사례

복사
(copy)

언어가 다른 완벽한 복사

언어가 같은 완벽한 복사

다른 언어로 일부 수정한 복사

같은 언어로 일부 수정한 복사

· 			국내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을 해외 
학술지에 그대로 번역만 해서 게재한 
경우. 해외 학술지에는 이미 게재한 
국내학술지에 대한 인용이 없고, 동일한 
연구진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가설, 
대상, 방법, 결과가 동일함. 

분절 출판
(salami)

연구 대상을 분할 분절출판

가설이 다른 분절 출판

· 			모집 집단을 두 개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한 개의 논문을 작성하고, 
한 집단을 다시 두 개의 소집단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여 두 번째 논문을 
작성함. 

덧붙이기 
출판

(lmalas)

대상 또는 관찰 기간을 늘린 
덧붙이기 출판

가설 추가한 덧붙이기 출판

대상, 관찰기간 및 가설 추가한 
덧붙이기 출판

·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고 앞의 논문에 
대한 인용이 없는 경우. 연구기간이 
중복되었고, 두 번째 논문에서 
관찰기간이 다소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의 수는 감소하며 같은 대상이 
중복되었는데, 두 논문에서 각각 다른 
결론이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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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중복게재가 반드시 부당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허용할 수 없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중복게재도 있지만, 허용할 수 있는 중복게재도 있다. ‘부당한 중복게재’는 

학문적 가치가 크게 다르지 않은 논문들을 이중으로 게재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는 연구 부정 행위이다. 반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우선 

전공 분야의 특성에 부합해야 하고, 해당 학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 범위이어야 한다. 

또한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연구자는 전공 분야의 특성에 부합하고 해당 학계에서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게재‧출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에서는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가 이차게재(secondary publication)이다. 

이차게재는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와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정당한 

이차게재가 되기 위해서는 양쪽 출판사 모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일차와 이차 

출판 사이에 최소한 1주일 이상 간격을 두는 것, 이차출판은 원전의 자료와 해석을 

성실하게 그대로 반영하는 것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 6조 2항

2)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은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와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

②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과정(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 후 출판된 논문 및 자료의 경우 

포함)에서 적절한 출처 표시를 한 후속 저작물

③    이미 발표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하여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④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내용을 연구업적에는 해당되지 않는 출판물에 쉽게 

풀어 쓴 경우

⑤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현저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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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이차게재는 언어를 달리하여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번역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2차적 저작물로 별도의 저작권을 갖게 되고, 자신의 

논문을 번역하여 다른 국가의 학술지에 싣는 것은 연구 성과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독자가 중복게재에 의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에서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구 업적에 둘 

중 어느 하나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중복게재로 

간주된다.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의 차이는 무엇인가?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은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둘 다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의 
저작물에서 활용할 때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아 생기는 부적절한 연구행위이다. 
외국에서는 이 두 용어가 각각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중복게재로 통칭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용어 간 차이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중복게재가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이후 저작물의 중복 정도가 일부분인 경우라면, 
자기표절은 상당히 또는 거의 유사하여 독창성이나 학술적 가치면에서 별로 기여도가 
없이 이전 내용을 단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기표절은 ‘출처표시를 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출처를 표시했음에도 연구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활용한 
이전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뭔가 학술적으로 의미있는 것을 기대하는 
독자들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복게재를 자기표절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자기표절이라는 용어는 
자기가 자기의 것을 훔쳤다는 것으로, 그 자체 논리적 모순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차라리 재활용사기, 텍스트 재활용으로 표현하는 것 더 맞는 것 같다. 또한 적절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중복게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조, 변조, 표절 
등과 같이 동급의 ‘연구부정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점에서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서는 이것을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 ‘연구부적절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 출처: 김명식(2013), 『연구윤리와 학습윤리』, 고양: 연암서가, pp. 58-59.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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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부당한 중복게재 사례 검색 사이트

연구부정행위 사례 검색 시스템(https://www.cre.re.kr/caseSearch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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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국내 주요 연구 기관의 중복게재 관련 지침

○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제8조 (자신의 연구성과 사용)
①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전에 발표한 적이 없는 연구 결과물을 담아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당해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데이터는 
정확한 출처 표시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연구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과거에 작성한 논문에서 최소한 한 단락 이상, 또는 5개 이상의 
문장을 연속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와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성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중복게재‧출간의 제한)
① 			연구자는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 데이터나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전공 분야의 특성에 부합하고 해당 학계에서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게재‧출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출간하는 경우
2.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또는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위논문에 포함시키는 경우
3. 연구용역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출간하는 경우
4.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또는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용역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경우
5. 이미 게재된 논문들을 모아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
6.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게재•출간하면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7. 			학술지에 짧은 서간논문(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을 게재한 후 이를 긴 논문으로 

바꾸어 게재‧출간하거나, 연구 데이터,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행과정의 정보 등을 
추가하여 게재‧출간하는 경우

8.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및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간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에 게재되는 
경우

9.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또는 저서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교양서, 대중잡지 등 
비학술용(非學術用) 출판물에 쉽게 풀어 써서 게재‧출간하는 경우

10.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게재•출간으로서 학문적 진실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는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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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임기가 시작되는 ○○대학교 신임 총장 당선자인 △교수가 논문을 
중복게재하고 연구비도 이중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총장 당선자가 2005년과 2006년께 
국내 논문지와 국외 논문지에 논문을 중복게재하고 연구비를 이중으로 받았다는 
의혹이다. 2005년 논문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별다른 출처나 인용 표시 없이 
2006년 또 게재했다면 부당한 중복게재가 된다. 문제를 제기한 ○○대 관계자에 
따르면,  “국문 논문과 영문 논문에는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고 나온다”며 
“두개의 논문은 80% 이상 내용이 겹쳐 같은 내용의 논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연구비 사사(수혜기관)를 변경하고 이중으로 
연구비를 수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출처: 한겨레, 2019. 1. 27.

 

2. 사례 탐구하기

| 질문 |     학교생활에서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되는 학습부정행위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 생각열기

>    부당한 중복게재 
사례 

교수C는 학회에 논문 3편을 게재했다. 학회는 그 논문들이 중복임을 인지하고 소속 

대학에 연구부정으로 통보했다. 대학은 해당 논문 3편과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편을 비교하며 중복게재 여부를 조사했다. 또한 일부 연구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여서 연구비 지원기관에 이를 알리고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대학의 조사위원회는 교수C의 논문 3편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검증을 실시했다. 

이미 게재한 논문 3편과 바다숲에너지학회에 게재한 3편의 논문을 비교한 

결과, 논문 2편은 이미 국제 학술지에 게재한 영문논문을 국문으로 번역했을 뿐 

내용이 동일했다. 국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유사한 나머지 1편도 연구결과와 

연구방법론에 차이가 미미하고 일부 사례를 추가한 것으로 거의 동일한 논문이었다. 

따라서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조사한 논문 3편과 기존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 총 6편의 논문에 대해 철회 또는 게재취소 결정을 내렸다.

3편의 논문은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게재한 것으로 모두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학생인건비를 제외한 연구비를 환수하고, 3년간 해당 

연구비 지원기관에 연구를 지원하거나 참여할 수 없도록 참여제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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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이 사례는 출처를 밝히거나 사전 허락 없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영문논문을 

국문으로 번역해 게재하거나 일부 사례를 추가해 마치 새로운 연구처럼 게재한  다음, 

이중으로 연구업적을 인정받았으며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례는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논문을 투고할 때는 다른 출판사나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은 독창적인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연구내용을 담은 논문을 투고하는 것, 그 자체가 

출판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 사례에서 중복게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자신의 선행연구를 사용하는 데에 매우 관대할 뿐만 아니라 중복게재에 대한 지각도 

부족하다. 표절과는 달리 남의 것이 아닌 자신의 연구를 이용하는 것이라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사례가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저자는 영문논문을 

국문으로 번역해 출판했다. 만약 저자가 영문논문을 게재한 학술지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국문으로 출판한 학술지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면 같은 논문을 하나는 

국문으로 하나는 영문으로 출판한 것으로 보아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니다. 연구의 

확산을 위해 다른 언어로 번역해 출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연구자의 논문 실적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저자는 마치 새로운 논문을 게재하는 것처럼 독자를 기만하여 출판했다. 

이는 명백히 부당한 중복게재이다. 또한 저자는 논문 1편을 이전 논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해 출판했다. 이런 경우 새로운 논문으로 인정받으려면 연구를 새롭게 추가해 

학술적 가치가 있는 논문으로 완성해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쓴 논문에 이전 저작물을 

활용했다면 활용한 논문의 출처를 밝혀 기존의 연구를 활용했음을 독자가 알게 해야 

한다.

※ 중복게재에 대한 후속조치

<심사단계>
･	경미한 중복이 있으면, 
저자에게 학술지의 입장을 
알리고 인용하지 않은 원 논문 
추가, 인용 요청 혹은 중복된 
자료 제거 후 심사 진행

･	중대한 중복이 있으면, 
교신저자에게 알리고 해명을 
요청함. 만일 저자 답변이 
불충분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모든 저자에게 알리고 
게재 불가로 처리함.

<게재이후>
･	경미한 중복이 있으면, 
저자에게 학술지의 입장을 
알리고 인용하지 않은 원 논문 
추가, 인용 등에 대한 논문 
수정을 저자와 상의함.

･	중대한 중복이 있으면, 
교신저자에게 알리고 해명을 
요청함. 만일 저자 답변이 
불충분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논문 게재 취소함.

>    중복게재 판단 
기준

중복게재를 판단하는 기준은 학문 분야나 학술지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렇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문 학술지의 논문 투고 규정(policy)을 보면, 이전에 발표 

또는 게재되지 않은 최초의 논문을 투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복게재의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할 때 이미 다른 곳에 투고 또는 게재하지 않은 논문을 투고해야 하며, 

만일 중복되는 경우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거나 사실대로 알려 출판사에서 게재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가 중복되면 게재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통일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나 출판사의 편집인이 자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중복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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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중복게재 
방지를 위한 태도

중복게재가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연구자들 가운데 그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의도적인 경우도 있지만, 비의도적이거나 

무지해서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중복게재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복게재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태도와 행동이 

필요하다. 

첫째, 우선 중복게재에 대해 명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중복게재를 피하려면, 

중복게재의 의미, 중복게재 해당 여부, 중복게재 판단 기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나 대학이 제정한 연구윤리 규정이나 활동 중인 학문 분야 또는 학술 

단체의 중복게재에 관한 규정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도, 독자를 위해 수준 높은 내용인지 등을 판단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테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전의 저작물과 동일 또는 거의 유사하지만 게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해당 논문이 학술지의 독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에도 게재되는 이 논문이 중복되는 선행 연구와 어떻게 관련되고 또 차이가 

있는지, 왜 게재를 하는지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복게재를 판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 이에 

따라 중복게재에 대한 명확한 판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학계열의 학술지에서 적용하는 중복게재 판단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중복게재 판정 기준으로 유사한 가설, 유사한 표본 수,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 방법, 유사한 결과, 최소한 1명의 동일한 저자,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복게재 판정 기준

판정기준 내용

유사한 가설 가설 중 연구집단 관련 독립, 종속 변수가 거의 동일

유사한 표본 수 연구 재료, 실험동물, 대상자의 90% 이상이 동일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방법 자료 수집, 분석, 제시 방법이 같거나 거의 같음

유사한 결과 결과가 양이나 질 측면에서 거의 동일

최소한 1명의 
동일한 저자

비교 논문에서 저자 수나 순서가 바뀌었지만 최소한 1명 이상이 동일 
저자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

학술적으로 의미있는 내용이 거의 추가되지 않아 독자적인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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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는 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비록 자신의 글과 데이터이지만 이후에 

활용할 때는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주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셋째, 연구 업적을 부풀리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중복게재는 정직하고 성실한 

연구 대신 손쉽게 연구업적을 만들려는 유혹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유혹에 빠지면, 

연구자의 의무를 저버리기 쉽다. 또한 장기적으로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갉아먹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연구자의 바람직한 

자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넷째, 가능한 한 이전 저작물과 비교하여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새로운 내용이나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연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저작물에 반드시 이전과 다른 

학문적 견해를 담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새로운 논문에 이전 저작물의 연구 데이터나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학술지의 편집인에게 공개하고 중복게재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래야 심사자나 

편집인이 이전 논문과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논문의 학술적 가치나 의의를 판단할 수 

있다.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심사자와 편집인의 중복성 여부를 

점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새 논문이 게재될 수 있지만, 추후에 중복게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책임을 연구자에게 물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래는 연구업적이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차게재로 인정받는 조건을 

제시한 표이다. 

이차게재로 인정받는 요건

조건 내용

두 잡지 편집인에게
승인

저자는 두 잡지 편집인 모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차 출판 
원고를 받은 편집인은 일차 출판물의 복사본이나 재인쇄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주일 이상의
 출판 간격

일차 출판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출판 간격을 
둔다.

다른 독자군 이차 출판 논문은 독자층이 달라야 하고 축약본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1차 논문의 자료와 
해석을 따름 이차 출판 논문은 일차 논문의 자료와 해석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적절한 인용과 주석 표지에 각주를 통해서 독자, 심사자, 사무국에 현 원고 전체 혹은 
부분이 다른 잡지에 출판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제목에 적절한 문구 이차 출판물의 제목에는 이것이 이차 출판임을 표현하는 
문구(재출판, 요약 재출판, 완역, 요약 번역)가 있어야 한다. 

※ 중복게재에 대한 징계 조치

･	중복게재에 대한 해명 요청시, 
응답이 없거나 답변이 
불충분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게재 철회 처리하고 
추가적인 징계에 대해 논의함.

･	편집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

･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 서한 
발송

･	부정행위의 책임이 있는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하여 일정기간 
원고 투고 금지(2년)

･	소속 기관장이나 연구비 지원 
기관에 공식 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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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전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연구를 하고 그 결과물을 출판할 수는 

있지만, 타인의 연구 성과를 활용할 때와 같이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고 이전의 것에 

비해 새롭고 의미 있는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차게재한 경우에도 연구업적 평가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부적절하게 

활용하면, 연구윤리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학습부정행위 사례 - 중복제출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과제는 차고 넘친다.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다가오지만 
계속 흐르는 시간이 야속하기만 하다. 이에 학생들은 ‘리포트 돌려막기’를 하기도 
한다. ‘이전에 썼던 과제를 다른 수업의 과제를 위해 다시 제출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 106명 중 24.5%(26명)가 ‘있다’고 답했다. ‘과제폭탄’을 맞은 조석훈 
학생(창의ICT공대‧가명)도 자유주제로 PPT를 발표하는 과제가 주어지자 예전 수업을 
위해 만들었던 PPT를 재활용했다. “우선 과제를 제출하는 데 의의가 있잖아요. 학기마다 
과제가 너무 많아 힘들 때가 있는데 일일이 처음부터 다 하면 생활이 피폐해져요. 예전 
과제를 제출할 수 있으면 그냥 제출하게 되죠.”

* 출처: 중대신문사, 2015. 9. 1.

위의 사례는 다른 수업에서 이미 제출했던 과제물을 마치 새로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의 학습활동으로 이중의 이득을 취하려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이를 중복제출이라고 한다. 이미 제출한 동일한 과제물을 다른 
수업 과제물로 다시 제출하는 경우는 물론, 일부만을 수정하거나, 기왕에 제출했던 여러 
글들을 짜깁거나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어서 제출하는 등도 모두 중복제출에 해당한다.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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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해봅시다

다음 사례를 읽고, A교수의 연구업적이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리고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A교수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는지에 대해 논의하시오

【사례】

교수A는 소속 대학과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와 출판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한 후 책 2권을 출판했다. 그런데 이 책들은 모두 자신의 이전 책과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들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재사용한 것이었다. 결국 교수A의 
연구 업적은 연구부정행위로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교수A는 “연구특성상 다양한 글들을 책에 분산해서 발표한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주제를 정하고 과거의 연구물을 재편집해 단권화한다. 문제가 된 2권의 
책도 그렇다. 그러므로 나의 저서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명했다.
교수A의 소명은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그의 연구는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정을 받았으며, 연구비 회수 조치 및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았다. 또한 대학 징계위원회에서 연구부정 행위로 중징계를 받았다. 

3. 실습하기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이유】

[예시 답안]

저자는 자신의 이전 연구 성과를 활용하면서 적절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 자신의 

연구를 활용하면서도 명확한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연구를 과도하게 

활용해 이전 연구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새로운 학문적 가치를 가진 저작물로 

내세워 동료 연구자와 독자들을 기만했다. 또한 연구비 지원을 받음으로써 다른 연구자가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학계와 대학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소모하게 했다. 이런 측면에서 교수A의 연구 성과는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부당한 중복게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예시 답안]

저자는 자신의 이전 연구를 과도하게 활용했는데, 출처 표시를 제대로 했어도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해당 학문 분야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넘어선다면 이 역시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저자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이전의 저작물과 큰 차이가 없는 연구라면 새로운 저작물을 출판해 연구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저작물로 출판하려면 이전 연구에서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해 

추가해야 했다. 그래서 독자가 새로운 출판물을 통해 저자의 이전 저작물과는 다른 

새로운 연구결과라는 것을 알게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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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해봅시다

인터넷 게시판의 글을 읽고, 과제 돌려막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우아한너구리231

대학교 과제를 돌려막기 하면 안되나요?

주제가 같은 과제라서 사실상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면 끝인 경우, 둘 모두 
제가 쓴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 없어 보입니다. 같은 학기에 다른 과목에 제출하는 
경우와 다른 학기에 제출 하는 경우도 조금 다를 거 같기는 한데 어떨까요?

A학점은 나의 것

논문과 같은 학술활동이 아닌 이상 단순 과제에서는 본인의 과제를 돌려막기 
하는 경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과목의 과제마다 약간의 
차이점을 주어 제출하면 문제없을 거예요. 과제 돌려막기로 얻은 시간을 다른 
곳에 투자해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세요.

1. 학생들이 ‘과제 돌려막기’를 시도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2. ‘과제 돌려막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3. 	‘과제 돌려막기’와 같은 학습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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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해봅시다

아래 사례를 읽고, 예비교사로서 학습자의 학습부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지도 방안 생각하기

1. 교사B가 고민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2. 교사B는 철수의 행동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3. 철수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게 하려면, 교사B는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4. 철수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려면, 교사B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할까요?

【사례】

교사B의 학교에서는 여름방학에 자유연구보고서를 과제로 내준다. 철수는 ‘꿀벌의 
생태’를 주제로 자유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교사B는 철수의 연구 내용이 충실하고, 
완성도도 꽤 높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철수를 자유연구주제 발표대회에 발표자로 
추천했다. 철수는 그 대회에서 발표를 잘했고, 심사위원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다. 
또한 자유연구주제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학생에게서 
제보가 들어왔다. 철수의 보고서 주제가 작년에 학교 외부의 대회에 제출한 주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작년에 다른 대회에 제출했던 
보고서를 구해서 읽어보았다. 보고서를 읽어보니, 이번 자유연구주제 발표 대회의 
과제물과 거의 흡사했다. 교사B는 철수의 자유연구 과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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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인간 및 동물 대상 연구윤리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IACUC(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한다. 

• 인간 및 동물 대상 연구윤리를 고려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PART 07  인간 및 동물 대상 연구윤리

1. 인간 및 동물 대상 연구윤리의 이해

> 생각열기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
밀그램의 복종 실험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심리학 연구이다. 1961년 이뤄진 
실험으로, 사회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기억과 학습에 관한 연구처럼 포장하고 
지원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은 권위에 복종하는 인간의 모습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밀그램은 참가자 중 무려 65%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전압을 올려가며 거듭 전기충격을 가했다고 보고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밀그램의 실험결과는 평범한 사람이 권위에 복종하기 위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처럼 여겨진다. 그런데 이 실험의 학문적 명성과 
무관하게 여러 가지 논란들이 불거졌다. 밀그램은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의도와 
취지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으며, 실험 역시 방법론적으로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연구 대상자들 가운데 일부는 '아무리 권위자의 권유였다지만, 
내가 아무 비판도 하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다니!'라는 충격을 받아 
PTSD까지 얻게 된 사람까지 나왔다.

   

| 질문 |   밀그램의 복종 실험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진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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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대상 연구윤리

>  인간 대상 
    연구윤리의 원칙 

밀그램의 실험은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인간과 같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할 때,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연구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특히, 의생명학, 사회과학이나 행동과학 등 다양한 연구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 상호작용이나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연구자에게 요청되는 

사항(requirement)이 바로 피험자를 존중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획하여 실천하라는 것이다. 즉, 인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피험자의 안전이 중요하므로, 그것이 과학적으로 타당성을 지녀야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밀그램은 

연구자로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천명된 뉘른베르크 강령(the Nuremberg 

Code)이다. 이 강령에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얻는 것(fully informed and voluntary consent), 연구 참여자에게 주어지는 해로움과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 연구 계획이 과학적으로 타당성을 갖는 것, 연구가 사회적 

가치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의 연구자들은 이 강령을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원칙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 모든 윤리적 고려를 다 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연구자의 행위를 

심의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놓이게 되었다. 실제로, 뉘른베르크 

강령이 나온 후에도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비윤리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연구가 시행되었다.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1974년 미 의회는 국가연구법(National Research Act)을 제정하고 생명의료 및 

행동과학 연구에서의 인간연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of Biomedical and Behavioral 

Research)의 설립을 승인했으며, 여기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 기본적인 

윤리원칙을 정의하고 또한 연구가 그러한 원칙들에 의해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보장할 

수있는 지침서를 만들도록 하였는 바, 1979년 미국 국가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벨몬트 보고서(The Belmont Report)이다. 여기서는 인간 존중(respect for persons), 

선행(beneficience), 정의(justice)와 같이 인간 대상 연구에서 지켜야 할 3가지 

기본적인 윤리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간 존중은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 참여자의 자율성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인간연구 대상자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나 스스로 판단 능력이 낮은 사람도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 존중의 원칙은 최소한 두 가지의 윤리적 신념 즉, 

※뉘른베르크 강령        

   (Nuremberg Code, 1947)

① 	충분한 정보(informedconsent)에 
기초한 동의서는 필수 
사항이어야 한다.

② 	연구에는 반드시 동물실험이 
선행되어야 한다.

③ 	위험은 반드시 예상되는 
이득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④ 	자격을 갖춘 과학자들만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⑥ 	사망이나 장애의 위험이 
예상되는 연구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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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인정에 대한 요구’와 ‘자율성이 부족한 인간에 대한 보호의 요구’를 하나로 묶고 

있다.

둘째, 선행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연구 참여자에게 위험을 최소화하고 연구 참여자와 

사회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에 대한 

이익을 증대시키면서도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보통 선행이라는 용어는 엄격한 의무를 넘어서는 친절, 또는 자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이 보고서에서 선행이란 하나의 의무로 이해될 수 있는 바, ‘해를 입히지 

말 것’과 ‘가능한 한 이익을 극대화하고 가능한 한 해악을 최소화 할 것’이라는 두 가지 

일반적인 규칙이 상호보완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셋째, 정의는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자의 이익과 부담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고 

연구에서 취약한 대상자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아야 함을 요구한다. 즉, 연구 

참여자는 정신 지체 여부나 민족, 성별, 또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두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연구에 수반되는 이익과 위험도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다음의 예를 통해 정의가 인간 

대상 연구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선정이 특정 

계층(생활보호대상자, 소수 민족과 특정 인종, 또는 시설 수용자 등)이 연구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단지 시간이 많고 처지가 어려우며 

조종하기 쉽다는 이유로 체계적으로 선택된 것은 아닌지의 여부를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  사회과학 및 행동과학 

분야 인간 대상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원칙 – 

유네스코 가이드라인

첫째, 연구대상자의 복지, 존엄 
및 프라이버시, 이익은 항상 
보호되어야 하며, 해당 집단과 
장소의 문화에 친숙해야 하며, 
또 존중해야 한다. 
둘째, 모든 연구대상자에게는 
자유롭고 충분히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셋째, 연구대상자는 어떤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하며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고지 받아야 한다. 
넷째, 연구 참여에 있어서 
강제는 없어야만 한다. 
다섯째, 연구대상자의 정보에 
대한 완벽한 비밀유지와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연구대상자는 제공될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과 관련해 어떤 
제한에 있어서도 고지받아야 
한다.

>  동물 대상 연구윤리 연구윤리의 적용 대상은 인간에 국한되지 않고 동물로 확장되고 있다. 동물은 

의생명과학을 비롯하여 과학과 공학 등의 연구에서 실험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험동물을 활용한 연구는 생명공학 및 의학 부분에서 생체 기관 등의 작용에 대한 

학문적인 이해, 질병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 그리고 식품과 화장품 등 실생활 분야에서 인간의 건강에 유해성 야기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물실험의 유용성이 확인되면서, 각종 연구에 이용되는 실험동물 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 수는 2008년 자료에 근거하더라도 

이미 대략 1억 마리를 넘어섰다. 특히 국가적 차원의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목적으로 한 신약개발연구 등의 확대로 인해 

실험동물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동물실험의 다양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동물실험은 기본적으로 해당 

실험과정에서 동물이 겪게 되는 극심한 물리적, 심리적 고통 등 비인도적인 처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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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R 원칙 동물 일반에 대한 윤리적 관심사가 높아지고 시민의 동물에 대한 윤리적 의식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동물실험의 비인도적인 과정이 대중에게 드러나게 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은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서구 각국에서는 동물 복지에 관한 입법 사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예로, 동물의 

복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비교적 강했던 영국의 경우 1876년에 최초로 동물 

학대에 관한 법률(Cruelty to Animal Act)을 입법화하였고, 1933년에는 독일이 

동물보호에 관한 법률(Reichstierschutzgesetz)을, 1966년에는 미국이 실험동물 

복지법(Laboratory Animal Welfare Act)을 제정하였다. 이처럼 실험동물에 대한 

시민의 윤리적 의식의 발전이 법률로 제도화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서구에 비해 제도화가 비교적 늦게 이루어졌지만,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모든 동물실험 수행자들이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 즉 ‘3R 원칙’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실험동물을 보호하고, 연구의 

신뢰도와 품질을 향상시켜 생명의 존엄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3R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동물실험의 대체 사용방법 강구(Replacement): 동물실험을 수행하지않고도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으로 동물실험을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조직배양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모의실험기법이 발달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할 방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을 하더라도 고통의 정도가 

낮은 하등한 동물 종으로 실험이 가능하다면 고등동물 종을 하등동물 종으로 

대체한다.

 ②   실험동물 사용 수 축소(Reduction): 가능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이는 

것으로, 보다 적은 수의 동물을 사용하여 이에 상응할 만한 정보를 얻거나, 동일한 

동물수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자료와 결과를 얻을 만큼의 수는 사용되어야 한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실험설계만이 윤리적으로도 허용될 수 있다.

 ③  실험동물의 고통 최소화(Refinement):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없어 최소한으로 

동물을 이용할 경우 동물에게 가해지는 비인도적 처치의 발생을 감소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실험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험설계, 실험방법 

등을 개선하여 동물실험의 필요성을 줄이는 동시에 동물에 가해지는 고통을 

동물실험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한 오늘날 동물에 대한 도덕적 고려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지닌 

사람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할 때, 실험동물에 대한 윤리적 고려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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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킨다. 적절한 진통제와 마취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를 시키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위생적인 환경과 충분한 먹이, 

충분한 공간,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  동물 대상 
    연구윤리의 쟁점 

3R은 실제 동물실험의 설계와 진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복잡한 적용상의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체로 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도화의 문제는 

제도에 대한 형식적 준수만으로 윤리적 소임을 다했다는 착각을 낳는 데 있다. 특히 

연구자들 중 일부는 동물실험계획서를 통과한 경우 자신의 윤리적 책임을 면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실험동물의 수와 절차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바꾸기를 선호한다. 또한 그들은 동물실험의 대체 가능성 검토를 한두 가지 연구문헌 

데이터뱅크에 몇 가지 주제어 검색만을 함으로써 형식적인 수준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은 때로 이러한 절차가 한정된 기간에 종료되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할 때 연구를 방해하거나 지체되게 만든다고 불만스럽게 보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자들은 동물실험을 대체할만한 방법들의 적절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경우가 

있다. 하물며 적절한 데이터나 신뢰할만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한 얼마나 많은 동물을 줄이는 것이 실험 결과의 유의미성을 

해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갖기 어려운 경우를 접하게 된다. 그 

밖에도 감각능력이 떨어지는 동물로 대체하거나 하등한 동물로 대체하는 것이 

윤리적인지, 동물에 대한 잔인한 취급이 객관적으로 판정 가능한 것인지 의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현재 동물실험윤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분석이 절실하며, 실제 동물실험 과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내에도 동물에 대한 윤리적 태도가 성숙해가고 있는 만큼,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방향이 공적인 차원에서 공유되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희생당하는 실험동물이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 동물실험의 효과성 논란 - 

    <탈리도마이드> 사건

1953년 독일에서 개발된 
진정제 ‘탈리도마이드’가 
사상 최악의 부작용 사태를 
일으켰다. 이 약이 인기 있었던 
이유는 동물실험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개, 고양이, 쥐, 햄스터는 물론 
닭까지 이 약의 개발을 위한 
실험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평가됐던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탄생한 탈리도마이드는 복용한 
임산부들이 기형아를 출산하는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 출처: 한겨레 21,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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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실험 관련 보도 자료

<‘인공 눈’ 삽입 실험한다며 멀쩡한 비글 눈 뽑고 안락사 시킨 △△대 연구팀>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국제 학술지에 실은 논문을 두고 국내외에서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가 목적과는 별개로 내용이 잔혹하고, 실험에 사용된 동물의 고통을 
줄이려는 적절한 조치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최근 논문의 철회‧표절을 감시하는 
사이트 ‘리트랙션 워치’는 학술지 플로스원이 △△대 연구팀의 논문에 ‘윤리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재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플로스원은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 눈이 기존의 적출 방법보다 임상적으로 유용한지,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무 문제가 없는 개를 사용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했다. 

문제가 된 논문은 △△대 ◯교수팀이 작성한 논문 ‘3D프린팅을 활용한 맞춤형 개 인공 
눈: 예비연구’다. 이 연구는 비글 암수 두 마리의 한쪽 눈을 각각 적출하고, 그 자리에 
인공 눈과 안와임플란트를 넣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인공 눈에는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콘택트렌즈가 부착됐다. 실험에 쓰인 개는 모두 안락사됐다. 이 논문은 
△△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쳤고 플로스원 내부 리뷰를 거쳐 게재됐으나, 
이후 윤리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논문에 이 연구의 목적으로 “맞춤형 인공 눈이 미적으로도 훌륭하다”, “눈이 
적출된 개의 얼굴은 아름답지 못하다”고 적어놨다. 다만 플로스원 홈페이지에 “연구 
동기가 단순히 미용 용도라면 개 두 마리를 희생시킨 연구 방법이 정당화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단순히 미적인 부분만을 위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수는 “개 눈을 적출하면서 지금까지 단순 봉합 시 혈종이 생기거나 적출한 
부분이 함몰될 수 있어 안와 임플란트 수술을 해왔다”며 “수술 시 실리콘 등을 사용해 
왔는데 염증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국일보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재료가 기존 재료보다 이물 반응과 염증반응이 적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음에는 인체용 의안 개발로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일보, 2021. 1. 22.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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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IACUC(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의미와 역할

> 생각열기
대학원생 이◯◯씨는 시선추적장치를 활용하여 초등학생의 그림책 읽기 
양상을 분석하는 논문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으로 초등학생 20명을 
섭외중이다. 요즘 최신의 시선추적장치는 일종의 ‘바(bar)’ 형태로 제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선추적장치를 초등학생의 몸에 부착하지 않고도 그림책 읽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런데 논문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 섭외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또한 그림책의 
내용이 초등학생들에게 심리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서술이 반드시 필요함을 요구받았다.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지도교수는 연구 수행 여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전혀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부분들이 문제로 지적되자, 
이◯◯씨는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다. 이◯◯씨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  IRB(기관생명윤리
위원회)의 의미와 
기능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은 한마디로 연구자가 인간 대상 연구를 할 때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 대상 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학문 분야를 막론하고 이 법의 취지와 목적,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잘 준수해야 한다. 생명윤리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보하고 

인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함은 물론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법되었다. 이 법은 종전의 배아 및 

유전자 등에 한정된 생명윤리정책을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대한 연구로 확대하였다는 

점과 생명윤리와 관련된 다른 입법의 지도 원리로서 기능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생명윤리법 제3조는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벨몬트 보고서를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국제적 지침의 핵심적 내용인 연구대상자의 

인권 및 복지의 우선적 고려, 자율성 존중, 충분한 정보에 의한 자발적 동의 확보, 안전 

확보 및 위험의 최소화 등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생명윤리법에 의하면, 모든 인간 대상 연구와 인체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사전 심의 및 

서면 동의가 의무화되었다. 생명윤리법 15조 1항을 보면, “인간 대상 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 대상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고 되어 있어, 이제는 의‧생명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및 

행동과학(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SBR) 분야의 모든 인간 대상 연구는 

IRB의 사전 심의를 받고 연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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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B의 심의 절차와 
항목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연구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 연구가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동물실험이 포함된 연구가 그 대표적인 것으로 

별도의 계획서를 IRB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구에 속하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만일 자신의 연구가 IRB의 승인이 요구될 때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도 인간 대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인간 대상 연구의 범위와 인간 대상 

연구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IRB의 심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을 하면 제출 서류에 대하여 행정 점검을 한다. 행정 점검 후에 미비한 

부분을 연구자에게 수정요청을 하고 연구자가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기관위원에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일반적인 심의절차는 아래와 같다. 연구자는 IRB 심의 

후에 승인을 받으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 수행 동안에 승인받은 

계획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변경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 수행을 종료하면 

종료 보고를 해야 한다. IRB의 심의 절차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수행하는 대학 및 전문연구기관 등은 IRB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IRB를 

등록해야 한다.

IRB에서는 ①심의(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 정보 보호 대책), ②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③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④취약한 연구 대상자 등의 

보호 대책 수립, ⑤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보다 IRB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IRB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 

개개인의 안전, 권리 그리고 복지를 해당 연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탄생하였다. 이 

제도는 단순하게는 일차적으로 연구 자체보다는 연구 참여대상자의 보호와 권익을 

우선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IRB가 연구계획을 심의할 때 과학적 

타당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연구의 과학적 타당성 심의의 방향이나 목적은 

해당 연구에 참여하게 될 연구대상자를 과학적으로 아직 그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연구로 인하여 노출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

※  IRB 심의 면제 인간 대상 

연구의 요건

･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개인식별정보 수집 기록 안함 + 
비침습적 조작 + 취약자 불포함

･ 	개인식별정보 수집 기록 안함 + 
단순접촉/관찰 + 취약자 불포함

･ 	개인식별정보 수집 기록 안함
+ 법적 판매 허용 식품 + 
취약자 불포함

･ 	개인식별정보 수집 기록 안함
+ 법적 안전 기준에 맞는 
화장품 + 취약자 불포함

･ 	개인식별정보 수집 기록 안함 
+ 연구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수집기록 안함 

  + 취약자 불포함
･ 	개인식별정보 수집 기록 안함 
+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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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IRB 심의를 받으려면 기본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각 기관마다 준비해야 

하는 기본 제출 서류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① 연구계획서 ② 설명문 및 

동의서 ③ 연구에 이용하기 위해 연구대상자로부터 얻는 정보의 목록 ④ 연구대상자 

모집관련 문서 ⑤ 위원회에 의해 요구되는 보고서나 그 외의 양식 ⑥ 연구자 이력서 ⑦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 ⑧ 연구자의 생명윤리준수 서약서 등이다. 

>   IRB 심의를 위한 
     연구계획서 작성 시  
    고려사항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안전, 권리,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IRB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심의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여 연구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RB 심의를 위한 연구계획서 작성 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연구대상자에 대한 존중과 안전에 대한 확보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한다. 즉, 연구 계획서(protocols)는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사회적 가치가 있는 연구가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즉, 실험은 재현 

가능하고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연구자들은 

편견을 제거하고, 이익상충을 밝히거나 피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연구자는 정신적,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연구대상자의 존엄성과 가치가 크게 침해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해서는 안 되며, 연구 중에도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때는 즉시 연구를 

[그림] IRB 심의 진행 절차

서류작성(연구책임자)

행정점검

제출서류 미비시 수정요청

정규심의/심속심의

심의신청

접수완료

결과통보 보완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승인 반려승인

연구진행중 과제관리

연구시작 재심의 신청 재심의 신청 재심의 신청연구시작

종료/결과보고

종료/결과보고

심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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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해야 한다. 연구자들은 사소하거나 낭비적인 연구에 인간 대상자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한 후 자발적인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받고 이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대상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기 위해 제공되는 설명문은 연구목적, 연구내용 

및 절차, 연구기간, 위험과 이익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명확하면서도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연구대상자가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 연구자들은 법적으로 권한을 가진 대리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구대상자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 어떤 이유로든 참여 

철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째, 인간 대상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정의의 원칙에 맞게 인종이나 성, 

문화집단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차별이 없어야 하며, 그에 따라 연구 참여시 위험과 

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또한 취약한 계층의 연구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처해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한 고려와 배려를 해야 한다. 

이를테면, 태아나 영아 그리고 청소년, 노인이나 환자, 죄수나 군인 등 시설 수용자나 

연구원 등은 그들이 속한 조직에서의 관계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우해야 한다.

넷째, 연구대상자에 대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기밀 유지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연구인 비침습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사회과학 

및 행동과학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자율적 존재로서 연구대상자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개인정보 주체로서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물론 동의를 받을 때 

연구목적과 방법, 획득되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사용기간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이외의 사용 및 제3자로의 이전을 하게 될 때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목적이 달성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중에서 공개되거나 노출되었을 때 연구대상자의 사생활 침해가 현저하다고 우려되는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성적 경향, 질병 등의 민감정보는 가급적 수집하지 않은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수집되어야 한다면 수집 및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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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CUC(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의미와 기능

>   IACUC의 심의 기준

2008년 1월 27일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은 이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 대상 기관은 국‧공립 및 국책연구기관, 

대학, 의료‧의약, 바이오산업체, 민간기업 등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되는 

동물실험시설이다. 실험동물은 실험에 사용되는 모든 동물이 해당되지만, 특히, 

포유류와 조류 등이 중심이 되고 최근에는 파충류와 양서류 등도 자주 실험에 이용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실험에 사용되는 모든 척추동물이 해당된다.

위원회의 기능은 (1) 동물실험 시설의 실사 (2) 동물관리 및 사용 프로그램, 동물실험현황의 

평가 (3) 연구‧시험‧교육용 동물사용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서의 심사 (4) 동물실험시설 

기관의 장에게 보고서 제출의 역할이 있으며, 동물실험계획서의 심사 과정은 아래와 같다.

IACUC의 심의 기준은 3R 원칙에 기반한다. 즉, 동물실험의 대체, 사용동물 수 감소, 

실험방법의 개선 측면에서 연구자의 동물실험계획서를 심사한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동물실험의 계획은 완벽한 준수를 기대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무리인 것처럼 보인다. 다만, 최대한 동물실험의 원칙을 준수하되, 인간의 

잠재성과 자율성에 근거하며, 종차에 따른 각기 다른 역할을 인정하고, 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대한 법률을 지키며 동물실험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3R에 기반하여 

IACUC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  동물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의 자격요건

• 특정 동물 종을 다루는 숙련도
• 			통증을 경감하는 방법에 대한 
숙지

• 수술적 조작에 대한 숙련도
• 멸균적 기술 숙련도
• 통증 관리 숙련도
• 안락사 숙련도
• 수술 전과 수술 후 관리
• 		필요시 동물실험 공인 자격증
(실험동물기술사 등)

• 생물안전 및 실험실 안전 교육
• 			관련된 규칙과 규범에 대한 지식
• 			산업보건 및 안전 프로그램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program) 이수

• 			실험동물시설내 이용자 교육과
정의 이수

• 안전 관련 교육 비디오 시청

[그림] 동물실험계획서 심사과정

* 출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가이드 북(11-1541002-000025-01)

신규 동물실험계획서 신청 조건부 승인 과제 또는 과제변경 계획서

동물실험계획서 사전검토: 위원회 간사 보완 또는 변경 내용 사전 검토

지명 심사 위원 선정(1~2명) 및 의뢰 지명 심사 위원에게 내용 발송

지명 심사 결과를 위원 전체에게 발송

위원 전체 평가 결과 취합 위원 전체 평가 결과 취합

심사결과 연구부서에 통지

원안승인‧조건부 승인(과반수 위원)‧
보완 후 재심‧불승인

원안승인‧조건부 승인(과반수 위원)‧
보완 후 재심‧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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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복지

•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동물복지란 ‘동물이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고통, 
두려움, 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을 의미함. 

• 	동물복지를 위한 5가지 자유
① 	배고픔, 영양불량, 갈증으로 

부터의 자유
②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③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④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⑤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 	실험동물의 안락사도 동물복지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 

IACUC의 심의 사항

• 동물실험의 필요성
• 동물실험의 대안방법(Alternatives) 검색 및 적용 여부
•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통증(pain and distress)의 정도
•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 여부
•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 감소 방안 및 그 적정성 여부
•「동물보호법」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규정 준수 여부
•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 이수 정도
• 	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동물실험계획 심의의 첫 번째 단계는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동물실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이다. 동물실험을 통해 얻는 과학적‧사회적 이로움이 동물에게 주는 

고통과 피해보다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당성(과학적 정당성)이 확보(Harm-

Benefit Analysis)되므로, 연구자가 제시한 연구목적 및 동물실험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당 동물실험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기관 내 연구과제선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연구과제의 수행에 포함된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연구과제 

수행결과 얻을 수 있는 과학적 이점(merit)에 대한 검토보다는 해당 동물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동물에게 고통이나 통증을 수반하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동물 

이용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동물실험 대안방법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심의 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대부분의 위원회 또는 

위원들이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가장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정보출처(Database)를 검색하는 방법인데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구자는 동물실험계획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동물은 고통과 통증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험동물의 고통과 통증을 

경감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연구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한, 연구에 

있어서 동물의 이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책무이다. 위원회는 그들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모든 동물이 인도적으로 사용되고 국내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부합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동물은 과도한 육체적 구속, 통증, 충격, 

상해, 고온, 저온, 감염, 부적당한 사회적 집단화 등을 내포하는 유해한 육체적, 사회적 

및 환경적 인자의 영향을 받았을 때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스트레스 반응이 

유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자에 의한 고통은 동물의 생리상태를 크게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목적하는 연구 활동을 방해하고, 동시에 실험결과를 

심하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실험자 자신이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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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자들을 적극 배제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보정과 마취는 동물복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재현성 있고 신뢰성 높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적절한 보정은 동물에게 주는 고통과 

불쾌감을 현저히 경감시키고 실험 조작을 용이하게 하며, 실험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보정의 좋고 나쁨은 경험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경험이 

적은 실험자는 우선적으로 그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 무마취하에서 고통이 

수반되는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이러한 

실험계획을 승인하였다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전문수의사의 지도하에 실시하도록 

한다. 한편, 다수의 마취제가 향정신성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실험 중인 동물은 질병, 물리적 방법(외과적 수술이나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운동실험 

등), 독성투여 등에 의해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동물이 

겪게 되는 고통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실험을 일찍 종료하는 시점이 ‘인도적 

종료시점’이다. 가장 이상적인 종료시점은 동물에게 통증과 고통이 시작되기 전에 

실험을 종료하는 것이다. 반면에 연구자는 ‘동물의 죽음’을 종료시점의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

‘안락사’란 동물에게 고통을 오래 부여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단시간에 의식을 

소실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그 어원은 그리스어의 ‘eu(good)’와 

‘thanatos(death)’에서 유래되었다. 실험이 종료된 후 질병 또는 고통으로부터 회복될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실험동물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야 한다. 

다만 귀중한 야생 및 야생유래의 동물 종에 있어서는 실험목적에 적합하고 동물에게 

과도한 고통을 부여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해서 병용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실험대상 

동물 중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제5항에 따라 동물실험이 끝난 후 

또는 실험이 중단된 후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특히 동물실험이 끝난 동물을 분양 할 때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개 

이외의 동물 종을 분양할때에도 유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인간 대상 연구의 비윤리성을 다룬 영화 – The Stanford Prison Experiment

이 영화는 사회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르도(Philip 
Zimbardo)의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되었다. 심리학 관련 교과서 및 서적에 거의 반드시라 
해도 좋을 정도로 기술되며 실험에 대한 연구, 비판, 그리고 
사례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후 실험의 윤리성의 
수준을 두고 심리학계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다. 연구자는 
교도소의 상황을 알기 위해 이 실험을 생각했지만, 실험은 
시작하자마자 실험 관리자들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다른 
방면으로 흘러갔다. 이 영화는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에 
대한 정확한 고증을 토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적 문제를 잘 보여준다.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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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IRB 및 IACUC 관련 참고 사이트

○ 공용위원회 e-IRB(https://public.irb.or.kr)

공용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심의를 신청하고 그 심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 기관위원회정보포털 교육시스템(https://edu.irb.or.kr)

공용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안내 및 제공하고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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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해봅시다

IRB 및 IACUC 심의를 위한 연구 계획서 작성

3. 실습하기

1) 연구배경

선행 연구 등 연구 배경과 연구의 정당성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연구에서 제기된 윤리적 문제나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 그 문제나 고려사항을 
어떻게 다룰 지에 대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2) 연구목적

인체유래물을 조사·분석하여 얻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연구로 인해 의도하는 가설이 있다면 
설명하고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3)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담당자의 성명과 직명 실제 연구가 수행되는 기관의 기관명 및 주소를 기술

4) 연구기간 예상되는 연구의 소요 기간(승인일로부터 ~ 00년 00월 00일 
또는 00년 00개월)을 기록합니다.

5) �인체유래물 등 수집방법

① 	연구를 위해 수집되는 인체유래물 등의 수집방법과 특성, 
수량 및 인체유래물 등 외에 기증자에 대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 및 임상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기술합니다.

② 	인체유래물 등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는 
경우, 그 제공기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물질양도각서(Matarial Transfer Agreement, MTA)를 
제출합니다.

6) 연구기관 연구를 직접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설명을 기술합니다.

7) 연구대상자 동의
직접 채취하는 경우, 인체유래물기증자에게 제공되는 동의서 
및 연구 관련 정보를 기술하며, 타 기관에서 제공받는 경우, 
제공기관에서 동의 획득 여부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8) 연구방법 인체유래물로부터 조사·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의 내용과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9) 평가항목 위에서 기술된 연구방법(인체유래물로부터 조사·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의 종류와 그 함의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10) �인체유래물 보관 및 
폐기 방법

연구를 통해 얻어진 인체유래물의 보관 및 폐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11) 참고문헌 연구계획을 위해 참고한 문헌을 모두 기록합니다.



141

예비교사를 위한 연구윤리

연구제목: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담당자의 성명과 직명

4) 연구기간

5) �인체유래물 등 수집방법

6) 연구기관

7) 연구대상자 동의

8) 연구방법

9) 평가항목

10) �인체유래물 보관 및 
폐기 방법

1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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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해봅시다 

인간 대상 연구윤리를 고려하여 교사의 입장에서 실험계획서에 대한 피드백 작성하기

연구 주제 온도 자극을 통한 국소적 통증 완화제 개발에 대한 탐구

실험 방법

피실험자의 왼쪽 손목 안쪽 부위에 4cm*4cm 면적으로 Capsaicin 
Cream을 도포하여 통증을 주었다. 피실험자가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면 
피실험자에게 안대를 씌우고 수돗물을 1~43℃까지 1℃ 간격으로 온도를 
맞추어 놓는다. 멸균 가아제를 온도를 맞춘 수돗물에 10초간 담근 후 
피실험자의 청양고추 용액 도포 부위에 붙인다. 그 후, 스톱워치로 통증이 
다시 생겨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실험을 2번 진행한 후 
평균값을 내어 기록한다.

실험 순서

1. 사람에게 통증을 유발하는 방법을 찾는다.
2. 국소적 통증이 완화되는 가장 적절한 온도 자극을 탐색한다.
3. 	온도 자극을 통한 국소적 통증 완화제를 제조할 재료를 탐색한다.
4. 	선정한 재료를 적절하게 배합하여 통증에 효과적인 통증 완화제를 

제조한다.

【실험계획서에 대한 검토 의견】

【수정 및 보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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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해봅시다 

영화를 보고, 동물실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 말하기

<줄거리>
4월 24일,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Save Ralph>의 
한국판이 공개된다. 이는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IS)이 동물실험 반대를 
촉구하기 위해 제작한 단편 영화다. 할리우드 감독 
스펜서 서저와 손잡고 스톱모션 방식으로 촬영했다. 
작년 미국, 남미, 캐나다 등에서 선공개되었고,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화장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실험실에서 테스터로 
일하는 토끼 ‘랄프’는 한쪽 눈이 멀고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 끔찍한 실험에 고통받은 결과이지만 단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엄마, 아빠는 
물론 아들, 딸까지 모두 이러한 실험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도 눈과 등에 매일 화학물을 주입당하며 
인간을 돕는 실험이 기쁘다고 말하는 랄프. 
‘랄프를 구해줘’ 영화의 한국어 버전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https://www.youtube.com/
watch?v=I3tta73m6Vg).

【영화를 감상한 소감】

【동물 실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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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해봅시다

인간 및 동물 대상 실험의 비윤리성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활동 구안하기

활동명

활동목적

활동 내용

기대하는

교육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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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연구윤리를 이해하고 학습윤리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학습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알고 이를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PART 08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연구윤리

1.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연구윤리

> 생각열기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연구윤리는 학교기관 및 학습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습윤리의 바람직한 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배움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성과물에 대해서도 연구윤리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과제작성, 
발표자료 제작, 협동학습, 시험 등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연구윤리가 전문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영역이었다면, 학습윤리는 모든 학습자들이 
지켜야할 내용이다. 예를 들어, A수업에서 제출한 과제물을 B수업에서도 제출하여 
성과로 인정받는 것은 중복제출로서 학습윤리가 위배된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례와 같이 학생이 제출한 결과물이 모두 학생으로부터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라면, 학생이 수업시간에 성취해야하는 과정을 모두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을까? 결과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학생의 성과는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 그림출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2013), 
학습윤리가이드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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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를 위한 연구윤리

>   학습윤리의 개념

>     학습윤리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사례: 표절

교수‧학습 과정에서 지켜야할 윤리는 학습윤리라고 한다. 연구윤리는 주로 

전문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 혹은 교수가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배움의 과정과 결과로서 윤리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이를 

학습윤리라고 표현한다. 연구의 과정에서 필요한 윤리적인 태도와 행동을 

연구윤리라고 한다면, 학습윤리는 일련의 학습과정 전반에 요구되는 윤리이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발표자료를 작성하거나 과제물을 제출하고 협동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등 모든 학습활동에서 활용되는 윤리를 학습윤리라고 설명한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2013)에서 발간된 「학습윤리 가이드」에서는 연구윤리*와 

구분하여 학습윤리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전제로 하며, 지식의 습득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학습윤리의 필요성>

① 대학에서 학문을 탐구하는 목적이 바로 진리 추구이기 때문이다.

② 정직한 학습활동만이 학습능력을 배양해주기 때문이다.

③ 	우리가 학문을 탐구하면서 익혀야 하는 것은 다양한 학술적 지식만이 아니라 학문하는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이다.

④ 정직하지 않은 학습행위는 공정한 평가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절은 연구윤리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면서, 학습윤리에서도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윤리위반의 사례이다. 표절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저작물 혹은 아이디어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며 직접 제작한 것과 같은 

표현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동이다. 학습과정에서도 표절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모습으로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작성해야하는 결과물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이미 작성한 것을 허락없이 가져와 사용하거나 마치 본인이 작성한 것과 같이 

평가를 받는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발간한 「학습윤리 가이드」에서는 

학습윤리의 표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연구윤리

연구윤리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말함.
* 출처: 연구윤리란 무엇인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용

다른 사람이 이미 작성한 것을 
허락없이 가져와 사용하여 마치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여겨지게 
하는 것은 표절임.
선행연구 등 이전에 수행된 
결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용표기를 통해 적법한 형태로 
활용해야함.

유형 내용

다른 사람의 글 도용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 일부 혹은 전부를 가져와 
자신의 글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짜깁기 여러 문헌에서 가져온 글의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이리저리 엮어 
마치 자신의 글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아이디어 도용 다른 사람의 고유한 생각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가져와 쓰거나,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가져와 쓰는 행위

표, 그래프, 데이터, 
그림 등의 도용 출처의 제시 없이 표, 그래프, 데이터, 그림 등을 가져와 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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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연구윤리

>   학습윤리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사례: 
     위‧변조

연구윤리에서 설명하는 변조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연과학분야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험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변경시키거나 누락시키는 등의 행위를 셜명한다. 위조는 변조와 달리 

없는 데이터를 마치 있는 것과 같이 허위로 만들어내고 거짓으로 결과를 만들거나 

제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위조와 변조는 각각 분리되어 활용되기 보다 동일한 

상황에서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연과학에서는 현상의 타당함을 

설명하기 위해 데이터를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에는 연구의 전체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학습윤리에서도 변조는 종종 나타나는 연구윤리 위배의 현상이며, 4가지로 

정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문헌자료 왜곡이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선행연구 분석 및 

다른 연구의 결과에 대하여 연구자가 의도한 내용 및 목적과 달리 전체 혹은 부분을 

변경하여 글을 쓰거나 표현하는 태도이다.

둘째, 연구 데이터 누락이다. 계획한 실험연구에 대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을 

때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킴으로써 연구결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연구 방법 조작이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혹은 연구 

결과에 대하여 실제 수행하지 않은 연구과정을 마치 실시한것과 같이 제시함으로써 

조작하는 것이다.

넷째, 연구 데이터 조작이다. 연구결과가 연구가설 및 목표에 일치되지 않는 경우 

데이터의 일부 혹은 전체를 조작하여 마치 연구 데이터가 정상적인 연구활동에서 

수집된 것과 같이 활용하는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2013)에서 발간된 「학습윤리 가이드」에서는 위조에 대해서 

“실험이나 관찰, 혹은 조사 등을 통해 얻은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결과를 

만들어내어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행위”라고 설명하며 4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자연과학 연구에서 실험, 관찰, 시뮬레이션 등에 의하지 않고 허위로 결과 혹은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행위

둘째, 사회과학 연구에서 설문 응답자의 응답내용을 꾸미는 행위

셋째, 책을 읽지 않고 읽은 척하거나 책의 일부만 읽고 전체를 다 읽은 것처럼 꾸미는 

행위

넷째,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을 경험한 것인 양 꾸미는 행위

변조의 4가지 사례 중에서 학습윤리에서는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수행되는 연구라는 

측면에서 허위로 결과를 얻은 행위와 함께, 책을 읽고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과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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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를 위한 연구윤리

>   학습윤리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사례: 
     과제물 구매 및 양도

과제물 구매 및 양도

과제물은 수업 활동 참여에 
대한 정당한 결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과제물을 
구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수업활동에 참여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구매한 것이나 
양도 받은 것으로 평가를 받는 
것은 심각한 부정행위임을 
명심해야 함.

제출하거나 수업에서 토론으로 참여하는 경우, 책의 일부 요약문만을 읽고 마치 다 

읽고 참여하는 모습으로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위조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습활동 및 과제로서 학생들이 경험에 참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출해야하는 

성과물에 대해 마치 경험한 듯이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도 변조의 사례다.

학습활동의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과제 수행의 

결과는 과제물로 구체화되며 과제물을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과제가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고 평가를 받게 된다. 과제는 학습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학습자가 

실제 수행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는 것은 학습과정이 누락되었음을 의미하며, 

정당하지 못한 평가과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학습윤리 

위배 사례이다. 이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2013)에서 발간된 「학습윤리 

가이드」에서는 “과제물 구매 및 양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자신이 직접 과제물을 작성하지 않고, 인터넷 과제물 판매/대행 사이트에서 

구매한 과제를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하여 제출하는 행위

둘째, 자신이 작성한 과제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과제물을 양도 받아 

제출하는 행위

셋째,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과제를 자신이 수행한 것처럼 속여 과제물을 제출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부정행위임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습윤리 가이드북에 제시된 과제물 제출 전 체크리스트>

① 이 과제물은 내가/우리가 직접 연구하고 작성한 것이다.                     

② 인용한 모든 자료(책‧논문‧인터넷 자료 등)의 인용표시를 바르게 하였다.  

③ 인용한 자료의 표현이나 내용을 왜곡하지 않았다.                             

④ 정확한 출처 제시 없이 다른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를 가져오지 않았다. 

⑤ 과제물 작성 중 도표나 데이터를 조작(위조 혹은 변조)하지 않았다.          

⑥ 과제물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거나 구매하여 제출하지 않았다.              

⑦ 이 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공동 제출자로 명기하지 않았다.   

⑧ 이 과제물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교과목의 과제물로 제출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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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연구윤리

>   학습윤리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사례: 
     중복제출

>   학습윤리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사례: 
     협동학습에서의 
     무임승차

중복제출은 A수업을 위해 작성 및 이미 제출한 과제물을 B수업에서도 제출하여 

평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학습활동으로 부당한 이중의 이득을 얻는 

것은 학습윤리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혹은 하나의 과제물을 쪼개어 

세부 과제로 만들어 제출하거나, 여러과제를 짜깁기하여 제출하는 과제물은 모두 

중복제출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2013)에서 발간된 

「학습윤리 가이드」에서는 “중복제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이미 제출한 과제물의 일부를 다른 과목에서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정, 

짜깁기하여 제출하는 행위

둘째, 다른 수업에서 이미 제출했던 과제물을 마치 새로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는 행위

위 2가지는 하나의 학습활동으로 이중의 이득을 취하려는 비윤리적인 행위임

학습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업에 참여를 독려하게된다. 협동학습은 교수‧학습의 대표적인 학습자 조직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많이 활용되는 형태이다. 그러나 협동학습에서 추구하는 모둠별 

목표는 팀이 수행을 완료하면 모든 팀원이 함께 성취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팀의 활동에 실제적으로는 

참여하지 않고 성과만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을 무임승차라고 한다. 협동학습에서의 

무임승차는 학습의 효과를 저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습윤리에서도 위배되는 

내용이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2013)에서 발간된 「학습윤리 가이드」에서는 

협동학습에서의 무임승차에 대해 “협동학습 과제 수행에 참여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참여자가 다른 수행자와 함께 과제물에 이름을 

올리는 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2013)에서 발간된 「학습윤리 가이드」에서는 무임승차의 

유형에 대하여 크게 두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① 정말 아무런 역할이나 기여도 하지 

않은 경우, ② 시늉만 할 뿐 실제로는 팀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 제시된 학습윤리 가이드의 무임승차 유형>

①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먼저 연락을 
취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전화를 피하거나 문자 메시지에 답신을 하지 않아 
자신에게 돌아올 일이 남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② 			모임에 자주 빠집니다. 모임에 불참하면 일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에도 문제를 일으켜 상호협력을 어렵게 합니다.

무임승차

학습활동에서 모둠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협동을 
통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몇 명의 학생들이 
이끌어나가는 과정에서 단지 
모둠원이라는 이유로 함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학습윤리의 위배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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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의 사정을 내세워 팀의 일을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팀의 일보다 개인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 과제 진행을 더디게 하고,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④ 			맡은 일을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협동학습에서 누군가 
자기가 맡은 일을 완수하지 않으면 과제가 다음 단계로 진전되지 않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⑤ 			쉽고 편한 일만 하려고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팀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팀장 등 
구성원 한 두 사람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⑥ 			자신이 맡은 일을 해도 시늉만 하는 데 그칩니다. 이런 학생이 내놓은 결과물은 
협동학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 결국 다른 구성원들이 그 작업을 
다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⑦ 			팀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에는 관심이 없고 최소한의 공헌으로 결과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학생은 팀과제 일정 계획, 목표 설정, 의견 제시 등에 있어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합니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 제시된 성공적 팀과제 수행의 조언>

① 학습목표의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 분담에 참여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② 			팀과제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맡은 일뿐 아니라 전체 과제에 대해 책임을 함께 
지는 것임을 인식한다.

③ 팀과제를 할 때에는 협동학습 규칙을 동료들과 함께 만들고 이를 준수한다.

④ 팀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회의록을 작성한다.

⑤ 				협동학습에서는 동료와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함을 알고, 동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에 대한 비판도 수용한다.

⑥ 			자신의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미리 이야기하여 도움을 청하거나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⑦ 팀과제 수행 중에는 낙오자가 나오지 않도록 서로 독려하고 끌어준다.

⑧ 협동학습의 진행에 심각한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는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⑨ 			팀과제를 마무리하면서 협동학습의 좋았던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후의 협동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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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윤리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사례: 기타

     (대리출석, 무단조퇴, 
     시험부정행위)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윤리의 사례로서 대리출석을 대표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하기 

위해 다른 학생이 대신 출석을 참여하거나 응답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도록 하는 것은 

수업활동에서 대표적인 학습윤리 위배 사례이다. 무단조퇴는 대리출석과 달리 수업이 

진행 되는 중간에 강의실에서 떠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출석 체크 이후에 

무단으로 자리를 비워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의미한다. 시험부정행위는 

시험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몰래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시험장에 배치하거나 

다른사람의 시험지를 보고 베끼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정상적으로 

수업활동에 참여하고 과제물을 제출하거나 출석에 참여하는 등의 모습이 아닌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동들이 학습윤리에서 어긋남을 기억하고 공평한 

학습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학습활동에서 자주 행해지는, 그러나 피해야 할 비윤리적 행위

학습윤리란?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는 곳이며, 학문탐구의 목표는 진리 추구에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자연의 섭리와 세상의 이치를 파악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학문탐구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학문탐구 과정에는 
탐구대상에 대한 명확한 분석력,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 비판력, 창의적인 
문제해결력, 종합적인 이해력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만으로 학문탐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능력과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학문탐구 윤리입니다. 학문탐구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는 교수, 연구원과 같은 전문 
연구자에게나 이제 막 학문탐구를 시작한 학부생에게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수, 연구원과 같은 전문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를 ‘연구윤리’라고, 학부생과 같은 
초보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를 ‘학습윤리’라고 칭합니다. ‘연구윤리’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라면, ‘학습윤리’는 학습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입니다. 
부연하자면 수강, 과제물 작성 및 제출, 시험 등과 같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활동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학습윤리라고 합니다.

* 출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2013),『학습윤리 가이드』, p. 14.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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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출석은 학습활동의 성실성을 확인시켜 주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출석확인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정직성이 요구된다. 출석에서 행해지는 비윤리적 행위에는 
대리출석, 무단조퇴 등이 있다. 대리출석은 출석하지 않은 사람을 출석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대신 대답하거나 이름을 적는 행위를 말하며, 무단조퇴란 출석 후 
임의로 강의실을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대리출석, 무단조퇴는 성실성의 확인과정에 
손상을 주는 비윤리적 행위이다.

• 과제물 작성 및 제출

대학에서의 과제물 작성 및 제출은 자신의 학습 내용을 담아 그 결과를 제시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과제물에 학습자 고유의 사고와 표현을 담을 때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과제물 작성 및 제출에서의 비윤리적 행위에는 위조 및 변조, 표절, 중복제출 
등이 있다.

① 			위조는 과제물의 내용을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하며, 변조는 과제물의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위조와 변조는 학습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여 학문적 진실성에 손상을 주는 비윤리적 행위이다.

② 			표절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 방법, 내용, 표현, 결과 등을 정확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비윤리적 
행위이다.

③ 			중복제출은 다른 교과목에서 이미 제출한 과제물을 새로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복제출은 하나의 과제물로 이중의 이득을 취하려는 비윤리적 
행위이다.

• 협동학습

대학에서의 학습활동은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학습활동은 항상 자신의 성실한 노력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무임승차란 
협동학습을 수행할 때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참여자와 동등하게 
과제물에 이름을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협동학습 과제는 공동작업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무임승차는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채 다른 사람이 노력하여 이룬 성과를 
얻으려는 행위이며, 함께 참여한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비윤리적 행위이다.

• 시험

대학에서의 시험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험은 
공정한 평가를 필수요건으로 한다.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란 시험에서 남의 답안을 보거나 
허락되지 않은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부탁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시험을 보는 행위를 말한다.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공정한 평가를 왜곡하는 
비윤리적 행위이다.

* 출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2013), 『학습윤리 가이드』,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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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탐구하기

> 생각열기

* 출처: 좋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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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표절

(상략) 지난해 11월 국민일보는 박사 출신 가수로 유명한 홍진영 씨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률(논문 유사도)이 74%에 달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얼마 후 스타강사 
설민석 씨의 석사 학위 논문도 52%가 다른 논문과 똑같다며 표절 시비가 붙었다. 
연이은 유명인들의 논문 표절 시비는 이런 ‘표절률’을 근거로 이뤄진다. 정말 
그들은 남의 논문을 74%, 52%나 똑같이 베낀 걸까.

많은 이들이 유명인의 논문 표절에 관한 의혹을 제기할 때에는 논문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논문 유사도 검사는 지금까지 발행된 논문 데이터베이스와 
내 논문의 유사도를 비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표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프로그램으로는 카피킬러, 턴잇인(Turnitin) 등이 있다.

하지만 표절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제대로 된 검증을 거쳐 제출된, 
표절이 아닌 정상적인 논문도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대부분 논문 유사도 수치가 
20~30% 정도로 나온다. 현실적으로 0%가 나오기는 힘들다.

논문에는 저자가 직접 생각한 연구 아이디어를 실험해 증명한 내용이 담긴다. 
이를 설명하려면 기존 연구의 배경이나 연구결과, 검증된 실험 방법 등을 
언급해야 한다. 이때 논문의 저자는 자신이 참고한 내용의 출처를 밝히거나 
참고논문을 언급하는 방법으로 ‘인용’한다. 본인이 직접 생각해 증명하지 않은 
모든 내용은 인용하는 게 원칙이다. 출처만 정확히 표기했다면 같은 내용을 
쓰거나, 심지어 똑같이 쓰더라도 표절이 아니다.

따라서 논문 유사도 74%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 수 없다. 74%의 내용이 얼마나 
적절하게 인용돼 있는지 여부가 표절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인용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먼저 인용 표시 대상에는 
자신이나 논문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교수가 쓴 논문도 포함된다. 인용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논문 내용을 쓰면 표절이다. 개인적인 허락을 받더라도 
마찬가지다. 2015년, 당시 18세의 나이로 국내 최연소 박사를 꿈꾸던 송유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박사과정 연구원의 경우,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 저널’에 투고한 논문이 지도교수의 프로시딩(학술대회 
보고서)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표절로 판명된 사례가 있다.

논문 유사도 검사 수치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표절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유사도가 낮더라도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가 없다면 독창적인 저술로서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한다. 인용을 지우고 읽었을 때 논문이 독창적으로 담고 있는 
학술적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표절이다. 특히 핵심 아이디어는 
1%라도 도용으로 판정되면 바로 표절로 판명된다.

“당시 관례로 여겨졌던 것들인데….” 홍 씨를 비롯한 표절 시비의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다. 엄창섭 고려대 의대 교수(대학연구윤리협의회장)는 
“시대가 바뀌며 표절을 비롯한 연구부정행위의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하지만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대다수 표절을 옹호하는 변명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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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따라서 논문 작성 트렌드도 달라진다. 논문은 초록, 서론, 연구방법, 결과, 
토의로 구성되는데, 1980~1990년대에는 논문의 서론 부분이 굉장히 길었다.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2~3장에 걸쳐 포괄적으로 다뤘다. 하지만 최근 많은 
논문들이 서론을 줄이고 전체적인 논문의 분량을 줄이는 추세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네이처’ 등에서는 1쪽짜리 논문을 발표하기도 한다. 구글링으로 
전문적인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며 논문의 모양새도 바뀌었다. 엄 
교수는 “1980~1990년대 논문들은 서론에서 연구주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만큼 서로 겹치는 내용도 많다”며 “이 당시 논문의 표절 여부를 심사할 때는 
서론보다는 결과를 위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학술지의 성격에 따라 표절 여부 판가름의 기준이 
달라지기도 한다. 일례로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는 명제는 과학적인 상식에 
해당하므로 인용 없이 사용해도 되지만,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는 대답도 가능한 
문학 학술지라면 꼭 인용을 해야한다. 

분명한 점은 연구윤리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는 위‧변조, 
표절 등에 국한됐던 연구부정행위가 생명안전법, 정보보호법 등으로 확대되며 
연구부정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제재할 수 있게 됐다.(하략)

* 출처: 동아사이언스, 2021.2.20.

논문유사도

표절을 예방하기 위해 
논문유사도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유사도의 높고 
낮음을 통해 표절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도가 높다고 
모두 표절이거나, 유사도가 
낮다고해서 표절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독창적인 
생각이 얼마나 반영된 
것인지가 중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사례 2: 변조  

두개골의 용적이 지능의 척도라고 믿었던 의사이자 과학자인 새뮤얼 모턴 
(Samuel G. Morton)은 1830년부터 1851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각기 다른 인종의 
두개골을 1천 개 이상 모았다. 이를 토대로 그는 인종 서열의 최상층에 백인, 
최하층에 흑인, 그리고 그 사이에 아메리칸 인디언을 위치시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당시의 인종적 편견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 수치마저 조작했다. 모턴이 수치를 속인 방법은 유치할 정도로 
단순했다. 그는 아메리칸 인디언을 평가할 때는 전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잉카족의 
두개골을 대량으로 포함시켰지만, 백인종의 평균을 잴 때는 평균을 끌어내리지 
않으려고 머리가 작은 힌두족을 노골적으로 배제했다. 또한 영국인에 대해서는 
남성 표본만을, 아메리카 호텐토트족에 대해서는 여성 표본만을 기초로 했다. 
게다가 모턴은 인종 서열이라는 자신의 편견에 유리하도록 산술에서도 숱한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러한 조작행위는 1978년 백일하에 드러났다. 하버드 대학의 고생물학자 
스티븐 굴드는 모턴의 자료를 다시 계산해 모턴의 증거만으로 사실상 모든 인종의 
두개골 용적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굴드는 모턴의 자료를 다시 
계산하여 아래 표와 같은 결과를 제시했다. "인습에 사로잡힌 모턴의 서열을 
정정한 결과, 모턴의 자료에 나온 인종 간에 큰 차이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굴드는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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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별 두개골 내부 용적 표
(단위: 입방센티미터)

인종 모턴의 결과 굴드의 재계산 결과

코카서스(백인) 1426 1426(현대인)
1377(고대인)

몽골인 1360 1426

말레이인 1328 1393

아메리카 인디언 1344 1410

에티오피아인(흑인) 1278 1360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2013), 학습윤리 가이드, p. 28.

* 출처: 윌리엄 브로드‧니콜라스 웨이드,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 김동광 옮김, 미래인, 2012, pp. 275-277 요약 및 정리.

•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최근에도 데이터의 변조에 따른 연구윤리 위반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자연과학분야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현상을 설명하고 이론을 정립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사례에 

제시된 새뮤얼 모턴의 데이터 변조사례는 그가 사망한 후 100년이 넘어서 밝혀진 

내용으로, 두 가지를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데이터의 오류 혹은 의도된 

변조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그 결과와 과정이 밝혀지며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점에서 절대 범하지 말아야할 연구윤리이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잘못된 데이터로 인해 사람들이 믿어온 현상과 

진실이 무너져버리는 결과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모턴이 제시한 인종별 두개골 내부 

용적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후속 연구들은 선행연구의 오류로 인해 모든 

연구결과들의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자신의 신념으로 비롯된 결과는 편견을 

갖도록 만드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의 발달과 데이터과학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내용들은 

많은 시사점을 연구자와 학습자에게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의 신뢰도에 

따라 다양한 예측과 분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도 높은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를 데이터 편향성이라고 하며, 편향된 데이터로 

말미암아 제시되는 결과는 이를 살펴보는 사람들이 데이터의 구성과 현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으로 제시된 결과만을 살펴볼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데이터를 통해 

제시되는 결과와 예측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경우들이 있으며, 이를 

신뢰하게 되었을 경우 미치게 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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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위조

최근 치매 유발 기전을 설명한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에 대한 데이터 조작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의학계에서 비슷한 연구 부정 사례가 줄 이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중국의 세포생리학 관련 논문이 연구 조작으로 철회된 데 이어 유럽에서도 
저자 이름을 무단 도용해 논문이 철회되면서 국내에서도 연구 부정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같은 예방책 마련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13일 의학계에 따르면 최근 
전세계적인 연구 부정 사례 적발로 학계에 경각심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파장은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의 토대가 된 논문의 조작설로부터 시작됐다. 해당 
논문은 단백질의 일종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서 과잉 축적될 때 신경 독소 
작용을 일으켜 알츠하이머를 유발한다는 가설을 제기했다. 다양한 제약사들은 
이같은 원리에 근거해 치매 치료제 개발에 매달려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임상적 
효과를 거두진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 밴더빌트대 매튜 슈라그(Matthew Schrag) 
교수는 가설의 토대가 된 미네소타대 실바인 레스네(Sylvain Lesné) 교수의 
연구(DOI.ORG/10.1038/NATURE04533)에서 이미지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시한 이미지들이 다른 저널의 이미지를 변경하거나 차용하는 방식으로 
연구 결과값을 조작했다는 것이 그의 판단. 해당 의혹 제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연구 부정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중국 지닝(吉寧)제일인민병원 소속 
연구원들은 자료 및 연구 조작 행위로 논문 철회 조치를 당했다. 해당 논문은 
세포생리생화학지(Cellular Physiology and Biochemistry)에 2018년 게재된 
"Lycium barbarum polysaccharides는 PC-12 및 SH-SY5Y 세포에서 microRNA-
194를 하향 조절함으로써 H2O2에 의해 유도된 산화적 손상을 완화한다"는 
논문으로 이는 지난 달 31일 철회됐다. 공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널 및 연구원 
소속 기관의 자체 조사 결과 부정 행위의 증거가 확인됐다.

소속 기관의 조사 결과 연구진은 다양한 저널에 총 15개 논문을 게재했는데 이 중 
6개는 철회됐고 6개는 조작 우려 가능성이 제기됐다.

* 출처: 메디컬타임즈, 조작부터 명의 도용까지, 2022.9.14.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과 분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변조 및 위조는 

데이터에 의존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라는 점에서 연구윤리와 

학습윤리의 중요성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학계에서 발표되는 데이터에 근거한 

자료들은 후속연구와 학문적 흐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과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즉, 모턴의 데이터 

조작 행위로 인종에 따른 두개골의 용적 차이는 사회적인 편견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신념으로부터 나타난 심각한 오류임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161

예비교사를 위한 연구윤리

•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데이터의 위조에 따른 연구윤리위배 사항은 약 20년전의 줄기세포 사건에 이어서 

제시된 사례의 치매 치료제에 대한 데이터 위조의 사례에 까지 연구윤리의 중요성과 

데이터의 위조 및 변조에 대한 경각심을 비롯하여 사회적 문제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가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학계에서 데이터의 위조와 

변조가 이어지고 있다.

인류의 난제 및 건강과 관련된 영역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좋은 결과가 

나타났음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작은 발전과 도약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며, 학계에서는 큰 성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과에 눈이 멀어 연구윤리와 양심은 

뒤로 한 채 마치 연구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설명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제시되었음을 가정하는 것은 심각한 연구과정의 오류이다.

실제로는 같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데이터를 갖고 마치 좋은 결과가 나타났음을 

이야기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과 실망을 안겨줄 뿐 아니라,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파장을 일으킨다. 과거 줄기세포의 이미지데이터 조작을 통해 전세계로 

알려진 연구윤리 위배의 사례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인지하고 충격을 받은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데이터 조작으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음은 학계에 대한 신뢰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비단 연구과정에서만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기관에서의 

교수학습활동에서도 학습자의 과제물이 수행될 때 데이터를 근간으로 제출되는 

결과물에서도 실제로 내가 수행하지 않았지만 마치 내가 한 것과 같은 거짓말과 위조 

및 변조는 학습의 과정을 인정받아야 하는 전체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특히, 학습의 과정은 지식에 대한 습득과 함께 정의적인 마음과 행동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단지 이 순간에 좋은 결과를 얻고, 짧은 

시간에 마무리하여 성과를 얻고자 함은 추후에 연구자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양심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모든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명심하고 

데이터를 조작하여 이 순간을 벗어나기 위한 모습은 절대 지양해야 할 연구 및 

학습활동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학습윤리와 위조

위조는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며, 
학습과정에서 실제 수행하지 
않은 결과와 과정을 마치 
실제로 한 것과 같이 기술하고 
작성하는 것이 학습윤리에서 
발생하는 위조의 사례 중 
하나이다.



162

08.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연구윤리

사례 4: 과제물 구매 및 양도

고등학생 사이에 과제물을 인터넷에서 돈으로 사는 등의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8일 보도했다. 특히 이런 현상은 
학교들의 제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곧 확산하고 있으며 덩달아 인터넷을 통해 
과제물을 파는 사기업이나 개인들도 성업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박사과정 학생이 내놓은 에세이의 경우 160 호주 달러(14만원)에서 300 
호주달러(26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또 명문 고교의 우수 학생들은 졸업 후 자신의 
에세이를 팔아 돈을 버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과제물 판매가 두드러진 과목은 고급영어(Advanced English). 일부 학생들은 
자신들이 잘하는 분야가 과학이나 수학이지만 고급영어를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들은 커가는 시장 수요에 맞춰 과제물을 해결할 
인력 확보에 분주하며, 개인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어 은밀하게 거래를 하고 있다.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하고 단호한 조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략)

전직 교장인 크리스 보너는 이 신문에 “학생들이 초등학교때부터 부정행위에 
빠져들고 있다”며 "많은 부모가 과제물을 사는 것을 당연시하고 아이들도 이를 
따르는 것은 놀랄 것도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 출처: 연합뉴스, 2015. 6. 8.

과제물 구매와 학습윤리

과제물은 주어진 학습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내용 중 하나로 
실제 수행하지 않고 과제물을 
구매하여 마치 과제를 수행한 
것과 같이 여기는 것은 
학습윤리의 위배이다.

•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과제물 구매 혹은 양도는 학생들이 어렸을때부터 나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만연하게 수행되는 학습윤리 위배 사항이다. 과제를 나의 역량을 높이고 배움의 

연장선으로 생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시간에 맞춰 과제를 제출하는데 

목표를 두다보니 과제의 질적 수준이나 실제 수행되는 과정을 작성하는 것이 아닌 

단지 제출하고 마무리하는데 초점을 두는 모습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위의 기사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최근 과정중심평가 및 학습의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과제는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기억하고 학습윤리가 잘 지켜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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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에 족보 팝니다”... 불법 판치는 대학 커뮤니티

“족보 팔아서 돈 열심히 벌었다!”
주요 대학이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족보’를 판다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과거 시험 
기출 문제를 의미하는 ‘족보’를 사고 파는 행위가 대학 커뮤니티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학생이 족보를 사고 파는데 거리낌이 없지만, 변호사들은 족보를 판매하고 
구매하는 행위가 지적재산권 침해로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8일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족보 판매‧구매와 관련된 다수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판매자들은 과목명과 자신이 받았던 학점을 인증하며 시험과 관련된 
필기본‧요약본‧기출문제‧과제물 등을 상품으로 내놨다. 족보 가격은 5000원에서 
2만원 사이로 거래 방식도 현금‧기프티콘‧계좌이체 등 다양한 수단이 활용됐다. 
이날 기자는 족보 판매 방식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족보를 직접 구입했다. 한 대학 
커뮤니티에 올라온 ‘족보 팝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오세요’라는 게시물로 들어가 기재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타고 들어갔다.
중간고사 시험문제와 기말고사 과제물로 구성된 파일 2개의 가격은 각각 5000원씩 
총 1만원이었다.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입금하자 잠시후 오픈 채팅방에 파일 
2개가 올라왔다. 파일은 중간•기말고사 문제와 해당 학생이 작성했던 가상의 답안, 12장 
분량의 기말 과제물 등 시험 관련 내용이 담겨있었다. 다만 학생이 임의로 작성한 내용인 
탓에 족보만으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들었다.
학생 사이에선 족보의 효과 유무와는 상관없이 일단 사놓는 것이 편하다고 말한다. 
대학생 김모(26)씨는 “족보에서 시험문제가 나오든 그렇지 않든 일단 족보를 구해놓는 
게 유리한 것 같다”며 “해당 과목 교수의 질문 방향이라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험 기간에 커피 한 두잔 안 마신다고 생각하고 족보를 구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강의가 지속되면서 온라인상 
족보 거래가 더욱 활발해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기존에는 선•후배 사이에서 공유되던 
족보가 비대면 강의로 교류가 줄어들면서 판매 상품으로 변화했다는 설명이다. 
학생들에 대한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돼 학생들 간 경쟁심리가 
약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대학원생 김모(29)씨는 “예전에는 친한 친구나 선배들한테 족보를 받고 커피를 사거나 
밥을 사는 식으로 사례를 했었는데 최근엔 그런 일이 드물어졌다”며 “당장 나도 
선배들에게 구하기보단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편”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족보 
거래’를 두고 저작권 침해 등 엄연한 불법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족보를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가볍게 보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세희 법무법인 율화 변호사는 “학생들 간에 서로 필기를 공유하는 수준이 아니라 
강의를 녹취해 본격적•상습적으로 ‘족보 장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학생 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도 “강연은 별도의 저작물이자 개인정보로 보기 
때문에 교수의 강의를 녹음하고 녹취 기록물 등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출처: 조선일보, 2022. 4. 28.

위의 자료의 내용은 학습윤리의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생각해봅시다.

토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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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해봅시다

다음을 읽고 위배되는 학습윤리 사항을 찾아 논하시오

3. 실습하기

의대생 69%는 다른 사람의 대리출석을 해준 적이 있으며, 61%는 인터넷 짜깁기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는 흥미로운 조사결과가 나왔다.

실험‧실습결과를 보고할 때 데이터를 변형하거나(74%), 출석체크만 하고 강의실을 
빠져나간 경우(57%)도 높은 빈도수를 기록했다.

이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연구팀이 최근 K의대 의예과 1, 2학년 77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과대학생의 학습윤리에 있어 부적절 행위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조사결과다.

연구팀은 1일 가톨릭의과대학에서 열린 제28차 의학교육학술대회 자유연제 세션에서 예비 
의사들의 윤리의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연구윤리 또는 학습윤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응답자 중 
34명(44%)이었고,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8명(10%)에 그쳤다. 

대학입학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해본 부적절 행위를 묻는 질문에 학생 
전원(100%)은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때 학생들이 실제 경험한 빈도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식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결론적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시험 관련 부적절 행위가 가장 적었고, 수업 및 출석과 
관련된 부적절 행위가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분석했다. 

이영희 고려의대 교수는 "의대 재학 시절 부적절한 행동을 한 학생들이 졸업 후 의사직을 
수행하면서 문제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학문적 진실성 확보를 위한 자세와 
학습공동체 내에서 요구되는 윤리 교육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 출처: 의협신문, 2012. 6. 1.

위의 자료를 읽고, 학습윤리의 관점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아래에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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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해봅시다

다음을 읽고 협동학습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학교에서 학생 협동 학습을 강조할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학생은 오히려 학업 성취도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생간 경쟁이 심하고 협동 
수업의 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주요 상위권 국가인 
대한민국,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일본, 핀란드 등 5개국을 비교•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진이 2018년 PISA 학생 설문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학교에서 협동학습 등 학생 간 
협동을 강조한다’는 응답률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았다. 
평가원에서 분석한 상위권 5개국 중에서도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협동수업과 같은 학교 내 협동 분위기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이 5개국의 학교 내 협동 분위기와 학업성취 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만 협동 분위기가 학업성취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들은 협동 분위기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수도권의 한 중학교 교사는 “협동수업은 결국 ‘무임승차’ 문제를 유발하는데, 상위권 학생은 
참여한 만큼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학습 동력을 잃고, 하위권 학생은 참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학업 성취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원은 지나친 경쟁은 완화하고, 평가를 내실화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특히 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이 극심하고, 협동과정의 
평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며 “협동학습 과정과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경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출처: 중앙일보, 2022. 1. 2.

위의 자료를 읽고, 학습윤리의 관점에서 협동수업이 잘 운영되기 위해 무임승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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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연구윤리 수업의 원리와 내용 및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  연구윤리 수업을 위한 다양한 교수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PART 09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수업 콘텐츠

1. 연구윤리 수업의 이해

> 생각열기
교육부는 최근 2017년부터 실시해온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부가 고등학생 이하의 미성년의 공저자 연구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7개 대학의 연구물 96건에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대학에서는 교원 
징계(중징계 3명, 경징계 7명, 주의경고 57명) 및 대입 활용에 따른 조치(입학취소 
5명, 하적유지 5명)를 취했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과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부정자료 대입 활용 시 입학허가 취소 의무화, 교원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등)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22. 4. 25.

위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의 연구윤리 교육은 점차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효과적인 연구윤리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 및 수업 콘텐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69

예비교사를 위한 연구윤리

>   연구윤리 교육 원리 연구윤리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구체적인 방향과 목적을 구성하는 

교육 원리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윤리 교육의 기초가 되는 교육 원리로는 크게 

다섯가지를 들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해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김항인, 2015). 

1) 학습자 중심 교육: 연구윤리 교육은 연구를 실제로 수행하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그들의 흥미와 눈높이에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연구윤리 교육은 

내용이 학생들에게 낯설고 생소하다는 이유로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수업이 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수자 중심의 전달식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 

내용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연구윤리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경험해봄으로써 연구윤리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2) 통합적 교육: 연구윤리 교육은 교과 교육과 연계되어 이루어질 때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바,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윤리 교육이 일회적인 특강에 

그치거나 교과 교육과 분리되어 이루어질 경우, 학생들이 연구윤리 규범이나 행위를 

효과적으로 체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윤리 교육은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들이 연구윤리 교육을 자체적으로 교과 내용에 

통합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 교육이 요구된다.

3) 사례 중심 교육: 연구윤리 교육은 실제로 일어나는 다양한 연구윤리 관련 사례들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윤리 교육이 규범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학생들의 흥미를 저하할 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장면에서 학생들이 연구윤리를 실천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윤리 교육은 연구윤리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례나 연구윤리를 

위반한 부정 사례 등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4) 토론 위주 교육: 연구윤리 교육은 연구와 관련된 딜레마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입장을 선택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토론형 교육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다. 연구윤리 교육이 연구윤리를 위반 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윤리를 

학생들이 도덕적으로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사고를 확립해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요구된다. 

5) 체험형 교육: 연구윤리 교육이 지속적인 효과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습득한 연구윤리 지식을 윤리적 행동으로 연결짓기 위한 기회들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은 연구윤리와 관련된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윤리적 행동을 연습하고 습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연구윤리를 내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바르게 

인용하는 방법을 학습한 이후에는 이를 적용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해보는 과제를 

수행하는 등의 활동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연구윤리 교육 원리 5가지

· 학습자 중심 교육
· 통합적 교육
· 사례 중심 교육
· 토론 위주 교육
· 체험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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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김항인(2015), 연구윤리 교육의 다섯가지 원리

연구윤리 교육 내용

1) 	연구의 성격과 연구자의 
자세

2) 연구 수행 과정별 연구 윤리
3) 인간 및 동물 대상 연구
4) 생각과 표현의 윤리

연구윤리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유한구 외, 2007). 첫 번째 영역은 연구의 성격과 연구자의 자세이다. 이 

영역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성격, 그리고 연구자가 지녀야 할 기본자세 등을 다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를 통해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의 기본적인 성격이자 

목적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무엇보다 정직성이 필요하며 자신이 연구하는 대상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 영역은 연구의 수행 과정별로 요구되는 연구윤리이다. 이 내용 영역은 연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연구의 준비 단계, 연구의 진행 단계, 그리고 연구의 종료 단계로 

나누어진다. 연구 준비 단계에서는 연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 문제를 다룬다. 연구의 진행 단계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에서 요구되는 

연구윤리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종료 단계에서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거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 문제들을 다룬다. 

세 번째 영역은 인간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연구윤리 

관련 문제들을 다루는 영역이다. 먼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인간복제나 

임상 실험 등이 대표적으로 연구윤리와 관련된 주제들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 연구윤리 교육 내용

연구윤리
교육 원리

학습자
중심 교육

통합적
교육

사례중심
교육

체험형
교육

토론 위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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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동물 실험이나 동물 복제, 유전자 조작 식품 등과 

같은 주제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문명과 관련된 연구윤리 내용 영역에는 

환경위기나 전쟁, 무기 사용 등과 같은 주제들이 포함된다. 

네 번째 영역은 생각과 표현의 윤리의 영역으로서 타인의 지적 권리나 인터넷 

상에서의 올바른 표현, 그리고 이러한 표현에 따르는 사회적‧학문적 책임 등과 

같은 연구윤리 주제들을 다룬다. 온라인 상에서의 교류가 활발해진 최근의 흐름 

속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연구 윤리의 영역으로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윤리 교육의 네 가지 세부 

내용 영역은 아래의 표에 나타나 있다. 

초 · 중등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 세부 내용 

영역 주제

연구의 성격과 
연구자의 자세

• �연구는 왜 하는가: 자아 및 세계에 대한 이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의 기여

• 연구자의 기본 자세: 정직성, 연구 대상에 대한 존중

연구의 수행 과정별 
연구 윤리

• �연구의 준비 단계: 연구의 개념과 계획서의 필요성, 
연구계획서 쓰기, 연구 준비 단계에서의 유의할 연구윤리 
문제

• �연구의 진행 단계:  참고자료 수집과 인용, 데이터 관리, 
저자표시

• 연구의 종료 단계: 연구 결과 발표, 연구 결과의 검증 및 심사 

 인간 및 동물 대상 연구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연구대상으로서의 인간, 
인간복제, 임상실험

• �동물과 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동물 실험의 필요성, 
유전자 조작식품, 동물 복제	

• �과학기술 문명과 인간의 가치: 환경위기, 전쟁과 무기의 
사용,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생각과 표현의 윤리
• 	공정한 표현, 진솔하고 정확한 표현, 보호받아야 할 타인의 
지적권리, 인터넷에서의 올바른표현, 표현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 표현에서의 학문적 정직성

* 출처: 유한구 외, 2007: 김성덕, 2015, p. 4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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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딜레마 토론 수업으로, 연구윤리와 관련된 갈등 상황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해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여 토론하게끔 하는 수업이다. 이 토론 수업은 자신과 

같은 입장을 선택한 학생들과 함께 모둠을 이루어 의견을 교환하는 ‘소집단 토론’과 

전체 학생들이 함께 각자의 의견을 교류하는 ‘전체 토론’의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될 수 있다. 먼저 소집단 토론에서는 같은 입장을 선택한 5~6명의 학생들이 

하나의 모둠을 이루어서 각자가 선택한 입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 모둠 안에서도 서로 다른 단계의 도덕적 판단 속에서 학생들은 타인의 의견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이후 진행되는 전체 토론에서는 소그룹 토론을 통해 

정리된 입장별 근거를 토대로 반 전체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는다. 전체 토론에서는 학생들의 토론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가 

적절한 질문을 통해 학생의 인지적 갈등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김성덕, 2015). 

교사의 촉진적인 발문의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다(김항인, 2015, p. 142). 

• 모든 사람들이 당신과 동일한 결정을 내린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 여러분들이 A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겠는가?

•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나?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나?

• 연구자로서 양심을 지킬 필요는 없는가?

• 자신만을 위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 사실대로 밝힌다면, 주위 사람들은 상관없다는 말인가? 

두 번째로,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역할을 맡아 직접 

행동해보게끔 하는 역할극 수업이 있다. 역할극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덕적 감수성도 높일 수 있다. 역할극 수업에서는 먼저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제시한다. 가상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화가 담긴 대본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것이다. 이 문제 

상황에 대해 학생들은 모둠 별로 토론을 통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본을 작성한다. 

이후에는 모둠 별로 만든 대본에 따라 연기를 한다. 모둠마다 서로 다른 상황을 

가정한다면 각자의 입장에 대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유익하며, 서로 다른 

입장을 재연해보는 것 또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경험할 수 있다 

(김항인, 2015). 

세 번째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주제를 선택하고 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 방법인 프로젝트 수업이 있다. 프로젝트 수업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교수법으로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의 설계와 실행에 참여한다. 

> 연구윤리 교육 방법

연구윤리 교육 방법 세 가지 

예시

1) 		딜레마 토론 수업: 연구윤리와 
관련된 갈등 상황에서 학생이 
자신의 입장을 선택해 
토론하는 수업

2) 	역할극 수업: 연구윤리 관련 
문제 상황에서 역할을 
맡아 학생이 대본을 쓰고 
연기해보는 수업

3) 	프로젝트 수업: 학생 스스로 
학습 주제를 선택하고 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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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몰입을 촉진함으로써 삶과 학습 간의 긴밀한 연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볼 때, 프로젝트 수업은 연구윤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연구윤리를 올바르게 실천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교수법이라고 볼 수 있다. 프로젝트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과 연관된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실천해갈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이경희, 2014). 

프로젝트 수업의 단계는 크게 시작, 전개, 마무리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단계에서는 토의, 현장활동, 표현, 조사, 전시의 과정을 거친다. 먼저,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들이 관심을 갖는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이와 관련된 경험이나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수집해야 한다. 

수집한 자료는 프로젝트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그리기, 쓰기, 구성하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표현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 질문을 세부화하고 그 결과들을 발표 및 

전시하여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 

다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전개하는 단계에서 학생들은 각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전문가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표현하고 

전시하여 상호 공유한다. 이때 학생들은 다양한 2차적 자원으로부터 학습 및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화된 질문을 제기하게 되고 새롭게 얻은 경험과 지식에 

대해 주변의 동료 학생 및 교사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받는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이루어진 학습의 내용을 요약 및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피드백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습을 반성적으로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특히 외부 사람들의 시각을 통해 프로젝트를 

평가해봄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을 여러 관점에서 평가해볼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성찰을 기반으로 학생들은 새로운 연구 질문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는 프로젝트를 일회적인 활동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학습의 

과정으로 연결짓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프로젝트 학습의 전체 구조와 이에 

따른 특징들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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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학습의 5가지 구조적 특성이 갖는 기능 

예비계획
• 교사는 학생들과 의견을 조정하여 주제를 선정한다.
• 한 학급 내에서 하나 이상의 주제가 동시에 연구될 수 있다.
• 	교사는 주제에 관한 자기 자신의 경험, 지식,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고 이를 주제망이나 
개념망으로 조직한다.

• 주제망이나 개념망은 '프로젝트의 계획'을 위한 기초로 사용한다.

1단계: 프로젝트의 시작 2단계: 프로젝트의 전개 3단계: 프로젝트의 
마무리

토의 ‧		주제에 대한 이전 경험과 
현재의 지식을 공유하기

‧	현장활동과 면담을 위한 준비
‧현장활동 점검
‧	2차적 자원으로부터의 학습

‧	프로젝트의 전과정을 
주변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준비	

‧	프로젝트의 검토와 
평가

현장활동
‧	주제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 부모와 함께 이야기 
나누기	

‧	조사를 위해 현장으로 
나가기	

‧	교실이나 현장에서 
전문가와 면담하기	

‧	외부 사람의 눈을 통한 
프로젝트의 평가	

표현

‧	이전 경험과 현재 지식을 
교사나 친구들과 상호 
공유하기 위하여 그리기, 
쓰기, 구성하기, 극화 
놀이 등의 활동하기	

‧	간단한 현장스케치와 노트
‧	새롭게 학습한 것을 

위한 그리기, 쓰기, 지도 
작성하기, 수 다이아그램 
(math diagram) 등

‧	관심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그 
전 과정을 요약 및 
정리하기	

조사 ‧	현재 지식에 기초하여 
질문 만들기	

‧	초기 작성 질문에 관한 조사 
‧	현장 활동, 도서를 통한 연구	
‧	보다 발전되고 심화된 질문 

제기 

‧	새로운 질문거리에 
대한 고찰하기	

전시
‧	주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표현한 것을 
함께 보며 생각이나 
지식을 상호 공유하기	

‧	새로운 경험과 지식에 대해 
표현한 것을 공유하기	

‧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 
계속적으로 보고하기	

‧	프로젝트 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학습 
요약하기

* 출처: 이경희, 2014, p. 248.

토론 수업의 단계 및 내용

ㅈ

더 알아보기

단계 내용

문제 사태 제시 ⇨ 	도덕적 딜레마(가상적 딜레마, 내용에 근거한 딜레마, 실생활 
딜레마)의 제시

토론의 도입
⇨ 도덕적 문제 부각시키기
⇨ 도덕적 입장에 대한 지지 근거 제시하기
⇨ 상황을 복잡하게 하기
⇨ 도덕적 문제를 개인화시키기

토론의 심화
⇨ 심층적 질문하기
⇨ 다음 단계의 주장을 강조하는 질문
⇨ 명료화와 요약하기
⇨ 역할 채택하기

실천동기 부여 ⇨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의지를 단련하기

          * 출처: 김성덕(2015), 초등학교 과학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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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윤리 수업의 실제

> 생각열기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3년차 교사 수호는 아이들에게 연구윤리를 
가르치기 위한 수업을 계획하던 중 고민에 빠졌다. 수업에 참고할 자료들을 찾아 
보니 기존의 연구윤리 교육 자료들은 대학원생 이상의 전문연구자들을 주된 교육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교육 방법 또한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나 지침들을 강의식, 전달식으로 알려주는 것들이 많아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업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보였다. 수호는 학생들이 좀더 친숙하고 
생생한 방식으로 연구윤리를 학습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었다. 연구윤리가 
단순히 전문 연구자들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학업 및 
연구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자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수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연구윤리 위반 사례에 대한 기사들을 통해 아이들이 연구윤리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방식들을 고민하면서 점차 수호는 수업이 기대되기 시작했다.      

   

> 연구윤리 수업 모델 연구윤리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델에 관하여 본 장에서는 모든 주제에 

포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표준화된 수업 모델을 제시한 후, 위에서 논의된 세 가지 

연구 방법의 구체적 예시를 하나씩 다룬다. 

먼저, 연구윤리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모델은 학습자 중심, 통합적, 사례 중심, 

체험적, 토론 위주 수업이라는 다섯 가지 교육 원리를 적용하여, 총 세 가지 단계와 

일곱 가지 학습 활동으로 구체화된다. 도입-전개-정리로 이어지는 세 가지 학습 

단계는 문제인식, 분석, 실행의 단계로 정의될 수 있는데 각각의 단계는 몇 가지의 

학습활동으로 구체화된다. 

첫 번째로 문제인식 단계에서는 학생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사가 문제를 

제시하는 단계이다. 교사는 학습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동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시청각 자료에서 제시된 문제 상황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토의 및 토론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분석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인지한 문제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여 원인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학습주제와 관련된 신문 기사, 칼럼, 사설 등의 자료를 읽고 이를 요약하는 

활동을 통해 문제 상황을 객관화한 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연구윤리 수업을 위한 교수-

학습 모델 3단계

1)		 문제인식 단계: 학생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사가 문제를 제시하는 
단계

2) 	분석 단계: 인지된 문제 
상황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통해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단계

3) 	실행 단계: 앞선 단계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발표 
및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한 행동규칙을 
만드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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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관련 지식들을 제공해야 하며, 학생들은 이렇게 수집된 지식들을 학습하고 

분석한 결과를 도표 등으로 시각화하거나 논평 등을 작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실행의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앞선 두 단계를 통해 창출된 결과물들을 

발표하여 함께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한 행동규칙을 만드는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유상미 외, 2010).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특징 및 기대효과는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정보윤리교육모델의 3단계

학습단계 학습활동 활동 내용 특징 및 기대효과

도입:
Identification

① 호기심유발 학습목표와 관련된 동
영상을 시청한다.

시청각 자료를 제시, 
학습자의 흥미를 끌어
낸다. 모둠별 토론 활
동은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한다.

② 브레인 스토밍하기
동영상 시청 후 모둠별
로 서로의 소감 및 의견
을 나눈다.

③ 학습목표 확인 토론을 통해 학습목표
를 인지한다.

전개:
Analysis

④ 요약하기 학습주제와 관련된 기
사를 읽고 요약한다.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통해 문제를 명확히 인
지하고 올바른 의사결
정을 위한 지식을 습득
한다. 이를 토대로 학
습주제에 대한 원인,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⑤ 지식 탐구하기

- 			학습주제에 대한 전
문적인 지식을 학습
한다.

- 		학습주제와 관련된 
사이트를 방문하여 
여러 정보를 학습하
도록 한다.

⑥ 문제 분석하기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
여 그래프, 도표 등으로 
표현한다.

정리:
Action ⑦ 실천안 모색하기

- 		학습한 주제와 관련
하여 로고 창작 또는 
표어를 작성한다. (심
화학습으로 논술쓰기
를 시행할 수 있다)

- 		개인별 또는 모둠 별
로 작품을 발표한다.

문제상황에 대한 학습
자의 행동규칙을 구체
화하고 내면화한다. 이
를 발표하고 공유하여 
행동규칙에 대한 실천
을 합의한다.

* 출처: 유상미 외, 2010,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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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1: 
    딜레마 토론 수업 

Topic 1
표절

Topic 3
부당저자표시

Topic 2
변조

Topic 4
생명대상연구

Topic 5
연구결과 발표

박사과정생K는 교수님의 지시로 인해 같은 연구실에 있는 석사과정생 W(경
증의 신체장애가 있음)의 졸업논문을 지도해주었다. 이로 인해 시간이 부족
해진 K는 내일까지 마감인 자신의 연구논문을 마무리하지 못해, 논문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논문 대필을 하려고 한다.

석사과정생B는 지도교수D가 진행하는 논문의 50%이상을 작성했으나 해
당논문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B는 억울했지만 다음학기에 있을 졸업논문
이 지도교수D에게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원J는 연구책임자F가 연구목적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원자료를 
수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나 당장 내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기관
으로부터 연구비를 모두 회수당할 수도 있다.

불치병 연구 권위자인 의사A가 현재 연구중인 병의 치료법 연구의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자신도 이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다. 이에 A는 빠른 시일내에 병
의 치료법을 알아내기 위해 아직은 위험한 단계인 임상실험을 하고자 한다.

아내가 운영하는 과자 회사의 제품 성분을 연구하던 과학자G는 과자의 몇 
가지 성분이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 아내의 회사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연구 결과
를 사실대로 발표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 출처: 김성덕(2015), 초등학교 과학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p. 85.

토론 주제

Topic 1
표절

Topic 2
변조

Topic 3
부당저자표시

Topic 5
연구결과 발표

Topic 4
생명대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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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는 과학 고등학교 1학년생이다. 최근 학교에서는 교내 
과학탐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민재는 친한 친구인 소희, 
수혁이와 함께 과학탐구대회에 참가할 팀을 만들기로 했다. 
주제는 ‘여름철 학교 냉방시스템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민재는 에너지 위기로 국가 차원에서 공공기관 실내 온도를 높게 설정하고 에너지 
절약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 내 시설의 온도와 냉방기 활용의 효율성을 
입증해서 결과를 제출한다면, 매우 실질적인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학교 교실, 교무실, 특별실, 식당 등에 온도계를 설치하고 아침, 점심, 오후에 정해진 
시각의 온도를 측정하는 연구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디지털 온도계를 준비했고, 
정해진 시간에 온도를 측정할 사람을 정했다. 건물별로 세 명이 나눠서 담당하기로 
했다. 날씨 변화가 심했기 때문에 2주 간의 온도 변화를 측정해서 그 평균치를 
제시하기로 하였다. 2주가 되어가자 각자 조사한 기록들을 가지고 다시 모였다. 

 

학습 목표 연구윤리와 관련된 딜레마 상황에 대한 자신과 타인의 의견과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활동 형태 소그룹 활동

소요 시간 20-30분

활동 내용
1.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 주제가 적힌 활동지를 배부한다.
2.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 그룹 별로 토론을 진행한다.
3. 각 그룹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한다. 

준비물 토론 주제가 적힌 활동지

필요한
사전 지식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초 지식 및 연구 부정 행위의 종류와 의미에 
대한 이해

유의 사항 학생들이 연구 부정 행위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최대한 
진솔하게 나눌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대 효과
연구 과정 행위가 도덕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연구윤리에 
부합하는지 혹은 위배되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윤리 판단력을 증진할 수 있다.

활용 방법 토론의 주제 및 세부 내용을 변형함으로써 다른 주제에 활용할 수 
있다.

> 예시2: 
    역할극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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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설정하여 역할극을 진행해 봅시다.

활동 형태 소그룹 활동 및 반 전체 활동

소요 시간 50-60분

활동 내용

1. 		4-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제시된 문제 상황에 이어지는 내용에 
대한 대본을 작성한다.

2. 작성된 대본을 연기할 연기자를 선정하여 역할극을 진행해 본다.
3. 반 전체 학생들 그룹 별로 준비한 역할극을 진행한다.
4. 연기자 및 참관한 학생들의 소감을 듣는다.

준비물 문제 상황이 적힌 대본 및 필기구

필요한
사전 지식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초 지식 및 연구 부정 행위의 종류와 의미에 
대한 이해

유의 사항
학생들이 역할극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관점들을 서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역할을 
바꿔서 재연해보도록 한다.

기대 효과
윤리적 가치가 다른 가치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윤리적 가치를 
우선하는 해결 방안을 탐색함으로써 연구윤리 동기화를 증진할 수 
있다. 

활용 방법 다양한 가상의 문제 상황을 설정하여 역할극을 진행할 수 있다. 

소희: 			“수혁아, 네가 제시한 그래프는 왜 변화가 적지? 분명히 주중에 비가 와서 
전체 온도가 낮아졌을 텐데.”

수혁: 			“사실 내가 지난 1주일 동안 숙제와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기록 측정을 제대로 못 했어. 그래서 빠진 날짜는 다른 날의 기록을 참고해서 
평균치로 기록했어.”

민재: 			“어떻게 하지? 만약 수혁이가 맡은 시설의 연구 결과물을 최종 보고서에 
빠뜨릴 경우, 연구 계획서에 작성한 대로 연구를 진행하지 못해 상을 받을 
수 없게 될 거야. 수혁이가 놓친 기록을 다른 두 명의 당일 기록을 참조해서 
수정해 기록한 후, 전체 내용을 분석하자.”

소희: “그러면 정직한 보고서가 아니잖아……”     

세 친구는 고민에 빠졌다. 
* 출처: 김항인 (2015),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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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3: 
    프로젝트 수업

준비

전개

시작

마무리

•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및 재구성 
• 	표절과 관련된 개념망 구성 및 '청소년의 표절에 관한 인식'이라는 
구체적 주제 설정	

• 	문헌조사, 설문조사, 면접 조사, 전문가 자문, 표절 관련 영상수집	
• 	보고서 작성, PPT 작성

• 표절에 관한 기초적 탐구 작업: 조사 및 탐구 문제 목록 작성
• 	인터넷 기사 수집, 통계청 자료 수집, 소집단 편성 및 역할 분담, 
설문지 문항 개발

• 	작업 결과 수집 및 체계화, 문집 및 멀티 미디어 자료 전시, PPT 발표	
• 	자기평가, 동료평가, 보고서 작성 평가

프로젝트 수업의 단계별 적용
주제: 청소년의 표절에 관한 의식조사

* 출처: 이경희(2014), 프로젝트 학습의 도덕교육에의 적용, p. 255.

학습 목표 청소년의 표절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봅시다.

활동 형태 소그룹 활동

소요 시간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상이함 (5차시-8차시)

활동 내용

1. 	소그룹 별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 

2.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탐구 작업을 한다. 
3. 	설문 조사 및 면접 조사,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4. 	프로젝트 결과를 보고서 및 포트폴리오 형태로 정리한 후 PPT 발표를 

진행한다.

준비물 인터넷, 관련 서적, 설문지 등

필요한
사전 지식 표절과 관련된 기초 지식 및 연구 진행과 절차에 대한 이해

유의 사항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와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다 폭넓은 자료 수집과 전문가 자문을 위한 도움을 
제공한다.

기대 효과
연구윤리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윤리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의지와 자기 규제력, 수행 기술 등을 훈련함으로써 연구윤리 
실행력을 증진할 수 있다.

활용 방법 연구 주제와 문제를 변형하여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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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해봅시다

다음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3. 실습하기

< 학업 정직성은 학업만큼 중요하다 >
각 대학의 기말고사 기간이 한창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시험으로 
기말고사를 치르는 경우가 늘면서, 대학 기말고사 부정행위 관련 뉴스가 끊임이 없다. 
최근의 한 대학은 오픈 채팅방에 700여명이 한데 모여 정답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곧 재시험을 치를 예정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 아니냐는 
후안무치(厚顔無恥)격의 이야기에서부터, 양심보다도 일단 학점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는 
말도 학생들의 동의를 심심찮게 받고 있다. 심지어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제기하는 불만 자체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까지 있다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학업 정직성(Academic honesty)은 학문에 있어서 표절, 담합, 복제하지 않는 등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것을 뜻한다. 사실 학업 정직성은 가르침의 일부분이 될 만큼 중요하다. 
기술혁신을 통하여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학업윤리에 대한 필요성은 커져가고 
있다. 꼭 지금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학업 정직성은 학생들에게 체화되어야 하고, 
학업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학업 정직성에 대한 지도는 학습의 전반에서 지도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어떠한 물건을 
만들었을 때, 어떠한 글을 작성하였을 때, 그것이 온전히 자신이 생각하고 창조한 것인지 등은 
확인하기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인용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저작권 침해 기준 등에 대하여 
배우는 것 등은 학생들이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 때 그 자체의 학습 외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컴퓨터실, 도서관 등을 비롯한 모든 교과에서 철저히 감독되어야 하고, 철저히 
걸러져야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교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 역시 철저히 이 부분의 
지도를 담당해야 한다.
학교에서 IB교육을 경험하면서 서양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교육 프레임의 차이를 종종 느낄 
때가 있다. 학업윤리에 대한 엄격성이 그 중 하나다. 학업에 대한 정직성과 관련한 정책을 
별도로 세워야 할 정도로 이들의 학업 정직성에 대한 요구 잣대는 높다. 이들은 학업 정직성을 
배움의 기본 전제로 삼고 있는데다, 지식 행위자로서 헌신해야 할 신념으로 여긴다. 정직성이 
없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배제됨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
사실 우리나라에서 학업 정직성에 대한 지도는 주로 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혹은 
포괄적으로 통합교과나 도덕과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아니면 그냥 
반드시 지켜야 할 불문법과 같이 여겨질 뿐이다. 사실 학업에 대한 정직은 비단 단순한 정직한 
마음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표절이나 저작권 등의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지엽적인 
문제만을 지칭하는 내용도 아닐 것이다.
우리네 대학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문제는 결국 비뚤어진 교육열이 낳은 문제가 
아닌가 한다. 내가 진실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일단 좋은 결과만 나오면 된다는 사고방식의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했던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의 논리를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 대학에서 불거지는 이 문제들은 사실 대학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어쩌면 우리나라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학업 정직성이 더욱 철저하게 명문화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

*출처: 대구신문,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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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 정직성은 무엇인가요?

• 정의:

(2) 학업 정직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유 1:

• 이유 2:

(3) 학교 생활 속에서 학업 정직성이 위반되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위반 상황 1:

• 위반 상황 2:

(4) 학업 정직성은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요?

• 지도 방법 1:

• 지도 방법 2:

(5) 학업 정직성에 대한 서양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 서양 국가:

• 우리나라:

(6) 우리나라에서 학업 정직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고민해 봅시다.

• 노력 1:

• 노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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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의 답변을 바탕으로 학업 정직성에 대한 긴 글을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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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해봅시다

다음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 사람 뇌세포, 쥐 머리에 이식 성공… 윤리적 쟁점 남아 >

사람의 뇌세포를 아기 쥐의 뇌에 이식한 결과, 세포가 정착해 성장하면서 쥐의 뇌세포와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동물실험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찬반 논란이 있지만, 연구팀은 사람의 가장 복잡한 
장기인 뇌에서 생기는 질병 등을 연구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봐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연구를 이끈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자폐증, 조현병 등은 인간 특유의 질병일 
수 있다”며 “하지만 인간 뇌는 연구를 하기에 접근이 용이한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람의 뇌를 대신할 연구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과학자들이 이용하는 건 ‘오가노이드’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배양하거나 
재조합해 뇌, 간, 신장 등 인간의 장기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하도록 만든 장기 유사체다. 
뇌 오가노이드를 만들기 위해 연구팀은 인간의 피부세포를 줄기세포로 역분화한 뒤 기억, 
사고, 학습, 추론, 감정 등의 역할을 하는 뇌의 대뇌피질과 닮은 유기체가 되도록 증식시켰다.

이렇게 만들어진 뇌 오가노이드를 생후 2~3일 된 쥐에게 이식하자, 오가노이드가 점점 
성장하면서 쥐 뇌의 3분의1을 차지했다. 또, 오가노이드의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되면서 쥐의 
뇌 회로가 작동하는 결과를 보였다.

인간의 신경세포는 이전에도 설치류에게 이식된 적이 있지만, 보통 성인 동물에게 이식됐다. 
연구팀은 인간의 피부세포를 이용해 만든 오가노이드를 어린 쥐의 뇌에 이식한 것은 
처음이라며, 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람 세포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증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건강한 사람의 세포를 이용해 만든 오가노이드와 자폐스펙트럼장애와 연관이 
있는 질환인 티모시 증후군 환자의 세포를 이용해 생성한 오가노이드를 쥐 뇌의 양쪽에 
이식했다.

5~6개월 후 뇌에 형성된 신경세포를 살폈다. 그 결과, 티모시 증후군 환자의 오가노이드를 
이식한 부위에서 훨씬 적은 신경세포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자폐증이나 
조현병 등을 가진 환자의 세포를 이용해 만든 오가노이드를 이식하면 해당 질환이 뇌에 
미치는 여러 잠재적 영향력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단, 이러한 실험은 윤리적 이슈가 남는다. 쥐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지, 원숭이 등 영장류에게도 이러한 실험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다. 연구팀은 
아직 영장류에게 이 실험을 적용할 때는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지극히 
낮지만, 일부 윤리학자들은 뇌 오가노이드가 인간의 인지능력을 획득했을 때의 위협적인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스위스 취리히 연구팀 등 일부 과학자들은 동물에게 
이식하지 않은 상태로 뇌 오가노이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최근 발표됐다.

*출처: 코메디닷컴,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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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 기사에서 드러나는 연구 윤리 이슈는 무엇인가요?

(2)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이유 1:

• 이유 2:

(3)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이유 1:

• 이유 2:

(4)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고려 사항 1:

• 고려 사항 2:

• 고려 사항 3:

• 고려 사항 4:

(5) 모둠 별로 동물 대상 실험에 포함되어야 하는 윤리 기준에 대해 토의해 봅시다.

• 윤리 기준 1:

• 윤리 기준 2:

• 윤리 기준 3:

• 윤리 기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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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의 답변을 바탕으로 동물 대상 연구 윤리에 대한 긴 글을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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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해봅시다

다음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 ○○대 AI교수팀 ‘표절의혹’ 논란... ○○대 ‘연구윤리 과목 이수 의무화’ >
○○대가 최근 윤□□ AI 교수팀 표절의혹 논란을 계기로 연구윤리 과목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대에 따르면 최근 교내 두뇌한국(BK21) 
교육연구단(팀) 46곳에 '소속 학과 대학원생들이 연구윤리 정규 교과목을 필수 이수하도록 
소속학과 내규에 반영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2학기 
대학원 신입생부터 기초교육원이 개설한 연구 윤리 공통역량 교과목이나 단과대별 관련 
교과목 중 1개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 관계자는 "BK21 사업 참여학과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전 대학원생에게 연구 
윤리과목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BK21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7년마다 각 대학 교육 연구단을 선정해 연구 사업비 등 
일부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최근 논란이된 윤□□ AI연구팀 논문 역시 BK21 사업을 
지원 받아 이뤄졌다. 
○○대 대학원 그동안 단과대별로 연구윤리 과목 이수 규정을 다르게 운영해 왔다. 의대나 
공대 등은 대학원 졸업을 위해 반드시 3학점짜리 연구 윤리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전공분야의 석•박사 신입생들은 온라인 강의 시스템(eTL)에서 연구윤리 강의를 듣도록 
안내받지만 의무가 아니다. 
BK21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한국연구재단 규정에 따라 연구 윤리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해야한다. 하지만 정규 교과목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과 eTL 강의 중 선택할 수 있어 정규 
교과목을 듣지 않는 학생들이 대부분인게 현실이다. 
이번 연구윤리과목 필수 이수과목 지정에 대해 ○○대는 "그동안 연구부정이 반복됐음에도 
윤리교육이 중구난방이었던 건 이수 교과목을 정하는 권한이 15개 단과대학별로 나뉘었기 
때문이다"며 "BK21 사업 평가에 연구윤리 교육 이수 의무가 반영되면서 명분이 생겨 추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출처: 뉴스1, 2022.7.22.

(1) 위의 기사에서 드러나는 연구윤리 교육 방법은 무엇인가요? 

(2) (1)의 방법이 갖는 장점과 한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장점:

• 한계:

(3) 효과적인 연구윤리 교육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방법 1:

• 방법 2:



188

09.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수업 콘텐츠

(4) (3)의 내용에 대해 모둠 별로 토의해 봅시다.

• 토의 결과 1:

• 토의 결과 2:

• 토의 결과 3:

• 토의 결과 4:

(5) 창의성을 발휘하여 ‘연구윤리 수업 계획서’를 작성해 봅시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수업자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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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안다.

•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검증 절차에 대해 이해한다.

•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따른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에 대해 이해한다.

PART 10  연구부정행위 제보와 대처

1.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검증

> 생각열기
지난 5년간 서울대 등 국립대 28곳에서 ‘연구윤리위원회’가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한 건수가 총 2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내 연구부정 조사는 
국립대 중에선 서울대가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연구윤리위의 조사가 
중징계로 이어진 비율은 7.6%에 그쳤고, 조사 지연 등으로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한 경우도 수두룩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출처: 문화일보, 2022.10.12. 

위 신문기사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각 대학에서는 연구자의 논문, 저술, 예술작품 
등에 연구부정 의혹이 제기되면 학내 연구윤리위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지만, 
대학별 관련 규정이 부실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질문 |   연구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접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문 탐구는 기본적으로 학문적 진실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 학문 탐구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는 교수, 연구원과 같은 전문 

연구자에게나 이제 막 학문 탐구를 시작한 학부생에게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문 탐구의 과정을 보면 다른 사람의 

학문적 성취를 자신의 것인 양 옮겨 쓰거나 남을 속이는 행동에 자신의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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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와 판단 기준

부여하는 등의 비윤리적 행위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과제물의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중복 제출 하거나 협동학습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제에 이름을 올리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학문적 

진실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와 효과적 대처를 위해서는 연구부정행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국가별로 다를 뿐 아니라 실제 문제가 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연구부정행위는 

형법상의 범죄처럼 유무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판단 기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부정행위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소수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연구자를 둘러싼 환경과 연관되어 있으며 부정행위의 결과로 사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자의 ‘의도’를 제3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조사 과정이 대단히 어렵다. 

또한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 한 연구부정행위를 형사 범죄로 

간주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나쁜 행위의 집합’이 

아니라 ‘진실성 검증 체계 내에서 규율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연구비 횡령과 같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정행위 이외에 부당한 저자 표기 및 

중복 출판 등은 연구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미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이를 연구부정행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어떤 경우는 이들을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고 ‘연구부적절행위(research misbehavior)’라 하여 

연구부정행위와 구별하여 판단하기도 한다.

※ 연구부적절행위란?  

     (research misbehavior)

◦			바람직하지 못한 연구 
활동 중 연구부정행위와 
구분되는 연구부적절행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을 의미한다.

- 			부당한 저자 표시, 중복게재, 
의심스러운 데이터의 
누락(data massage or 
cooking), 무임승차 등 

세계 주요 국가의 연구부정행위 설정 범위

국명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미국 ① 위조(Fabrication) ② 변조(Falsification) ③ 표절(Plagiarism)

독일

① 데이터의 위조 및 변조
② 지원서, 연구자금 신청 및 논문발표 상 허위정보 기재
③ 지적 소유권 침해
④ 타인의 연구방해 및 실험과정, 결과물에 대한 상해 또는 조작행위

영국
① 연구 계획, 수행, 결과 보고에 있어 위조, 변조, 표절(FFP)
② 연구수행 중, 고의 또는 부주의한 일탈 행위
③ 사람 및 척추동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규정 위반

덴마크, 
스웨덴

위조 · 변조 · 표절(FFP), 부당한 공로배분, 타인의 연구 성과를 왜곡,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 신청 시 허위 보고 등

핀란드 ‘사기(Fraud)’, FFP 등 부적절한 논문저자표시, 연구수행에서 있어 부주의, 
중복출판 등

일본 ① 위조(Fabrication) ② 변조(Falsification) ③ 표절(Plagiarism)

* 출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2018),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pp.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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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18. 

7. 17.] [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 제12조에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정의해 놓았다.

그런데 연구부정행위는 저자 배분이나 중복게재 뿐 아니라 위조, 변조, 표절의 

경우도 그 판단의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다. 어떠한 사안이 명확히 연구부정행위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의도적으로 한 행위인지, 본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한 무모한 행동인지, 얼마나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진 행위인지를 명확히 밝힐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제보된 연구부정 의혹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제보된 증거가 의혹을 뒷받침할 만큼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가?’, ‘제보된 의혹이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2조)」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해당하는가?’, ‘제보된 의혹은 연구재단 지원 과제와 관련된 사항인가?’ 등을 재단 

지원 과제의 연구부정 의심 행위 제보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위조

2. 변조

3. 표절

4. 부당한 저자 표시

5. 부당한 중복게재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 알고 저지른 행위인가? 모르는 상태에서의 실수인가?
 ‧ 행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 과학자 집단에서 볼 때 얼마나 무모한 행위인가?
 ‧ 반복적으로 행해졌는가? 일회성 사건인가?

* 출처: 한국연구재단(2011),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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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검증 방법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검증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제보자

-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대학 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

○ 피조사자

- 			제보자의 제보나 대학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로서,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피조사자에 포함되지 않음

○ 예비조사

- 연구부정 위심행위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 본조사

-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절차

○ 조사위원회

-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설치한 임시 위원회

○ 판정

-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내용의 사실 여부를 최종 확인 후 해당기관의 장이 그 결과를 
확정한 후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

○ 이의신청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조사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

연구자는 누구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관련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대학 

등이나 관련 기관에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언제든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된 

내용에 대해 해당 기관은 국가관련법이나 규정에 근거하여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검증해야 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이의신청의 과정을 거치며, 제보되었거나 자체적으로 발견된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하여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제보된 내용을 검증하고 입증하여야 하며, 최종 

판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검증 

관련 법령과 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4호, 2022. 6. 10., 
일부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17호, 2022. 
12. 6., 일부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시행 2022. 12.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9호, 2022. 12. 16., 
일부개정])

• 	학술진흥법([시행 2021. 6.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 	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 
2022. 11. 8.] [대통령령 
제32979호, 2022. 11. 8., 
일부개정])

•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0. 10. 13.] [교육부령 
제220호, 2020. 10. 13., 
일부개정])

•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시행 2018. 7. 17.] 
[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



196

10. 연구부정행위 제보와 대처

>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방법과 
     유의 사항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가 있다면 누구든지 

자신이 속해있는 기관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자가 속해있는 기관의 담당자에게 

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가 제보하고자 하는 사항은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해당기관의 연구윤리 담당부서에 제출하거나 교육부 

신문고 혹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익명 

제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정확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비조사 시 이를 판단하여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보 

시에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부정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 

제보한 부정행위 검증ㆍ조치의 결과를 통보받을 연락처를 포함해야 한다(익명 제보의 

경우에는 예외). 

연구부정행위 제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유형별로 알아보면, 표절에 대한 사항은 

논문저자, 논문제목, 논문출처, 표절대상 원문의 출처, 구체적인 표절 비교 부분을 적시해야 

하고, 위‧변조에 대한 사항은 논문저자, 논문제목, 논문출처, 위‧변조 부분 적시, 

위‧변조 판단 근거(위‧변조 부분의 원본이 포함된 파일 또는 이미지)를 적시해야 한다. 

또한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한 사항은 논문저자, 논문제목, 논문출처, 부당한 저자의 판단 

근거(해당 연구결과물의 연구노트 및 연구참여 기록, 피조사자의 연구업적 목록, 해당 

연구과제 수행 당시 피조사자의 소속 및 활동 내역 등)를 적시해야 하며, 부당한 중복게재에 

대한 사항은 논문저자, 논문제목, 논문출처, 이전 연구결과물의 출처, 구체적인 중복 부분을 

적시해야 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를 받은 기관에서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 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제보로 인해 제보자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는다든지 혹은 제보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서는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비밀로 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를 신고한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해당 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의 최종 판정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피조사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한국연구재단의 <제보 요건 

검토 진행 체크리스트>

• 	피신고인의 소속, 이름 및 
직급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 	부정행위 관련 
연구개발과제명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 	연구부정행위 의혹 연구물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 	제기하는 연구부정행위 의혹 
유형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 	해당 내용이 
연구부정행위라고 생각한 
이유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 	구체적이고 명확한 부정행위 
증거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 	증거자료가 신빙성이 
있습니까?

* 	출처: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 의심행위 처리절차 
안내서, p. 4.
2022.10.14.검색 (https://
www.nrf.re.kr/report/
study?menu_no=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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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부정행위의 
     검증과 처리 절차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발생한 경우 검증 절차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었던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기타 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조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제보받은 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고,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 구성시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조사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증거우위의 원칙에 따라 제보된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사위원회에서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거자료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 국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은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착수하고,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 절차를 거쳐 판정되며, 

판정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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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제보자의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하여 본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예비조사의 실시 결과는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만약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비조사 후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그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 제보자에게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예비조사 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예비조사에서는 

조사의 적합성, 시효의 적절성,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여부, 행위자의 고의성,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해당 

기관에서는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본조사

본조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는데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과의 면담 및 자료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후, 조사내용과 중간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및 소명 청취를 거쳐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판정을 위한 최종 조사 결과를 

도출한다. 본조사에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7),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p. 70.

신고 및 접수

본조사 의견청취 판정
(제재 및 조치)

예비조사 제보자에 통보
(10일 이내)

본조사 여부
결정

조사불필요

조사필요

30일 이내 (30일 이내)

이의신청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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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연구부정행위 판정은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및 소명 과정을 거쳐 

연구부정행위 혐의의 사실 여부 등 조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서, 

판정이 종료되면 연구기관은 조사결과를 임의로 번복할 수 없다. 만약 조사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다면, 차후 조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거나 외부 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판정 결과는 제보자와 피조사자 모두에게 반드시 문서로 통보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판정 시 제재 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재 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반복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와 진행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이의신청 절차 

ㆍ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         연구부정행위의 
후속 조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조사 

실시기관은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해야 하고, 조사결과를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기관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에서의 비례성, 제재 

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부정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석ㆍ박사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조사 실시기관은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교육부는 제출받은 해당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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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부정 의심행위 조사‧검증 권고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소관 사업의 연구부정 

사건에 적용을 권고하는 조사 및 검증 관련 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분류 세부항목 관련 법령･규정

1. 제보자
권리보호

[제보자 신변의 보호]
조사와 무관한 제보자의 신원노출, 신분상 불이익, 
위협･협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4조

[제보자의 알권리 보장]
제보자에게 조사 절차 및 일정을 안내하고 의견 
진술 기회 보장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4조･제17조

2. 피조사
권리보호

[피조사자 명예의 보호]
조사･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5조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피조사자에게 조사 절차 및 일정을 안내하고 소명 
및 변론의 기회 보장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7조

3. 예비조사

[예비조사의 한계 준수]
예비조사는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피조사가 모든 협의를 인정한 경우에만 본조사 없이 
판정을 내릴 수 있음. 따라서 연구부정행위 사실 
여부 입증은 예비조사가 아닌 본조사 절차에서 
다루어져야 함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9조･제20조

4. 본조사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본조사위원회 인원수는 5인 이상으로 구성
본조사위원회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구성
본조사위원회 중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를 50% 
이상으로, 그리고 이 중 최소 1인은 외부인으로 구성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1조

[본조사위원회의 공정성]
본조사위원회는 위원 제척･기피･회피 절차 등을 
통해 이해관계 충돌 없이 공정하게 구성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2조

5. 판정

[판정의 효력 확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등을 거쳐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4조

[판정 지연에 대한 조치]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관련자에게 
통지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4조

6. 이의신청
[이이신청 기한 보장]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보장
 * 	판정 결과 통보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0일간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

7. 결과제출

[결과 제출기한 준수]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에도 

함께 송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 출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2018),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pp.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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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세부 절차

• 본심사

• 예비조사

제보자 접수부서 피조사자예비조사 수행부서

피조사자 연구진실성 위원회본조사 위원회 제보자

연구진실성 위원회

부정행위
신고

질의

통보

질의

접수 및
연락처 확인

관련자료
이관 접수

기초사실 확인 및 
자료수집

예비조사 결과 도출
및 보고서 작성

본조사위원회
구성

타당성 검토본조사
위원회 개시

조사위원
명단통보

기피신청

면담 및 변론진술조사활동 수행

최종보고서 작성 최종결과 보고

조사결과 확정

연구지원기관
보고

통보

불복시 이의신청 

면담 및 
변론진술

통보

필요시 보충조사

시효, 부정행위 범주 
국가연구개발사업 여부 등 검토

고발, 실험실 폐쇄 등 
예외적 조치의 필요성 검토

예비조사 개시
통보

제출

결과 승인 및 
연구지원 기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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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탐구하기

> 생각열기
국내 대학 교원들 중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와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 모두를 
알고 있는 교원들이 62.1%에 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연구 부정행위 
정의와 검증 절차를 모두 모르는 대학 교원도 3.5%에 달했다. 부정행위의 정의만 
알고 있는 대학 교원은 31.5%, 부정행위 검증 절차만 알고 있는 대학 교원은 
2.9%로 나타났다. … (중략) … 타 연구자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방법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62.8%의 대학 교원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19년 52.0%, 2020년 54.7%에 비해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 출처: 대학지성, 2021. 7. 17. 

   

| 질문 |     카피킬러, 턴잇인(Turnitin) 등의 논문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에서 유사도 수

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이들을 모두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을까?

사례 1

같은 대학의 교수A와 대학원생 딸B는 모녀지간이다. 교수A는 2009년 국문논문 
｢창의, 모범, 능력 향상을 위한 배움 모델｣을 발표했다. 9년 뒤 2018년 영문논문 
｢Model of Improvement for Creativity, Capacities, and Exemplar｣를 
발표하며 딸B까지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2009년의 국문논문을 
번역해 발표한 것으로 교수A는 부당한 중복게재, 딸B는 부당한 저자표시로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 제보 내용

교수A는 2009년에 국문으로 발표한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 9년 뒤 딸B를 저자로 

포함시켜 영문학술지에 게재했다. 이 두 논문은 영문 초록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고 

연구방법론, 연구내용, 연구결과가 모두 동일하다. 

• 피조사자의 소명 내용

딸B는 논문과 관련한 연구를 꾸준히 해왔다. 관련 강의도 5년간 해올 정도로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 논문을 작성할 때는 배움 모델을 기반으로 한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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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작업에 참여했고, 실험을 위한 교사 연구에도 참여해 관련 

경력이 풍부하다. 논문의 통계 처리도 담당했고, 논문 한글 초안을 영문으로 번역했다. 

영문논문은 국문논문에서 개발한 배움 모델의 해외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했다. 

비록 동일한 데이터와 내용을 사용했어도 두 논문의 전개방식이 다르면 중복게재가 

아니며, 국문논문에서 개발한 연구 성과를 영문논문에서 소개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소개 등에서 중복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

• 판정 결과

부당한 중복게재인 동시에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 및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기 위해 부당한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새로운 학문적 발견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창의, 모범, 능력 향상을 위한 배움 모델」 논문에 대한 출처 표기가 

없어 「Model of Improvement for Creativity, Capacities, and Exemplar」 

논문을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학문적 발견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근거해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그리고 딸B는 한글 초안을 영문으로 

번역했으나 국문논문 초고 작성에는 개입한 바 없다. 조사위원회는 딸B에게 국문논문 

초고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지만 하지 않았다. 이에 조사위원회는 

번역만으로는 저자 자격을 갖추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이 사례는 국문으로 출판한 논문을 일부 수정해 영문으로 번역한 뒤 출판하면서 

발생한 경우이다. 국문논문은 한국어를 아는 독자층만 볼 수 있지만 영문으로 

출판하면 영어를 사용하는 많은 독자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확산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자가 이전 논문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논문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처럼 했던 것이다. 따라서 

독자에게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부당한 중복게재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례에서 저자로 이름을 올린 딸B는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경력도 풍부하므로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 딸B는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데만 기여했을 뿐이다.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한 건 논문 게재에 기여한 게 맞지만 이를 ‘학문적 또는 

지적인’ 기여라고 볼 수는 없다. 즉,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저자는 이전 

학술지에 연락해 해당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영문으로 게재하겠다는 허락을 받은 뒤 

사사표기를 통해 해당 논문이 이전 논문을 번역한 것임을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딸B를 저자가 아닌 기여자로 이름을 올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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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교수A는 지난 10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아 SCI에 모두 12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그런데 교수A의 미성년 아들인 C가 그 중 3편의 논문에 제 1저자 또는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때마침 2019년 ‘미성년 공저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수A와 그의 아들C의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났다.

• 피조사자의 소명 내용

교수A는 수차례의 소명 기회에도 불구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며 

불성실하게 임했다.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 영어 실력이 월등히 좋고,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한 것이므로 제 1저자 또는 공동저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실험을 단순히 참관한 정도의 자원봉사가 아니라 여름방학 기간 내내 

실험에 참여해 독자적인 실험 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주장했다. 또 아들이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했고, 대학원생들과 함께 실험에 참여해 일정 부분 

연구결과를 내는 데 기여했다고 강변했다.

• 판정 결과

교수A는 연구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직위를 이용해 SCI 논문에 

제 1저자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연구노트를 보면 

미성년 아들C는 아무런 연구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연구를 참관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연구부정행위 중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며, 연구결과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자를 사적으로 저자로 이름을 올려주는 ‘선물저자’에 해당한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조사위원회는 여러 차례 교수A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교수A는 

제대로 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증거자료가 부족해 연구를 함께 

수행한 다른 연구자와 대학원생에게 연구노트 및 각종 관련 자료를 받아야만 했다. 

특히 교수A는 대학원생들에게 연구노트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하는 등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 이에 조사위원회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고등학생인 아들을 3편의 논문에 제 1저자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부당한 

저자표시로 판정하고, 조사위원회의 검증 및 조사 활동에 불성실하게 임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부적절행위’로 판정했다. 아울러 국가연구비로 수행한 연구결과물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연구 참여 제한 3년, 연구비 일부 환수 조치를 

판정 했다.

※ 선물저자란? 

ㆍ 	연구자의 사적 친분에 
의하여 저자 자격이 없는 
외부인을 저자로 끌어들이는 
경우를 지칭함. 

ㆍ	선물저자는 주로 상대방이 
보답으로 자신의 이름을 
저자명단에 포함시켜 줄 
것을 기대하는 경우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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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이 사례는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경우로,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 2019년 미성년 공저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단순히 연구부정행위를 넘어 

‘정의와 공평한 기회’란 무엇인가 하는 화두가 대두되었다.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해 자격이 없는 자녀를 저자로 올리는 부도덕한 연구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미성년자라고 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라도 연구에 지적 또는 학문적 기여를 했다면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게 타당하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교수A는 자신의 아들이 참관 이상으로 실험에 

직접 참여했고,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연구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대학원생을 도와 보조 역할을 수행했을 뿐 연구 전반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한 것은 지적 또는 학문적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례처럼 적절한 기여가 없음에도 특정인을 자신과의 관계 때문에 

저자로 표시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특히 연구자가 특수 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고자 한다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연구 참여 전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특수 관계인이 어떤 연구에 참여하고 기여했는지 철저하게 

작성해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사례 3

교수B와 그 제자인 박사M은 학술지 <교육과 논리>에 논문 ｢교육의 논리와 
이해｣를 게재했다. 그런데 그 논문의 일부는 박사M이 논문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작성한 것으로, 같은 업체에 의뢰한 학생F의 논문과 유사했다. 학생F는 
석사 논문을 제출하면서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표절검색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그 결과 유사도가 37%나 되었고, 이에 업체에 항의는 물론 자신의 
논문을 사용한 교수B와 박사M에 대해 제보했다.

• 제보 내용

교수B와 박사M은 논문 「교육의 논리와 이해」를 학술지 <교육과 논리>에 게재했다. 그 

논문은 제보자 학생F의 석사논문과 매우 유사했다. 학생F는 논문컨설팅 업체에 통계 

부분을 의뢰해 논문을 작성했는데, 그 논문과 교수B와 박사M의 논문이 상당 부분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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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조사자의 소명 내용

교수B는 박사M이 직접 논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사M은 논문의 일부를 컨설팅 업체에 의뢰했지만 표절한 것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 교수B는 박사M이 주는 대로 논문을 투고해 자신은 무관하다고 소명했다. 또한 

학술지에 자신의 논문이 학생F의 논문보다 먼저 게재되었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판정 결과

교수B는 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주제, 연구문제 등을 설정한 뒤 박사M에게 논문을 

지도했다고 했다. 박사M은 논문의 통계 분석 및 해석에 대해서는 업체의 컨설팅을 

받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나머지는 직접 작성했다고 했다. 그러나 두 논문을 

비교해보면 연구설계가 동일하고 통계에 쓰인 변수(variables)들도 동일하다. 

심지어 동일한 문장을 계속 쓰고 있고, 틀린 문장도 동일하게 썼다. 무엇보다도 이 

부정행위는 그동안 여러 번 이슈가 되었던 논문컨설팅 업체의 논문 대필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사M과 학생F 둘 다 컨설팅 업체에 논문을 의뢰한 

것도 윤리적 문제지만 논문의 일부를 학생F가 아닌 컨설팅 업체C가 작성했다는 

것은 더 큰 윤리적 문제다. 논문은 저자가 직접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논문컨설팅 업체에 돈을 주고 논문을 의뢰하는 행위는 분명한 

연구부정행위이며, 이런 측면에서 학생F도 연구부정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이 사례에서 박사M은 학생F의 논문 상당 부분을 자신의 것처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표절을 범했다. 특히 C는 돈을 받고 논문을 대필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다. 즉, 학생F와 박사M은 스스로 논문을 쓴 게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쓴 

것처럼 이용했다. 컨설팅 업체C와 같은 경우는 유령저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유령저자의 논문 대필은 주로 돈을 받고 자발적으로 논문을 작성해주거나 지도교수나 

선배의 강요로 논문을 써주고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그 원인이 무엇이던 간에 연구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연구자의 자격을 

스스로 해치는 행위로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될 사안이다.

※ 유령저자란? 

ㆍ	실제 해당 연구에 기여하여 
저자 자격이 있지만, 
성과발표 시에 저자에서 
제외된 경우를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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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의 표절에 대한 조사와 적발

표절을 밝혀내는 일은 담당교수로부터 시작되고, 처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생의 글이 표절을 담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정하는 일이며, 이 과정은 글을 이루고 
있는 비정상적인 부분의 발견, 이에 대한 증거수집, 표절의 정도확인, 그리고 조사의 
결과가 사실인가 아닌 가를 확인하기 위한 학생과의 면담으로 이루어진다. 교수는 
학생의 글을 읽고 단지 어느 부분이 학생이 쓴 글이 아니라고 느낀다고 해서 바로 표절로 
간주할 수 없다. 표절은 보통 해당과목 교수가 학생이 제출한 글을 읽으면서 학생의 글 
실력(voice)과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거나, 다른 작가가 쓴 작품을 학생이 
인용 없이 사용한 것을 인식을 하거나, 사용된 문장의 스타일이나 표현 혹은 단어의 
사용이 현격한 차이가 난 부분이 있거나, 글이 교수가 제시한 주제나 과제에 대해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형태(genre)가 맞지 않았거나, 또는 여러 학생들이 같은 단어/
문장/내용 등을 사용했을 때 발견된다(Stanford University Office of Judicial Affaires). 
일단 표절이 의심되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밝혀내야 하는데, 그 방법은 
교수 개개인에 따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schirhart).

글속에 표절이 내포되어 있는가를 알아내려면 교수는 개개인의 학생들의 글 실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글 실력의 차이를 알아 
낼 수가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학기 초에 교수가 교실 내에서 학생들에게 쓰게 
한 학생 자신의 글 실력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글(diagnostic writing)과 표절이 
의심되는 숙제로 내준 글(assigned essay)을 대조를 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예전엔 
학생이 표절을 범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밝혀내기가 용이하지 않았었다. 어느 
부분을 베꼈다고 심증은 가는데 어떤 자료를 이용했는지를 찾아내기란 여간 힘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예를 들면, 단순히 과제를 주고 최종 원고만을 제출받는 
교수법(product-oriented pedagogy)을 사용하는 시기에 다른 학교나 다른 선생이 
가르친 비슷한 과목에서 사용한 적이 있는, 타 학생이 쓴 글 전체를 학생이 마치 자신의 
것으로 제출했을 땐 이 글을 전혀 읽어 본적이 없는 교수는 대필을 밝혀내기란 여간 
힘들지 않았었다. 하지만 근자에는 교수가 학생의 글쓰기 과정을 관장 할 수 있는 
교수법을 채택함으로써 표절을 좀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표절을 밝혀내는 사이트들이 있어, 예를 들면 www.turnitin.com와 
http://www.ithenticate.com/ 등. 표절이 의심되는 학생들의 글이 있으면, 글 전체를 
이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치엔진에 넣으면 그 엔진은 어느 부분이 표절이 되었는지 
그리고 표절의 정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만약 표절이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 서치엔진을 사용했지만 잘 가려지지 않을 경우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 교수가 이를 찾아낼 수 없을 땐, 상벌위원회가 표절을 가려내는 일을 넘겨받아 
처리하는 학교도 있다(Stanford University Office of Judicial Affairs).

* 조제희(2009), 글쓰기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과 사례－미국 대학들을 중심으로, pp. 15-17.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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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제보자’와 ‘악의의 제보자’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해 보자.

 ‘선의의 제보자’가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악의의 제보자’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선의의 제보자’와 ‘악의의 제보자’를 어떻게 구별해 낼 
수 있을 것인가? 먼저, 단순히 제보로 인해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해서 이를 ‘악의의 제보’로 볼 수는 없다. 
조사의 신뢰성은 차치하더라도 학문적인 동기에서 연구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보의 선의 혹은 
악의는 제보 내용의 진실성보다는 제보의 동기, 혹은 의도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제보의 의도에 대한 판단은 
연구부정행위의 의도를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며 개개인마다의 
판단 기준은 다르다. 제보의 의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법보다는 오히려 도덕적 
판단 기준에 가깝다. 최종적으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제보의 출발은 상대방의 명예를 깎아내리기 위한 불순한 의도였다고 비난할 
수 있고, 반대로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도가 
무조건 나쁜 것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거짓으로 제보한 것이 아니라면 제보의 선의 혹은 악의를 판단하는 
것은 법적 기준이 아니라 도덕적 차원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한국연구재단(2011),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p. 175.

토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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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A가 제출한 과제물>

 가정 경제가 나아지고부터 사람들은 먹거리에 관심을 부쩍 쏟는다. 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하는 개인 블로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심지어 
'맛집 기행' 관련 에세이 등의 책들이 적지 않게 출간되는 것을 보면 이제 음식은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음식문화에도 윤리라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먹는다는 것은 매우 사적인 행위인데 왜 윤리가 언급되는가? 현대 사회에서 먹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사적 행위를 넘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비문화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기 위해서 소비하는 행위 속에 이미 정치적이며 윤리적인 
행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음식을 소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음식에 있어서 공동체적인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음식은 혼자 먹지만 그 음식은 홀로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의 노력과 함께하며, 음식 안에 들어있는 다른 사람의 
존재와 함께한다. 그래서 음식은 개체의 생존이라는 층위에서 이해해야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 관심에서 이해해야 한다. 음식은 누군가 만들어 나누어주는 것이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에 나눔이라는 층위를 떠나서는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

<제보 내용>

음식문화에 있어서 윤리성이 요구되는 이유를 다른 두 글에서 가져와 출처 제시 없이 문장 
그대로, 혹은 표현만 약간 바꾸어 짜깁기하여 제시한 것으로 의심된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

◦ 증거 1: 한겨레, 2008. 8. 4.

◦ 증거 2: 김석신, 신승환(2011), 잃어버린 밥상, 잊어버린 윤리, p. 23.

실습해봅시다

모의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이 되어 다음 연구부정 의심사례를 판정해 보자

3. 실습하기

먹는다는 것은 매우 사적인 행위인데 왜 윤리 문제가 되는가? 현대 사회에서 먹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사적 행위를 넘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비문화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기 위해서 소비하는 행위 속에 이미 
정치적이며 윤리적인 행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요소를 간과한 채 먹는 행위를 단순히 개인적인 행위 정도로만 여긴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우리는 먹기 위해서 어떤 소비 행위들을 하는지?

음식은 혼자 먹지만 그 음식은 홀로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의 노력과 함께하며, 음식 안에 들어 있는 다른 사람의 존재와 함께한다. 그래서 
음식은 개체의 생존이라는 층위에서 이해해야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 관심에서 
이해해야 한다. 음식은 누군가 만들어 나누어주는 것이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에 나눔이라는 층위를 떠나서는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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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하기>

학생A가 제출한 과제를 바르게 고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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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학문세계에서는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토론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비밀을 
유지하는 것을 바람직한 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연구는 더 이상 진리만을 추구하는 
낭만적인 작업이 아니다. 여러 차원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의 소통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여 보호해야 할 경우도 있다. 외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학문연구에서의 비밀유지가 더욱 민감한 문제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비밀을 유지하지 않는 것이 연구자의 진실성에 위배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소속을 옮기게 되었을 때 옮기기 전의 연구실에서 동료들이 
수행하는 연구에 대한 정보를 옮겨간 연구실에 전달하는 것은 연구진실성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자신이 비밀로 지켜야 할 정보가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지키기 위해 비밀을 폭로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연구자는 연구 의뢰자의 요청에 의해 비밀을 준수할 필요도 있지만, 
연구 과정이나 결과가 공공의 복지와 안전, 그리고 건강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 심대한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막을 사회적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책임과 
연구 비밀의 유지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구자는 내부고발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일한 연구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개별 연구자들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해당 
연구의 문제점을 공공연하게 폭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실습해봅시다

‘비밀유지’와 ‘내부고발’ 딜레마 토론하기

【사례】

학생A는 지도교수B가 운영하는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C사 신제품의 독성 물질 
검출 여부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그런데 학생A는 연구 과정에서 C사 신제품이 
기준치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을 상당 양 배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학생A는 이러한 사실을 연구진실성 차원에서 외부에 
알리고 싶지만, 이럴 경우 연구 체결 시 C사와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비밀 유지 
약속 위반에 따른 엄청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도교수B는 물론이거니와 
동료들 사이에서도 배신자로 낙인 찍혀 더 이상 학업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 �모둠원들과 자신이 위 사례의 학생A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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